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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상이한 경제환경을 지닌 다수의 국가들은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국제교역

에 참여한다.따라서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각국들은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

라 각국의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무역구제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규범

을 정립한다.하지만 국제교역 속에서 각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약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무역분쟁이 발생한다.왜냐하면 공정하게 거래

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에 이익이 침해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수입국으로부터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

려는 수입국과 무역자유화의 흐름과 공정한 거래행위의 이유를 가진 수출국

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따라서 이와 같은 공정한 교역 속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입국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대

비하여 GATT/WTO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였다.긴급수입제한조치

즉,세이프가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한시적

인 기간 동안 수입을 제한시켜 수입 경쟁품에 대한 국내산업의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교역을 일시적

으로 제재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이 매우 엄

격하다.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은 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한 수입의 증가,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

협의 존재,인과관계이다.하지만 1994년에 체결된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는 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한 요건 중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서 제외시켰다.그렇기 때문에 각국들은 세이프가드 조

치를 발동을 할 시에 GATT1994제XIX조를 따라야 할지,WTO세이프가드협

정을 따라야 할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GATT와 WTO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나 상

호불일치한 요소를 포함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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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는 존재하나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왜냐하면 상소기관이

평결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부활시켰기 때문이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분쟁사

례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이처럼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에 이르러서 재조명을 받은 만큼 중요성을

갖는다면,동 요건은 실체법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실체적 의미를 갖는다면 세

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였다.다음으로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입증책임 및 시기,방법 등을 연구하여 절

차적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중요성의 의미를 갖

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어떻게 법적의미를 갖는지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GATT체제부터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다루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를 밝혀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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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947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iffs and

Trade:이하 ‘GATT’라 함)출범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체제에 이르기까지 무역자유화를 위해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 국가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무역자유화라는 이름 아래 각국의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무역구제 제

도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규범을 정립하고있다.이로 인하여 수입국으로부터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와,무역자유화의 기본 개념 및 공정한 무

역행위 등의 이유로 수입을 도모하는 수입국간의 상이한 의견차이가 생기곤

한다.이로써 GATT의 입안자들은 관세인하 등과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의

결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체약당사국의 국

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측하였다.1)따라서 지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Round)를 통

해 GATT1947제XIX조에서 명시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ruard:이하 ‘세

이프가드조치’라 함)를 위한 발동요건들을 구체화 시켰다.동 조치는 무역개

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제무역속에

서 안전판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생산자들은 해외시장에서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효율

적 증진을 위해 국내에서도 해외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저가 수입품목이 대량으로 수입된 경우를 들 수 있다.이러한

경우 국내경쟁시장의 미흡한 부분에 해외 경쟁자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존립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내산

1)고준성외 16명,『국제경제법』,박영사,2011,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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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제적 효율 증진을 위해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이에 GATT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중 하

나인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조치,즉 세이프가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GATT1947제XIX조에 규정하였다.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과 체약국이 부담해야하는 의무에 따른 결과로 인해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

증하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일정기

간 동안 동종상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을 보호하고 조정할 목적

으로 예외적인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이와 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자유무

역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이

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다수의 국가들은 안심하고 자유무역에 동

참할 수 있게 된다.2)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규제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

기 위한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동 조치에 의해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유지하려는데 있

다.3)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 내로 증가되는 동종상품의 수입

을 제한하여 일시적인 조정의 기한을 주는 의미로만 보여지나 넓게 해석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함이다.또한 수입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무역구제적 장치를 의미

한다.4)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유무역에 따른 무역구제 제도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통상규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더욱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와는 구별된다.5)이처럼 국내산업의

효율적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대상으로 집행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발동요건이 보다 엄격히 요구된다.

2)김석호,“GATT제19조상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developments)’의 법적 의미”,『법학연구』,제32집

(2008.11),444쪽.

3)김정수,“WTO세이프가드협정의 통상법적 고찰”,『국제통상연구』,제4권 2호(1999.12),227쪽.

4)조복연,“긴급수입제한제도에 관한 고찰(상)”,『통상법률』,제34권(2000.8),105쪽.

5)고준성외 16명,앞의 책,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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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효율적 증진과 교역국간의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세이

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선 GATT1994제XIX조 및 WTO긴급수입제한

조치에관한협정(AgreementonSafeguard:이하 ‘세이프가드협정’이라 함)에

근거해야 한다.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특정한 수입상품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동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첫째,동종상품(likeproducts)이 국내 생산에 비해 증가된 수량으

로 수입될 경우인 수입의 증가(anincreaseofimports)이다.둘째,이로 인해

동종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seriousinjury)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threatofseriousinjury)이 존재해

야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요구한

다.6)따라서 회원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GATT1994제XIX

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각국의 합법적인 조사 끝에 WTO

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보하며 합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하지만 때론

GATT1994제XIX조를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요건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국가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킨다.왜냐하면 WTO 세이프가드 협

정과 GATT1994제XIX조는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GATT1994

제XIX조에 따르면 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과 관세양허를 포함한 체약당사자가 GATT 협정상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어야 할 것을 단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단서 요건은 GATT1994제XIX조에만 규정되어 있고,WTO 세이프

가드 협정의 조건 규정에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협정 상호간의 관계의 문

제가 제기된다.7)이는 같은 내용을 협정으로 삼았지만 상이한 두 문건으로

나뉘기 때문이다.따라서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의

관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WTO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

조와의 상호관계의 연구가 필요하다.WTO가 창설된 이후 “예측하지 못한

6)WTO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7)고준성외 16명,앞의 책,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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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비록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사라졌지만,이후

상소기관(AppellateBody)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분석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의 중요성을 평결을 통해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에 따라 동 조항은 명시적으로 부활되었다.하지

만 여전히 WTO 세이프가드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아 과연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이 실체법적 요건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통상마찰 및 무역

자유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WTO 분쟁사례의 해석 및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 연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GATT1994제XIX조의 핵심 규정 제XIX:1(a)조

에서 명시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개념을 파악하여 GATT1994제

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이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언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통해 동

조항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의미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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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세이프가드 협정

의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절차적 요건을 제외한 실체적 요건만을 다룬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중

심으로,구체적으로 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논란의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또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한계 및 법적의미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2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법적 의미를

다루기에 앞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일반적인 개관을 다룬다.우선 세이

프가드 제도의 정의와 연혁을 간략히 밝힌 후,이 연구의 주요내용이 되는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관계를 비교한다.이어 세

이프가드조치 규범을 도입한 유럽,미국,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분석한

다.

제3장은 GATT/WTO 협정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개념

을 다룬다.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비교함으로써 양

협정의 상호관계를 밝힌다.이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를

GATT시기에서 다뤘던 분쟁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후 WTO 분쟁사례 속

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를 연구한다.본 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분쟁사례를 통해 WTO 분쟁해결

기구(DisputeSettlementBody:이하 ‘DSB’라 함)의 패널과 상소기관의 평결

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어떻게 해석했고 운영하는지 연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GATT 시절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의 요건을 최초로 평결한 ‘미국-체코슬로바키아 수입여성용 모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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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건’을 다룸으로써 동 사건의 작업반의 평결이 WTO체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 살펴본다.한편 WTO체제에 이른 분쟁사례에서는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최초로 다룬 ‘한국-EC 유제품 사건’과 ‘아르헨티나

-EC신발 사건’을 다룬다.또한 동 사건들 이후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다룬다.제3장에서는 이하 같은 GATT/WTO분

쟁 사례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평결내용을 되짚어 보

아 동 조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법적 의미로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다.우선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실체적 요건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밝히고,이후 절차적 요건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책임 방법에 대해 논한다.다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

적 한계를 살펴본다.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본 연구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다만,이 연구는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한

실체적 요건만을 다룬다.왜냐하면,본 연구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사이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나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의 문제 제기를 다루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만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이후 그 한계 및 법적의미를 연구,분석함

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세이프가드 협정의 절차적 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 의미 판단을 위해

주요 분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후 법적 의미를 파악한 후 한계점을 제기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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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일반이론

제1절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일반이론 중 연혁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서,우선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해 다룬다.이후 1947년 관세와

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AgreementonTriffsandTrade:이하 ‘GATT’

라 함)출범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라

함)체제에 이르기까지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다.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GATT1994제

XIX조와 WTO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onsafeguards:이하 ‘세이프가

드협정’이라 함)과의 관계를 다룬다.또 GATT/WTO 협정 사이의 유사성과 차

이점을 비교하며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므로 제1절은 세이프가

드 조치의 발동에 필요한 발동요건을 연구하기 앞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배경에 해당된다.이후 제2절은 미국,EC,한국내의 세이프가드규범을 비교법

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따라서 본 장은 세이프가드의 역사를 살펴본 후,각

국내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들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

보고 WTO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1절 GATT1994제XIX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

I.세이프가드 제도의 역사

1.세이프가드의 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즉 세이프가드는 넓게 해석하면 어떤 체약국이 특정한

상황에서 침해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협정상의 정상적인 의무를 철회

하거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1)이는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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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역구제 제도이다.무역자유화 조치의 결과

로 특정상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체약당사자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GATT의 입안자들은 예상하였

다.그러므로 GATT의 입안자들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특정 상품의 수입

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action)”의 형태로 GATT1994제XIX조에 무역

구제장치를 도입하였다.이와 같이 수입품으로 인해 발생된 특정 국내산업의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고 또 일정기간의 조정의 기회를 주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는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ruard:이하 ‘세이프

가드조치’라 함)라고 한다.2)

GATT는 제XI조에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관

세장벽을 인정하되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3)하지만 예외

적 조치로서 공정하게 교역된 경제적 상황에서 수량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구제를 추구하였다.4)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정기간 동안 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국내경제 상황의 변동을 방

지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다만,세이프가드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도록 허용된 반덤핑 조치나 상계조치와는 구별된다.따라서 다른 무역

구제 제도와는 다르게 공정하게 교역된 수입에 대해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허용된 조치라는 점에서 상이한 점을 갖는다.5)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수입을 대상으로 규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동요건이 엄격하

여야 하며,또한 일시적 기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6)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함에 있어 엄격한 요구가 필요하므로 GATT1994

제XIX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성재호,『국제경제법』,박영사,2003,202쪽.

2)고준성외 16명,『국제경제법』,박영사,2011,214쪽.

3)GATT1994제XI조.

4)GATT1994제XIX조.

5)고준성외 16명,앞의 책,215쪽.

6)성재호,앞의 책,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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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규제를 하는

제도이므로 자유무역체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는 이유는,경제적으로는 수입국에서의 구조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의미하며 정책적으로는 수입국의 보호주의적 입장

에 대한 일종의 타협으로 볼 수 있다.7)이렇듯이 자유무역체제에서 세이프가

드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Matsushita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세이프가드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경제상황

과 정치적 현실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무역은 사회전체

의 복리를 개선하기 위함이지만 모든 번영을 보장하진 않는다.따라

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대외무역에 의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

우,경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거나 조절하는 일시적인 재정적 도움

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정치적 장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정책입안자들이 장기적인 자유무역체

제로의 이행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화 이행을 주저하지 않게 할 정

치적인 안전장치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세이프가드 조치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나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경제력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축되고 있는 사업이나 거시적 또는 미

시적 경제를 조치할 수 있는 기업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숨돌릴

틈(breathingspace)”을 제공해준다.왜냐하면 기업들이나 정책입안

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경쟁력 회복 뿐 아니라 산업

7)김정수,“WTO세이프가드협정의 통상법적 고찰”,『국제통상연구』,제4권 2호(1999.12),229쪽.

“구조조정론에 의하면 국내로의 경쟁상품의 수입의 증가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줄 경우 당해 국내산업은 경쟁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아니면 다른 산업

으로 전환하는 조정과정에 직면하게 된다.이러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산업을 수

입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적 타협론에 의하면 외국의 수출업자들은 수입국내의 정책결정과정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

지만,수입국내의 국내경쟁산업은 수입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무역문제에 관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게 된다.이런 경우 각국은 자유무역

주의에 편승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경쟁산업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

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책적 타협의 산

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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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위해 요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들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요한 존재이유를 지닌다.8)

2.세이프가드 제도의 연혁

최초의 공식적인 세이프가드 조항은 1942년 미국-멕시코 호혜통상협정법

(U.S-MexicoReciprocalTradeAgreement)에 소위 면책조항(escapeclause)

으로서 도입되었다.9)동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

를 위협하는 미국 의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함이었다.10)이후 미국 대통령 트

루먼은 모든 미국의 통상협정에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미국은 이에 GATT체제 이전의 1946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Organization:이하 ‘ITO’라 함)의 창설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시켰다.11)이후 ITO 창설을 위해 1947년 초에 소집된 뉴욕회의에서 세

이프가드 조항을 GATT에 포함시키기로 공식 결정하였다.12)GATT 16차 총

회가 열렸던 1959년 11월에 일부 수입품목의 양이 단기간 내에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된 피해문제가 거론되자 1960년 11월 GATT 17차 총회에서

GATT 제XIX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합의하였

다.13) 이후 1975년의 동경라운드(Tokyo Round)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Comittee:이하 ‘TNC’라 함)에서 세이프가드협상위원회를 설치하

게 되었다.이후 1978년 동경라운드에서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8) Mitsuo Matsushita,Thomas J.Schoenbaum & Petros C.Mavroidis,THE WORLD TRADE

ORGANIZATIONLaw,Practice,andPolicy,OxfordUniversityPress,2003,pp.438-439.

9)김정수,앞의 논문,228쪽.

조약에서 미리 규정한 사정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약 당사자가 조약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도피조항 또는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10)안덕근,『WTO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 연구』,법무부,2006,4쪽.

11)조복연,“긴급수입제한제도에 관한 고찰(상)”,『통상법률』,제34권(2000.8),108쪽의 각주 6번 재인용.

12)안덕근,앞의 책,5쪽.

13)조복연,앞의 논문,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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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1979년 11월 제35차 GATT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문제

를 다루기 위해 세이프가드조치 위원회(SafeguardCommittee)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세이프가드조치 규범 개선의 필요성

을 깨닫고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최초의 합의가

성립되었다.이 회담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서는 세이프가드 제도의 명료성,

범위,발동기준,구조조정과의 연계,보상과 보복 및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상 목표를 제시하였다.하지만 이후 관련 통상회담 등

에서 수차례 세이프가드의 논의가 이뤄졌으나 문제점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

적인 내용에 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14)그 이

후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Round)에서 GATT 체약국들은 모든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세이

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선별적용,회색지대조치,구조조정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피해기준,세이프가드조치의 성격 및 형태와 발동절차의 투명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다.15)이에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우루과이라운드 총 15개 협상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1982년 GATT

각료선언에 포함되었던 6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다자간협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16)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

로 인해 세이프가드조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앞에서 다뤘듯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이한 의견 차이였다.이처럼 개발도

상국과 선진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이유는 개발도상국은 세이프가드조

치의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Treatment:이하 ‘최혜국대우(MFN)’라

함)원칙17)에 기한 비차별적인 적용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반해,선진국은 수

14)강인수외 7명,『국제통상론』,박영사,2003,244쪽.

15)전창원․이재면,“GATT1947및 WTO(GATT1994)의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의 비교분석 및 그

대응방안”,『경영논집』,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1996,235쪽.

16)조복연,앞의 논문,111쪽.

17)고준성외 16명,앞의 책,233쪽.

“최혜국대우원칙(MFN)이란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등하게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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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급증을 직접 야기시킨 피해의 원인인 단일국 또는 소수국가에 대해서만 선

별적인 적용(selectivity)18)을 하자는 주장을 하여 양 진영의 입장 차이가 합

의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19)이와 같이,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원만

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다가 1990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시한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선별적용을 주장해왔던 EC가 선별적용 포기의사를 표명

함에 따라 GATT 사무국의 중재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반영한 협

정안을 작성하게 되었다.20)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선별적용의 인정여부 및

조건,회색조치의 범위 및 철폐시기,보상과 보복의 면제조치 및 기간 등이 논

의되었다.이후 그 내용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창설을위한마라케쉬협정(Marrakech

AgreementEstablishingthe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설립협정’이

라 함)이 체결되면서 WTO설립협정의 부속서 1A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

정(MultilateralAgreementinTradeinGoods)에 첨부된 13개 부속협정서

중의 마지막 문서인 세이프가드협정으로 이르게 되었다.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은 GATT1994제XIX조의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발동기간과 대

상,발동절차 그리고 피발동국 보복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고,상세한 내용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21)WTO 세이프가드협정이

체결된 이후,2011년 11월 현재,2010년 10월까지의 세이프가드발동이 101건

으로 통계되어있다.

부여해야 하는 원칙이다.세이프가드 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MFN)에 따라 비차별적인 원칙을 근거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선진국의 선별적용과 개발도상국의 최혜국원

칙의 준수 대립은 세이프가드협상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18)앞의 주.

“선별적용(selectivity)란 GATT1947제XIX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조치가 특정 국가의 수입상품에 대

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GATT1947제XIX조의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세이프

가드조치의 비차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GATT체약국들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19)고준성외 16명,앞의 책,218쪽.

20)조복연,“세이프가드 제도(1)”,『무역구제』,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2001,252-254쪽.

21)김정수,앞의 논문,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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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1> WTO 통계상 세이프가드 현황 (1995∼2010.10)

(단위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0 계

세이프가드

발동
- 1 3 5 5 7 9 14 15 6 6 7 5 6 10 2 101

출처:WTO사이트,‘WTO통계상 세이프가드 현황 (1995∼2010.10)발췌22)

3.세이프가드조치의 원칙

(1)최혜국대우(MFN)의 적용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든 회원국으로부

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23)이는 세이프

가드 조치가 최혜국대우(MFN)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발동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24)

GATT1947제XIX조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기까지의 큰 쟁점

중 하나는 선진국의 선별적용주장과 개발도상국의 최혜국대우원칙(MFN)을

준수해야한다는 주장이 합의점을 이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이

에 따라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하

지만 동 협정은 예외적으로 수량을 할당할 때 시장으로 처음 진출한 회원국

과 기존에 계속해서 교역을 하던 국가 간의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25)

(2)회색지대조치의 금지

22)http://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statistics참고,2011년 11월 17일 최종확인.

23)WTO세이프가드협정 제2.2조.

24)성재호,앞의 책,211쪽.

25)WTO세이프가드협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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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뤘듯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선별적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으나,수출자율규제(VoluntaryExpertRestraints:이하 ‘수출자율규제

(VERs)’라 함)와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이하

‘시장질서유지협정(OMA)’이라 함)과 같은 선별적 조치는 법으로서 금지된

다.26)수출자율규제(VERs)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하지 않고 자국내의 국

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 설립 이전

에 선진국들은 GATT1947제XIX조에서 규정한 세이프가드조치 대신 수출자

율규제(VERs)를 이용해왔다.선진국이 수출자율규제(VERs)및 시장질서유지협

정(OMA)을 이용한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GATT1947제XIX조의 규

정을 따를 경우,수입의 증가가 급격히 많아진 국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선

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고 세이프가드 절차를 따를시에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이

였다.27)이에 따라 회색지대조치를 막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수출조절,수출입가격모니터링,수입가격 감시체제,수출 또는 수입감시,강제

적 수입카르텔 및 임의적인 수출 또는 수입허가제도와 같은 수입과 수출 측

면의 기타 유사한 조치 또한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28)이러한 조

치는 둘 또는 둘 이상의 회원국 간의 협정,약정 및 양해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단일 회원국에 의한 조치 모두를 포함하고있다.WTO 설립협정의 발

효일까지 유효적으로 적용된 회색지대조치는 WTO 설립협정 발효일 후 4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세이프가드협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

다.29)

26)김정수,앞의 논문,244쪽.

회색지대조치는 수입국과 주요 수출국 간에 세이프가드조치나 반덤핑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

보한다는 조건으로 쌍무적 수출규제협정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국가가 협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질서유지협정(OMA)과 국가의 개입 없이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기업간에 자유롭게 체결하는 수출자율규

제(VERs)를 의미한다.

27)고준성외 16명,앞의 책,241쪽.

28)WTO세이프가드협정 제11.1(b)조.

29)WTO세이프가드협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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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발도상국의 우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르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세

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갖는다.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수입량의 3%미만이며 3% 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발도상

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이 해당 상품 총수입의 9%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 원산지인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30)

또한 개발도상국이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기간의 연장 및 재발동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동 협정에 규정된 최대기간 8년에 2년을 추

가하여 최장 10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31)

WTO 설립협정이 체결된 이후 실시된 세이프가드 조치도 그 적용기간의 절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당해 조치를 재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II.GATT1994제XIX조의 의미와 한계

1.GATT1994제XIX조의 의미

1947년 채택된 GATT 제XIX조는 WTO체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규율하던 국제통상규범이였다.이후 WTO가 창설됨에 따라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러 GATT1947제XIX조는 GATT1994제XIX조

로 전환되었다.

GATT1994 제XIX조는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onImportsofParticularProducts)로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을 긴급

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동 조항은 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해

30)WTO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

31)WTO세이프가드협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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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된다.GATT1994제XIX조는 WTO 회원국들이 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했기 때문에 면책조항(escapeclause)

으로 불리기도 한다.32)따라서 이러한 면책조항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본요건

이 요구되는데 GATT1994제XIX조는 전 3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기본적

인 요건을 구성한다.

GATT1994제XIX조는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것

에 대해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WTO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조건을 살펴보자면 우선,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의 발전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하는 국가가 GATT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발생한 결과로 인한 것이어야 한

다.다음으로 자국 내로 수입이 증가해야한다.그리고 증가한 수입의 ‘동종상

품’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이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요건을 모두 만족하

는 경우,체약국은 해당 상품에 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거나 협정상 의

무를 정지하는 형태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33)GATT1994제

XIX조:1(b)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요건과 사전

절차요건을 정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절차

적 요건의 원칙과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필요성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32)조복연,앞의 주 11,108쪽.

통상협정에 면책조항(escapeclause)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첫째,무역자유화 약속 이행으로 인한 예측

하지 못한 수입의 급증으로 명백히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공한 양허를 탄력적으로 후퇴시

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둘째,다자간 무역체제의 신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무역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3)GATT1994제XIX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If,asaresultofunforeseendevelopmentsandofthe

effectoftheobligationsincurredbyacontractingpartyunderthisAgreement,includingtariff

concessions,anyproductisbeingimportedintotheterritoryofthatcontractingpartyinsuch

increasedquantitiesandundersuchconditionsastocauseorthreatenseriousinjurytodomestic

producersinthatterritoryoflikeordirectlycompetitiveproducts,thecontractingpartyshallbe

free,inrespectofsuchproduct,andtotheextentandforsuchtimeasmaybenecessaryto

preventorremedysuchinjury,tosuspendtheobligationinwholeorinpartortowithdraw of

modifytheconcession.(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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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인정되었다.또한 GATT1994제XIX조:1(b)조는 특허양허(preference

concession)가 이뤄진 경우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34)

2.GATT1994제XIX조의 한계

세이프가드 제도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국제교역 상황에서,GATT체약국

의 체약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치

로서 역할이 기대되었다.하지만 GATT1947제XIX조는 초기단계에서 이미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GATT1994제XIX조는 세이프가드 규정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의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

였다.예를 들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체약국의 입장에서 “심

각한 피해”및 “증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았다.“심각한 피해”및 “증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의

입증 자체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려는 적용국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

능했기 때문이었다.35)따라서 이러한 자의적인 측면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

를 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GATT로의

통보 및 협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이로써 세이프가드 제도의 원래의 목적

과는 다르게 세이프가드 제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36)이처럼 GATT에

서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이 초기부터 한계를 보이자,이에 1970년대 후반

이후 GATT체약국들은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GATT1947제

XIX조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하기 보다 ‘회색지대조치’(grey-areameasures)

34)안덕근,앞의 책,10쪽.

특허양허(preferenceconcession)가 이뤄진 경우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한 국가A가 다른 GATT

체약국B와 특허양허를 통해 확보된 무역이 있는데,체약국B가 제3국인 다른 체약국C와 GATT하의 양

허합의를 함으로써 GATT1994제XIX:1(a)조의 조건 하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체약국B는 체약

국A와의 무역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조복연,앞의 주 11,109쪽.

36)김정수,앞의 논문,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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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50 1960 1970 1980 1990∼1994
GATT에 통보된 세

이프가드 조치수
19 35 47 37 12

의 이용을 선호하였다.37)

2.<표 2> GATT 통계상 세이프가드 조치 분포현황 (1950∼1994)

출처:WTO사이트,‘GATT 통계상 세이프가드 조치 분포현황(1950∼1994)발췌3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이프가드 발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

세에 있었다.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GATT 체약국들이 수입규제를 위해 세

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하기 보다 회색지대조치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였다.

선진국들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기에 때

문에 수출자율규제(VERs),시장질서유지협정(OMA)과 같은 회색지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이처럼 GATT시기 동안 체약국들이 회색지대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많이 의존한 이유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기간에 있

어 제약이 따르고,보상이나 적용국으로부터의 대응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등

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었다.또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얽매여 이해관계

가 별로 없는 소규모 단위의 수출국까지 수입규제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

수출국만을 규제함으로써 관리비용도 줄이고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

정적인 효과를 줄이는게 낫다는 입장이였다.39)또한 회색지대조치는 GATT

체제하에서 동 조치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다.이에 따라 체약국들은 회색

37)성재호,앞의 책,211쪽.

“수출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이 통제되어 GATT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조치(grey-areameasures)’또는 ‘수출자율규제(VoluntaryExpertRestraints)’로 불린다.세이프가드 조

치는 선별적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는 하나,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선별적 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수출자율규제는 특히 미국과 유럽이 민감한 분야를 대상으로 GATT1947제XIX조 상의 세이프가드 조

치를 대신해서 사용하여 왔다.그 이유는 GATT1947제XIX를 따를 경우 보상이 필요할 뿐 아니라,세

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의 증가원인이 된 국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38)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att_ai_e/gatt_ai_e.htm참고,2011년 11월 19일 최종확인.

39)조복연,앞의 주 11,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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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조치에 의존하여 수입 규제를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40)GATT체

제에서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함에 있어 GATT1947제XIII조에 따

라 무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해야 했다.41)또한 수입국은 특정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데 있어 모든 공급국의 수입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치를 적용해야했으며 특정 공급국만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이에

따라 수입국은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신하여 특정 수출

국에 대해 수출자율규제(VERs)를 요청하였다.이와 같은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별적 적용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였다.수입국이 GATT에 의

거한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 명백한 GATT의 위반이 되지만 수출

국이 수출자율규제(VERs)를 취하면 수출국의 회색지대조치로 인해 수입국은

회색지대조치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42)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관세양허품목

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GATT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다른 보호수단이 있으

므로 절차가 복잡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었다.이에 개발

도상국은 여타의 다른 보호수단을 이용하거나,관세인상의 수단으로 국내산

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43)이러한 이유들로 GATT체제의 기간 동안 세이프

가드 조치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오히려 체약국들은 세이

프가드 조치대신 수출자율규제(VERs)와 같은 대체수단을 통해 다른 방안을

모색했다.이는 GATT1947에서 규정된 세이프가드조항들이 모호함을 내포하

고 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요건들이 복잡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조치 대신 이용한 회색지대조치는 GATT에 규율규정이

없어 세이프가드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무역의 흐름을 제

한시키는데 일조 하며 무역자유화를 훼방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

제가 있어 회색지대조치는 GATT규범 밖의 조치라는 비난을 받았다.44)

40)고준성외 16명,앞의 책,217쪽.

41)GATT1994제XIII조.

42)고무로 노리오,『국제경제법』,(주)일조각,2010,463쪽.

43)조복연,앞의 주 11,109쪽.

44)MitsuoMatsushita,ThomasJ.Schoenbaum&PetrosC.Mavroidis,supranote8,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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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1947제XIX조의 취지는 체약당사국들로 하여금 무역자유화조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부터 특정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었다.하지만 GATT1947제XIX조는 이러한 이유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첫째,‘심각한 피해’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

인 정의가 국제 사회 내에서 통일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약국들은 세

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때 동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였다.둘째,세이프

가드 조치를 가하는 각국의 세이프가드 절차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셋째,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GATT로의 통보나 협의가 용이하지 않았다.

넷째,세이프가드조치의 취지는 일시적인 기간 내에 적용되어야 하나 각국들

은 이를 실천하지 않아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다섯 째,세

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기타의 조치들이 만연하였다.따라서 이와

같은 대체조치들은 GATT의 규범 밖의 행위였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흐름

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GATT1947제XIX조문은 이러한 이유

들로 비판을 받아왔다.45)

III.GATT1994제XIX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의 비교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목적은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해 긴급조치로써

명시한 GATT1994제XIX조의 규정을 명료화하고 강화하며,세이프가드조치

에 대한 다자간 통제(multilateralcontrol)를 재확립하여 이러한 통제를 일탈

하는 조치를 제거하고자 함에 있다.또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

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

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GATT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국

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써 기능한다.46)

45)김정수,앞의 논문,231쪽.

46)WTO세이프가드협정 전문(preambles)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Recognizingfurtherthat,forthese

purposes,acomprehensiveagreement,applicabletoallMembersandbasedonthebasicprinciples

ofGATT1994,iscalledfor;herebyagreeasfollows…:(…또한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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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이므로 GATT1994제XIX조의 이행협정이라

볼 수 있다.WTO 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에서 이미 규정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발동기간과 대상,발동절차 그리고 보복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GATT1994제XIX조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이처럼 GATT의 규

정은 제XIX조란 단 하나의 조항에서 세이프가드에 대해 모두 포함시켜 규정

하였으나,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총 14개의 조항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되어 GATT1994제XIX조 보다 더욱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건에 관해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당해 상품이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어야 한

다.다음으로,이로 인해 동종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여야 한다.47)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비교하면 상이한 내용이

발견된다.GATT1994제XIX조는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만을 규정하고 있으

나,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절대적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 증가’도 명시

하고 있다.48)또한 발동요건에서도 상이한 규정이 발견된다.WTO 세이프가

드 협정은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을 정도의

수량 및 조건으로 수입될 것만을 요구한다.이는 GATT1994제XIX조에서 규

원국에게 적용 가능하며 1994년도 GATT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

정하면서…)(밑줄 강조추가)

47)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provisionssetoutbelow,thatsuch

productisbeingimportedintoitsterritoryinsuchincreasedquantities,absoluteorrelativeto

domesticproduction,andundersuchconditionsastocauseorthreatentocauseseriousinjuryto

thedomesticindustrythatproduceslikeordirectlycompetitiveproducts.(…특정상품이 동종 또는 직

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과 조건 하에 자기 나라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밑줄 강조추가)

48)GATT1994제XIX조:1(a)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thatcontractingpartyinsuchincreasedquantities

andundersuchconditionsastocauseorthreatenseriousinjury…(증가된 수량)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insuchincreasedquantities,absoluteor

relativetodomesticproduction…(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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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증가된 수량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development)”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GATT의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이로 인해,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GATT 규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또한 발동요건으로 전

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49)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요건과 관련

하여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세이프가드협상을 할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GATT1947

제XIX조에서 규정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 “심각한 피해”및 “피해의 위협

의 존재”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였다.이와 같은 동의를

한 이유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자 할 때 동 조항들의 객관적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이였다.50) 이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GATT1994 제

XIX조의 “심각한 피해”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전 GATT1994제XIX조와는 달리 WTO 세이프가드협정 에서는 “심각한

피해”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51)“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심

각한 피해의 위협”은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한다.이처럼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존재를 파악할

때 수입의 증가 및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

내용을 명확히 하여 유연한 수준을 도입하였다.하지만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발동국에

일정한 재량권을 주게 되는 문제점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52)

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5.1조는 GATT1994제XIX조에서는 언급

되지 않은 구조조정 촉진 목적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에 대해 명시

하고있다.53)동 조항은 회원국들은 구조조정을 촉진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

49)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50)전창원․이재면,앞의 논문,242쪽.

51)WTO세이프가드협정 제4.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a)“seriousinjury”shallbeunderstoodtomean

asignificantoverallimpairmentinthepositionofadomesticindustry;

(b)“threatofseriousinjury”shallbeunderstoodtomeanseriousinjurythatisclearlyimminent…

52)전창원․이재면,앞의 논문,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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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조조정지원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GATT1994

제XIX조와 세이프가드 협정을 구별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4)

다음으로 GATT1994제XIX조는 WTO 세이프가드협정과는 달리 국내생

산(domesticindustry)이란 용어 대신 국내생산자(domesticproducers)란 용

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생산자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었다.하지만,

WTO세이프가드협정은 국내생산자에서 국내산업으로 용어를 전환시켜 구체

적인 정의를 포함시켰다.동 협정에서 명시한 “국내산업”이란 동종 또는 직

접적이거나 경쟁적인 물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들의 동종 또는 직접적이

거나 경쟁적인 물품의 산출량 합계가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a

major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55)다만 동 조항에서 명시적으

로 밝힌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majorportion)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려는 발동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

다음으로 GATT1994제XIX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의 남용을 방지

하고 수출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동 규정 역시 명료하지 못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에

보상 및 보복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56)57)

이처럼 GATT1994제XIX조는 세이프가드 규정이 명료하지 않고 기준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세이프가드협정의 설립이 시급하였다.이후 WTO 세이프

가드협정에 이르러서야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명료한 기준들이 세워졌다.

53)WTO세이프가드협정 제5.1조.

54)이은섭․김능우,“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과 국내법에의 적용방안”,『통상정보연구』제13권 1호

(2011.3),276쪽.

55)WTO세이프가드협정 제4.2(c)조.

56)성재호,앞의 책,214쪽.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국에게 제공하는 보상적 구제조치와 수입국

무역에 대한 양허나 의무적용의 정지와 같은 보복적 구제조치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57)WTO세이프가드협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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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여러 측면에서 GATT1994제XIX조보다

향상된 규범임은 틀림없으나,동 협정 역시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58)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는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수입

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여기서 나타난 동시 원

인(simultaneouslyoperatingcauses)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요건이 되

는 모든 법률문제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이 경우 관련 규범이 보호

하려고 하는 법익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원인의 직접성도 달라

지게 된다.자유무역의 추진이 세계적인 명제가 되어있는 현 상황에

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보호하려고 하는 국내산업의 보호 이익은 세

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갖추어진 경우

에 한해 좁은 범위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가장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고 세이프가드협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59)

이처럼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GATT1994제XIX조 보다 세이프가드

규정을 명료화 하였지만 여전히 상당부분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세이프가드 제도가 공정한 무역 속에 정상적인 거래를 일시적으

로 중단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미비한 점 역시 수정되어져야 본다.

다음으로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양 조문의 관계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전문(Preambles),

제1조,제11.1(a)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있다.우선,WTO 세이프가

드 협정 전문에서는 GATT의 기본원칙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근거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60)다음으로,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조에서는 WTO

58)이용식,“WTO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고찰:GATT 제19조와의 비교 및 개선방안”,『국제지역연

구』제3권 제2호(1999.6),120쪽.

59)앞의 주,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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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동 협정상의 규정이 GATT1994제XIX조

와 충돌할 때는 WTO세이프가드협정 규정이 GATT1994제XIX조보다 우선한

다.이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과 GATT1994제XIX가 별개의 것이 아닌 같

은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동일하게 상품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

한 것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1.1(a)조는 상호관계

에 대해 회원국은 동 협정과 관련하여 특정 상품에 대한 긴급조치인

GATT1994제XIX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61)하지만,GATT1994

제XIX조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문

언의 해석상 GATT1994제XIX조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WTO세이프가드 협

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다.62)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소기

관은 GATT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함께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를 파악

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언을 두고 두 조문사이에 관계

를 밝히고자 하였다.분쟁사례 중 ‘한국-EC유제품 세이프가드 사건’에서 상

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언은 독립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평결하였

다.63)또 상소기관은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주요쟁점인 GATT1994제

XIX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은 WTO세이프가드협정이 규정된 이래로 GATT1994

제XIX:1(a)조에 의해 WTO세이프가드협정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야만 한

다고 밝혔다.상소기관은 두 조문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60)WTO세이프가드협정 전문(preambles).

61)WTO세이프가드협정 제11.1조.

62)김석호,“GATT제19조상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developments)’의 법적 의미”,『법학연구』,제32집

(2008.11),450쪽.

63)WTO,AppellateReportonKorea-DefinitiveSafeguardMeasureonImportsofCertainDairy

Products,WT/DS98/AB/R,1999년 12월 14일,para.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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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법적 효과는 반드시 WTO 설립협정 내 모든 규정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이는 GATT 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둘째,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된 모

든 조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위한 발동요건이라

고 밝혔다.64)

이렇듯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의 이행협정으로,

양 협정은 별개의 협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료한 협정으로 볼 수 있다.하

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관계

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GATT1994제XIX:1(a)조에는 언급이

되었으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경우 때문이다.이와

같은 경우는 GATT1994 제XIX조에 명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unforeseendevelopment)”요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요건으로써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의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회원국이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조치를 취했을 때 교역상대

국이 동 조항을 발동요건으로써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 국의 의견차이로 인해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이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발동요건으로서의 가능성을 있는지 연구를 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문제제기

연구를 다음 장에서 분쟁사례와 더불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64)WTO,AppellateReportonArgentina-SafeguardMeasuresonImportsofFootwear,WT/DS121/AB/R,

1999년 12월 14일,par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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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앞에서 살펴봤듯이 GATT의 입안자들은 세이프가드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무역자유화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이프가드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1947제XIX조에 규정하였다.더욱이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

한 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가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반덤핑이

나 상계조치와는 달리 세이프가드발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지녀 WTO세이프

가드협정 설립 이전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또한 GATT1947제XIX조

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이 모호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러

더욱 명료화 되었으나 여전히 발동요건은 해석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이

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및 그 간의 분쟁사례의 평결 분석을 통

해 세이프가드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을 다루기로 한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인 수입

의 증가,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 그리고 인

과관계를 미국,EC,한국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또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들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연구하고,이에 따른 분쟁의 원인

과 결과 등을 살펴본다.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국내법에

맞춰 도입한 국가들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

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요건을 파악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

부분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수입의 증가

1.WTO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수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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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필요한 발동요건 중 하나가 수입의 증

가이다.수입의 증가는 GATT1994제XIX조에서는 단지 “증가된 수량의 수

입”으로 표현되었지만,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

로”라는 표현으로 전환되었다.65)

GATT 시기에는 “절대적으로”수입이 증가된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

동요건으로 충족되었으나 GATT 초기부터 “상대적으로”수입이 증가된 경우

에도 수입증가의 요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따라서 GATT

초기에 “상대적으로”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이

되는지 논의를 한 결과 GATT1947규정에는 단순히 “수입의 증가”로 명시적

으로 기재하지만 개념은 상대적 수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66)67)따

라서 1994년에 체결된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증가의 개념을 상대

적 증가까지 포함한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인 ‘증가하는 수입’은 수입이 “절대적

증가”외에도 “상대적 증가”까지 포함된다.수입의 “절대적 증가”는 용어 그

대로 수입수량의 증가를 말하고,그 확인은 통계를 통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반면 수입의 상대적 증가는 수입수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수입품이

수입국 국내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

다고 인정된다.68)다시 말하면,수입의 절대량이 늘지 않았거나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에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량이 증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발생

하였거나,심각한 피해의 발생이나 위협의 수입품의 수입증가가 있어야 한다.

65)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insuchincreasedquantities,absoluteor

relativetodomesticproduction…(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GATT1994 제XIX:1:(a)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thatcontracting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and…(증가된 수량)(밑줄 강조추가)

66)조복연,앞의 주 11,131쪽.각주90번 재인용.

67)윤광운,“한국 세이프가드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무역구제』,통권 제24호(2006.9),15쪽.

예를 들면 국내 생산이 100,수입이 50이라고 가정할 때,국내 경기가 어려워져 국내생산량이 절반인

50으로 줄었으나 수입은 이전대로 50일 경우 국내 생산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100% 증가하는 결과

가 된다.이런 경우를 “상대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68)고무로노리오,앞의 책,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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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원국이 관세양허 등 WTO가 요구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한 결과로 나타

난 경우에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된다.69)

WTO 상소기관은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협이 있었는가의 판단 여부를 위해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

입 증가율과 증가량’을 양 당사국의 수입량 통계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

였다.상소기관은 수입증가를 평가함에 있어 수입량의 통계가 WTO 세이프

가드협정 제2.1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다.상소기관은 WTO회원국

의 조사당사국이 수입증가를 판단하려 할 때 단순하게 지난 과거의 통계자료

에만 입각하여 수입의 경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최근의 수입에 관한 통계

자료까지 함께 평가해야한다는 평결을 내렸다.이는 다시 말해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피해의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나 상

대적으로나 충분히 최근이고,충분히 극심하고,갑작스럽고 중요하게 수입증

가가 있어야 한다’고 평결한 것이다.70)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은 수입의

경향을 살피기 위해,최근의 급격하고 현저한 수입증가를 파악함으로써 전반

적인 수입의 추세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수입의 증가를 증명하고

자 할 때,조사당사국은 단순히 ‘end-point-toendpoint’분석방법을 취할 수

없다.이는 수입에 관한 평가 및 수량을 비교할 때 최초로 발생된 시기와 마

지막으로 조사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당사국은 전체의 조사기간 동

안 수입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평가해야함을 의미한다.71)또한 동 쟁

점과 관련하여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에서 미국은 수입의 증가

는 조사기간 초기와 대비해 조사기간이 끝날 때 쯤의 수입이 높은 경우가 수

입의 증가에 해당되며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의 상소기관의 평결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상소기관은 단일의 ‘end-point-to-endpoint’의

비교방식은 조사기간 말에 나타난 결과가 잘못된 선택에 의존하여 잘못된 결

69)성재호,앞의 책,206쪽.

70)WTO,supranote64.para.131.

71)안덕근,앞의 책,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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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며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동 사건

에서 상소기관은 미국의 보고서에 최근에 수입이 하락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였다.상소기관은 수입의 증가는 전체적인 수입의 추세

를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며,단순히 조사기간의 처음과 끝부분의 수입량만으

로는 수입의 경향을 파악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따라서 상소기관은 ‘아르

헨티나-EC신발 사건’의 기준이 유효했음을 재확인하였다.72)

2.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73)

EC는 수입증가에 있어 WTO세이프가드 협정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상대

적 증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74)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제10.1조

와 16조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나,수입이 증가함

에 있어 단순히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가가 아닌,현저히 큰 증가

(significantincrease)또는 상당히 큰 증가(greatlyincreased)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75)또한 EC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제10.1조는 수입증가의 정의

에 있어 소비에 의한 소비량에 대한 상대적 증가를 규정한다.동 규칙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할 때 수입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요건으로

보인다.그리고 EC는 공동체의 이익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과는 차이점을 보인다.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하면,EC 세이프가

72)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

SteelProducts,WT/DS248∼259/R,2003년 11월 10일,paras.374-388.

73)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1of31.3.2009.

74)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5of31.3.2009,제10.1(a)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a)thevolumeofimports,inparticular

wheretherehasbeenasignificantincrease,eitherinabsolutetermsorrelativetoproductionor

consumptionintheCommunity.(공동체로의 현저한 증가,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생산 또는 소비)(밑

줄 강조추가)

75)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7of31.3.2009,제1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aproductbeingimportedintotheCommunity

insuchgreatlyincreasedquantitiesand/oronsuchtermsorconditions… (공동체로의 증가되는 수입

의 상품은 상당히 큰 증가 또는 그러한 조건…)(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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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규칙 260/2009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 수입증가가 절대적이

거나 국내생산에 대해 상대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일치한다.하지만 수

입증가의 정의에 있어 소비량에 대한 상대적 증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이는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일치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요건으

로 보인다.76)

수입의 증가와 관련된 WTO 분쟁사례 ‘미국-EC 밀 글루텐 세이프가드

사건’77)에서 EC는 국내생산에 관계있는 절대적 및 상대적 수량에 의거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조사한 ITC보고서의 분석

은 수량의 절대적인 비교에만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조사를 시

작한 시점과 종료 시점만의 자료를 비교하여(end-to-endcomparison)세이

프가드 조치를 위한 수입의 경향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므로 WTO 세이프가

드협정 제2.1조 및 GATT1994제XIX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

에 미국은 ITC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증가된 수입 중 절대적 수입 증가

량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이며 이 기간의 밀 글루텐의 양은 128만에서 177

만 파운드로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뿐만 아니라 상대적 증가는 국내생산

과 비교해야하는데 ITC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수입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안에 발생된 수입의 증가는 사실적으로 추가되지 않으며,EU 생산

자들은 이미 수량의 증가에 대해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78)따라서 수입의

76)마광,“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연구”,『대외경제연구』,제10권 제2호 (2006.6),99쪽.

77)김승호,『WTO통상분쟁 판례해설』,법영사,2007,302쪽.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밀 글루텐(WheatGluten)이란 밀가루로 만드는 식료품으로,미국에서 소비되는 밀 글루텐의 80%는

제빵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미국에는 4개의 밀 글루텐 생산업자가 있는데 그 중 2개의 회사인

MidwestGrainProducts,Inc.와 ManildraMilingCorporation가 미국 무역위원회(ITC)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청원하였다.따라서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국은 최종적으로 1998년 6월 1일부터 개발도상

국을 제외한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밀 글루텐의 수입에 대해 3년간 제한하는 수량제한 형태로 세이프가

드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한 첫 해 수량제한은 1993년 6월 30일부터 1995

년 6월 30일까지의 총 평균에 해당하는 57,521,1,000킬로그램이며,매년 수량제한을 6%씩 증가하도록

되어있다.이에 EC는 미국의 조치가 WTO설립협정 제2.1조,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WTO분

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78)WTO,Panel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WheatGluten

fromTheEuropeanCommunities,WT/DS/166/R,2000년 7월 31일,paras.8.2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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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대한 두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다음과 같이 평결하였다.패널

은 ITC 보고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에서 명시한 관련 상품의

절대적 상대적인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

지하는 점유율,판매,생산,생산성,가동률,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

준에 있어서의 변화 모두를 검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에 EC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요소의 고려와 관련하여

미국이 생산성의 검토에 있어 노동 생산성만 고려하였고 이윤 및 손실에 대

한 고려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고 제기하였다.이에 패

널은 제4.2(a)조에서 제시된 ‘생산성’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

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라는 규정에 입각하여 볼 때,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따라서 패널은 ITC

보고서가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할 때 산업생산성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평결하였다.79)

또한 패널은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요구하

는 우선적 기본요건은 수입의 증가이며 이러한 수입의 증가가 부재일 시에는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 될 수 없다

고 평결하였다.하지만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수입의 증가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관련된 상품의 수입의 증가의 질적·

양적인 것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패널은 GATT1994제XIX조

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 모두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수량의 증가를 요구하

며 이에 패널은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평결했던 부분을

인용하여 수입의 증가는 최근이며,갑작스럽고,현저할 뿐 아니라 심각한 피

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80)

패널은 또한 ITC가 조사한 증가된 수입은 조사기간 동안의 절대적 수입의

검증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내생산의 상대적인 수입 또한 검증되었다고 밝

79)Ibid.,paras.8.24-8.26.

80)Ibid.,para.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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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패널은 ITC의 보고서는 수입의 감소를 보여주며,일찍이 조사기간 동

안에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국내 생산이 감소하였음을 언급하였다.하지만 조

사기간이 끝날 때쯤에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이는 조

사기간이 끝난 동안 국내생산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

문에 패널은 ITC가 ITC이전에 반영하였던 데이터를 반영한 수입의 증가를

참고하였다고 보았다.왜냐하면 최근의 갑작스럽고 현저한 증가로서의 상대

적 그리고 절대적인 증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었다.비록 조사기간이 개

시된 초기에는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조사 기간이 끝날 때 쯤 수입량이 급격

하고 상당하게 증가하였으며 미국이 이를 토대로 대부분의 수입 증가가 조사

기간 후반부에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결하였다.따라서 패

널은 ITC가 제공한 보고서는 적절하며,증가된 수입에 관해서 적절하고 합리

적인 사실로서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ITC의 밀 글루텐에 관한 검증은 증가

된 수입에 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81)

3.미국 통상법 제201조82)

미국 통상법 제201조는 ITC가 수입과 관련된 국내산업,동종 또는 직접

적이거나 경쟁적인 제품의 수입이 증가되는지의 여부,심각한 피해 또는 피

해의 위협의 존재 여부,수입이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인지의 여부 등 4가지

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3)미국 통상법과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비

교해봤을 때,양 조문은 상이점을 갖진 않는다.미국 통상법 제201조만을 살

81)Ibid.,paras.8.31-8.34.

82)SafeguardActionChapter1ofTitileII(Sections201-204)oftheTradeActof1974,asamended(이

하:‘UnitedTradeofAct1974제201조(19U.S.C§2251(a))이라 함).

83)UnitedTradeofAct1974제201조(19U.S.C§2251(a))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Determinesunder

section202(b)thatanarticleisbeingimportedintotheUnitedStatesinsuchincreasedquantities

astobeasubstantialcauseofseriousinjury,orthethreatofinjurythereof,tothedomestic

industryproducinganarticlelikeordirectlycompetitivewiththeimportedarticle…(…특정 품목의

미국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고,동 수입품목과 동종 또는 직접적이거나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발생 위협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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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수입의 증가를 절대적 증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동법 제202조(c)(1)(C)에서는 ITC가 실질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수입량의 증가와 (실질적이든 국내생산에 대해서 상대적이든)국내 생

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비율의 감소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량의 증가에 대해 국내생산에 대비한 상대적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84)

‘미국-한국 탄소강관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사건’85)에서 수입의

증가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대립을 하였는데,한국은 미국이 수입의 증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1994년부터 1999년까

지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과 비교대상 기간을 선정하는데 오류가 있

으므로 이는 GATT1994제XIX:1(a)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위

배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미국은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상소기관

이 평결을 내렸던 부분과 동 사건을 결부시키며,최근에,갑작스럽게,급격하

게,현저한 수입의 증가가 있었으므로 ITC의 조사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

였다.86)이에 패널은 동 사건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는데 첫째,ITC

84)UnitedTradeofAct1974제202조(c)(1)(C)(19U.S.C§225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respect

tosubstantialcause,anincreaseinimports(eitheractualorrelativetodomesticproduction)anda

declineintheproportionofthedomesticmarketsuppliedbydomesticproducers.(…수입량의 증가

(실질적이든 국내 생산에 대해서 상대적이든))(밑줄 강조추가)

85)김승호,앞의 책,325쪽.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탄소강관(Carbonsteellinepipe)은 천연가스 및 석유 등을 대량 수송하는 유체수송용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대형 용접강관을 말한다.1999년 4월 미국 내 석유굴착장비산업 및 강관산업이 불황

을 맞으면서 수입이 감소하였다.이에 미국 철강업계는 탄소강관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자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조사에 착수하였다.ITC는 탄

소강관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존재 또는 피해 위협의 존재를 위협하였고 그중에서도 탄

소강관의 증가된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라고 결론지었다.이에 미국은 ITC의 결정을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하였고 미국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동 조치는 어느 국가로부터의 수입수량이 9,000톤에 달할 때까지는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였고 9,000톤을 초과하는 수입 수량은 연차별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였다.이때 캐나

다,멕시코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탄소강관 총수입중 한국제품이

49.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내의 피해를 호소하며 WTO세이프가드협정 제2,3,4,조 GATT1994제XIX

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부당성을 제기하였다.하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한국은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86)WTO,Panel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ircular

WeldedCarbonqualitylinepipefrom Korea,WT/DS202/R,2001년 10월 29일,paras.7.183-7.184,

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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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증가의 여부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판단하였는가,둘째,ITC가

절대적 수입의 증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였는가 마지막으로 ITC가 수입

의 상대적 증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였는가이다.87)

ｉ)적절한 방법

패널은 증가된 수입의 요건에 관해서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의 해석

을 인용하였다.패널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에 심각

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가 위협이 존재하는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패널은 GATT1994제XIX:1(a)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규정된 증가된 수입의 요건의 의미는 최근의,갑작스럽고,급격하며,현저하

며,양적 및 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는 경우이

어야 한다고 하였다.88)패널은 미국의 ITC의 조사방법이 단순하게 5년간의

전체적인 수입동향을 검토한 것이 아닌 연도별 수입량을 고려하였고,가장

최근연도의 일정기간을 전 년도의 동 기간과 비교하였으므로 객관적이고,공

정하며,적절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조사되었다고 판단하였다.89)

따라서 패널은 ITC의 조사방법이 객관적이고,공정하며,적절한 결론을 내리

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ii)수입의 절대적 증가

패널은 ITC 보고서에 나타난 수입의 증가를 검토하였는데,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매년 절대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지만,1999년 상반기의 수

입은 1998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수입량이

87)Ibid.,para.7.192

88)Ibid.,para.7.193.

89)Ibid.,paras.7.19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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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수입증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한국

은 이에 대해 1999년 상반기의 절대적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최근의 수입

량의 증가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90)

패널은 한국의 주장에 대해 ‘최근’의 의미는 어느 정도 소급의 의미를 갖

는다고 하였고,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문언이 ‘증가하는’수량이 아닌 ‘증가

된’수량이라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 수입이 현재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필요

는 없다고 보았다.따라서 수입이 현재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급격히 증가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면 조사당국의 결정 이전에 증가가 멈췄

더라도 증가된 수입은 여전히 최근에 존재한다고 보았다.따라서 패널은 탄

소강관 수입의 절대적 증가가 있다고 한 미국의 ITC판정을 지지하였다.91)

iii)수입의 상대적 증가

미국의 ITC는 국내생산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그 비중은 1998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999년 상반기에

최고 도달치를 달한다고 결정하였다.한국은 이에 대해 1998년 하반기와 비

교한다면 1999년 상반기의 상대적 수입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에 패

널은 이미 ITC의 조사 및 비교분석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입이 있었다는 ITC의 판정을 지지하였다.따라

서 패널은 증가된 수입에 대한 ITC의 결정이 GATT1994제XIX:1(a)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합치한다고 평결하였다.92)

이어 한국은 같은 쟁점을 갖고 상소기관에 제소하였다.동 사건에 대해

상소기관은 과거의 수입증가가 반드시 조사당사국의 조사후반 기간의 과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는 ‘증가한’이 아니라 ‘증

90)Ibid.,para.7.206.

91)Ibid.,para.7.210.

92)Ibid.,paras.7.213-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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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이 반드시 현재 증가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결 하였다.그러므로 상소기관은 패널이 판정한대로

미국의 수입증가 판정은 타당하다고 보았다.따라서 미국 무역위원회의 수입

증가에 대한 조사판정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및 GATT1994제

XIX조에 부합한다고 평결하였다.93)

4.한국의 대외무역법94)및 산업피해구제법95)

한국의 경우 수입증가를 일정기간 동안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산업피해구

제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수입의 증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WTO세이프가드협정의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의 증가와 관련하여 중국과 마늘 분쟁을 겪은 바가 있다.96)

당시 한국은 국산마늘 생산량이 1997년 13.6%감소,1998년 0%,1999년

93)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ircular

WeldedCarbonqualitylinepipefromKorea,WT/DS202/AB/R,2002년 2월 15일,paras.159-160.

94)대외무역법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제39-41조.

대외무역법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중 수입수량의 제한을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제4장은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

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95)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함)

산업피해구제법은 제3장에서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96)전형준,“한․중 마늘분쟁 사례에 관한 법적 연구”,『조선대 법학논집』,제13집 제1호(2006.5),118-119

쪽.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WTO출범이후 시장개방을 하였고 이에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마

늘 수입이 1996년에 비해 4배나 가까이 증가하였다.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경우에는 우르과이라운

드 협상당시 저율관세인 30%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마늘수입의 증가가 1996년에 대비하여 1999년도에 9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중국은 한국시장을 겨냥하고 적극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며 수출을 적극 권장하

였기 때문에 시장개방 후의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9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3배나 증가한

35.1%로 나타났다.또한 한국내의 시장 내의 가격책정은 1999년도 1월∼9월 사이에 전년에 비해 42.4%

와 37.9%씩 하락하였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에 따라 한국의 마늘을 재배하는 농

가의 피해가 확산되자 2000년 6월 1일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을 2003년 5월까지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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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가 증가한 반면,마늘의 수입은 1997년 93.6%,1998년 95.7%,1999년 1

월부터 9월까지 전년 대비 28.8%가 늘었다.동 수입량의 증가의 경향을 파악

한 무역위원회는 수입이 증가한 것이라 판단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

사를 개시하였다.97)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에 따른 마늘재배농가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

해의 위협과 관련해 피해조사기간 중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국

내 마늘가격의 하락,국내산 마늘 재고량의 증가 또 국내산 마늘의 판매액

감소 등을 이유로 동 마늘의 수입의 증가는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위협에 해

당된다고 판단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98)동 조치에 대해 중국은

2002년 마늘협상에서 중국측이 2000년에 32,000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2,2000톤만 수입한 점을 내세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한국의 세이프

가드조치 이후,중국은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일

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하였다.당시 중국은 WTO에 가입한 회원국이 아니였기 때문에 한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없었다.그 결과 한국과

중국 간의 마늘협상이 시작되었고,2000년 7월 31일까지 ‘마늘 협상안’에

한․중 양국이 최종 서명을 하여 협상을 마쳤다.중국 역시 휴대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고 한국은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2000∼3

만 5000킬로그램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기로 하

였다.또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을 2002년 말까지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하지

만 농협중앙회가 마늘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더 연장해줄 것을 무역

위원회에 요청하면서 한중마늘협상합의서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까지 이르렀

다.99)이로써 한국과 중국 간의 마늘분쟁은 정부가 마늘재배 농가에 대한 지

97)노승혁,“한국 세이프가드 제도 및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제품과 마늘 사례를 중심으로-”,『중

소기업연구』,제24권 제2호(2002.6),311쪽 각주 22번 재인용.

98)임정빈,『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수입마늘 긴급관세조치를 중심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

원,2000,6쪽.

99)앞의 주,1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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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약속하고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이 수입자유화 됨으로써 분쟁이 일단

락되었다.100)

5.평가

EC,한국,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과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와 비교하여 봤을 때,“수입의 증가”요건 부분에 관하여서는 각국들은 상이

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WTO 회원국들이 수입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려할 때 패널 및 상소

기관들은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의 평결을 인용하고 있다.‘아르헨티

나-EC신발 사건’에서 패널은 수입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피

협의 위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충분히 최근의,

급격하고 현저한 수입의 증가가 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를 정당화시킨다고 평

결하였다.이는 전반적인 수입의 추세 및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된다.수입의 증가는 객관적인 수량의 수치로 확인 가능한 절대적 증가 및

상대적인 증가 또한 고려되어지는데 각국의 “수입의 증가”의 요건을 볼 때

절대적 및 상대적인 증가 또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입의 증가

요건만으로 볼 때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각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은

상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EC는 유럽연합

공동체로서 공동체내로 수입되는 증가된 상황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II.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

1.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피해

100)전형준,앞의 논문,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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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국 내로의 수입의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injury)”

를 야기하거나 “위협(tocauseorthreatensriousinjury)”을 발생시킨 경우

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다.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며 동 요건은 GATT1994제

XIX조:1(a)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GATT1947제XIX조에서는 “심각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의 및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하지만 WTO 세이프

가드협정은 동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였다.101)“심각

한 피해”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발동에 있어 요구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102)이러한 이유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조치인 반면,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의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103)104)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결정은 당해 국내산업

의 상태와 관계되는 모든 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관련된 상품의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시장점유율,판매,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105)

101)WTO세이프가드협정 제4.1조.

102)고준성외 16명,앞의 책,226쪽.

103)성재호,앞의 책,207쪽.

104)조복연,앞의 주 11,133쪽 재인용.

“GATT시절의 여성용 수입모피모자 사건에서 작업반은 “수입의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피해의 수준에 상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의 주관적인 경제

및 사회적 판단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또한 이와 결부되어 “반대의 입증이 없는 이상 심각한 피해의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동 사건의 이러한 원칙하에 GATT체제내에서 심각

한 피해의 개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공정무역내의 예외적인

조치인 것을 감안하여 반덤핑 협정이나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피해의 개

념보다는 엄격한 수준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이는 체약국간 합의하에 심각한 피해의 개념을 운용하

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105)WTO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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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

EC의 유럽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에서 수입상품이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동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야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

다.106)그러므로 EC의 세이프가드조치규칙에서 명시한 공동체 생산자,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및 심각한 피해의 개념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EC에서의 공동체 생산자의 정의는 공동체 내에서 생산되

는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전체 또는 동종상품 또

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의 총생산량이 그러한 상

품의 공동체 총생산량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자들이다.107)하지만 EC세

이프가드조치규칙 260/2009는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

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여부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EC 세이프가드조치규칙 260/2009는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

에 대해서 정의를 밝히고 있다.“심각한 피해”는 공동체 생산자들의 지위의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한다.108)심각한 피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

106)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3of31.3.2009.제5.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Usingasabasisthefactorsreferredtoin

Article10,theinvestigationshallseektodeterminewhetherimportsoftheproductinquestionare

causingorthreateningtocauseseriousinjurytotheCommunityproducersconcerned.

107)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 84/3 of31.3.2009.제5.3(c)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Community producers’means the

producersasawholeofthelikeordirectlycompetingproductsoperatingwithintheterritoryofthe

Community,orthosewhosecollectiveoutputofthelikeordirectlycompetingproductsconstitutesa

majorproportionofthetotalCommunityproductionofthoseproducts.

108)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3of31.3.2009.제5.3(a),(b)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eriousinjury’meansasignificantoverallimpairmentinthepositionofCommunityproducers.

(b)‘threatofseriousinjury’meansseriousinjurythatisclearlyimminent;(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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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첫째,수입의 증가가 절대적 또는 공동체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되었는지이다.동 요건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와 연관이 되어 있을 뿐더러 소비에 대한 상대적 증가도 검토한

다는 특징을 지닌다.109)

둘째,EC는 피해 여부의 조사에서 수입상품의 가격,공동체의 동종상품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이에 EC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심각한 피해의 조사과정에서 EC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10)EC는 ‘미

국-EC 밀 글루텐 세이프가드조치 사건’에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4.1조

에 의거하여 미국에 대해,WTO 회원국들은 심각한 피해의 검증을 위해서

국내산업의 상황을 사실적 요소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EC는 또

한 미국이 생산성의 검토에 있어 노동 생산성만 고려하였으며 이윤 및 손실

에 대한 고려에 있어 부적절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EC는 조사기간 동안 심각한 피해의 요건으로 고려된 요소들 중 일부분

은 심각한 피해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의 입증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11)이에 미국은 ITC의 검증은 모든

기록에 의해 기초된 것이며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에 의거하여 관

련된 사실의 검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미국은 EC에 이의

를 제기하며 미국의 ITC는 각 사건과 결론을 이용할 수 있는 증거로부터 결

론을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미국은 미국이 조사한 각 사실들은 조사당사국

의 신뢰 내에서 조사된 것이며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였

다.112)패널은 동 사건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에서 제시된 ‘생

산성’은 국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

든 관련 요소라는 규정에 입각하여 볼 때,생산성의 의미는 산업의 전반적인

109)마광,『EC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2003,34쪽.

110)앞의 주,37쪽.

111)WTO,supranote78,para.8.36.

112)Ibid.,paras.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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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패널은 ITC보고서의 전체의 문맥을 파

악해봤을 때 ITC가 산업 생산성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하였다.패널은 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1(c)조의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판정함에 있어 “국내산업”은 회원국의 영토 내

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생산자 전체,또는 자신의 동

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 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여 EC의 주장을

기각했다.패널은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고려

된 모든 요소가 부정적이거나 감소추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

었다.또한 패널은 심각한 피해로 판단되는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는 것은 조

사당사국의 결정사항이고,또한 심각한 피해로 판단되는 일부분의 요소가 심

각한 피해의 증가추세를 보일지라도 전반적인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판정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113)

3.미국 통상법 제202조

1974년 미국통상법 제201조-204조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조문으

로서 제201조에서는 특정상품의 수입량 증가에 의해 미국 내 기업들이 심각

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

입규제를 통해 그 피해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4)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 제202조는 해당되는 상품의 수입이 실질

적인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야 하며,단순한 수입상품에 의한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미국은 ‘심각한 피

해’115)및 ‘심각한 피해에 대한 위협의 존재’116)를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의

113)Ibid.,paras.8.38-8.87.

114)UnitedTradeofAct1974제201조-204조(19U.S.C§2251(a)).

115)UnitedTradeofAct1974제202(c)(6)(D)조(19U.S.C§225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C)Theterm

‘seriousinjury’meansasignificantoverallimpairmentinthepositionofadomesticindustry.(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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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그대로 인용하였다.117)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여타의 수입규제조치와

는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

정하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는 구별을 짓고 있다.118)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와 관련된 ‘미국-한국 탄소강관 세이

프가드조치 사건’에서 한국은 미국의 ITC가 의거한 심각한 피해의 데이터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동 결함에 대해 한국은 ITC보고서에서 명시한 심

각한 피해는 다른 산업들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또한 미국 내

의 철강에 관한 국내산업은 오직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하락을 하였고,

이후 철강제품에 관한 미국의 산업은 ITC가 제출한 조사기간의 말미쯤에 개

선되어졌다고 하였다.이에 근거하여 한국은 ITC의 결정은 심각한 피해를 지

지하는 사실과 적절한 검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9)또한

한국은 ITC가 검증한 조사 중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사

실을 근거로 해야하며 단순한 주장이나,추측 또는 작은 가능성을 근거로 해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1(b)조를 위배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한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는데 한국이 제출

한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과 관련된 법률적,사실적 요소들은 WTO 세

이프가드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먼저 법률적 문제로서,

세이프가드 협정은 사실의 고려를 요구하는데 이는 수입의 양과 이익성과 같

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또한 객관적이며 제품의 수량화를 고려해야

업의 상태에 있어 중요하고 전반적인 침해)

116)UnitedTradeofAct1974제202(c)(6)(D)조(19U.S.C§225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D)Theterm

‘threatofseriousinjury’meansseriousinjurythatisclearlyimminent.(심각한 피해가 명백히 임박한

것)

117)법무부,『미국통상법연구』,법무부,1996,569쪽.각주 61번 재인용

“미국 통상법 제202(c)(6)(C)조에서 의미하는 ‘심각한 피해’의 정의는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사용

한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그러나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정의 자체는 이전부터 미국통상법에

서 심각한 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할 3가지 경제적 요인의 수식어인 ‘중요한(significant)’이라는 용어

를 사용함으로써 미국법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역으로 동 협정에서 사용한 정의를 미국

법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향후 ITC의 결정에 있어 종전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18)UnitedTradeofAct1974제201조(19U.S.C§2251(a)).

119)WTO,supranote86,para.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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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심각한 피해를 평가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미국은

조사대상 이외의 제품을 부분적으로 이용한 통계데이터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4.2조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주장은 법적으로나,사실

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20)이에 패널은 조사당사국은 보통 회사

전반의 고정된 비용들과 구체적인 상품의 분류를 총 매출량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피해의 위협은

매출량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품의 분류와 회사전반의 비용으로 조사해야한다

고 밝혔다.회사전반의 고정된 비용의 할당 조사로부터 패널은 오로지 미국

의 부적합한 매출량의 할당에 관한 보고만을 고려한다고 평결하였다.패널은

만약 한국이 매출량을 기초로 한 할당으로부터의 배분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면 한국의 주장이 옳을 수 있지만 한국이 배분 방법론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

문에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패널은 미국의 ITC의

매출할당의 사용은 다소 왜곡되어 있지만 한국이 매출할당에 관해 효과적으

로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결하였

다.121)

또한 한국은 미국의 국내산업의 피해가 일시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자본투자,수요증가,가격 인상 등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이 입증

책임을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또한 패널은 ITC보고서가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에 대해 적절한 설명 및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한국의 주

장에 대해 패널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으로서 양자는 동시에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따라서 패널은 ITC가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

협의 두 요소를 구분하여 판정하지 않은 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의무

를 위배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122)하지만 패널은 ITC가 조사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ITC가 내린 결정은 실제로 증가된 수입에 의해서 조사를 하

120)Ibid.,paras.7.217-7.224.

121)Ibid.,paras.7.226-7.229.

122)Ibid.,paras.7.249-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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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또한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을 판단하였으므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한다고 평결하였다.123)

4.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산업피해구제법

한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를

살펴보면,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동일하게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직

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

거나 입을 위협이 있으면 무역위원회에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4)하지만 한국의 산업피해구제법률 역시 ‘심각한 피

해’의 규정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지 않

아,분쟁사례를 통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국-EC유제품 세이프가

드조치 사건’에서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

의 조사기간인 1993년,1994년,1995년을 비교하여,벨기에,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제품의 수입의 증가가 한국 유제품산업의 피해를 끼쳐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EC는 한국이 조사한 심각한 피

해 및 피해의 위협에 관한 사항의 조사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한국은 무역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피해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으로 조

사한 국내산업의 피해발생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한국은

EC가 주장한 유제품산업의 생산성,가동률은 산업의 특성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EC는 한국내의 유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 평가에 대해서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잘못되었

다고 주장했다.또 EC는 한국이 주장한 국내산업의 상황에 고려하여 명백하

고 수량적으로 관련된 사실은 정확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또

123)Ibid.,para.7.276.

124)산업피해구제법 제3장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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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C는 한국의 국내산업의 피해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은 한국의 유

제품사업의 피해입증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심각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재된 피해판정관련 모든 요소를

검토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EC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심각한 피해의 판

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이 조사한 심각한 피해조

사로 판단되는 결과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

였다.125)이에 따라 패널은 심각한 피해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제품 및 분유

산업의 피해를 모두 조사하여야 하며,만약 피해를 조사하는 당사국이 피해

의 일부분을 생략할 경우 조사당사국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패널은 한국이 패널회의에서 피해의 일부분을 생략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나,산업피해조사보고서에는 피해의 생략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산업피해조사보고서가 결함이 있다

고 지적하였다.126)

또 패널은 한국의 심각한 피해의 검증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우

선 패널은 한국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서 기재된 심각한 피해검

증을 위한 사실들의 지표들을 준수하지 못하여 산업피해조사보고서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예를 들어 생산성과 가동률을 조사하여 산업피해조사보

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들을 국내 산업의 상황에 겪은 사실적인 요소로 고려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둘째,패널은 동 사건에서 국내유제품산업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제품 산업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들과 또 이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함께 비교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즉 국내산업에 영향을 끼친

심각한 피해는 구별된 기타의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의 분석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모든 사실요소들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 기재되어 있

125)WTO,PanelReporton Korea-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ofCertain Dairy

Products,WT/DS98/R,1999년 7월 21일,paras.4.291-4.293.

126)Ibid.,para.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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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하지만 한국이 국내산업의 손실과 이익의 분석을 패널회의에서

발표하였으나 산업피해조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아 세이프가

드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셋째,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 나열된 개별지표를 조사함

에 있어 조사당사국은 국내산업 전체 또는 국내산업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내산업의 일부분만을 조사했을 경우 그 일부분이 국내산

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기재해야한다고 하였다.이에 한

국은 이익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면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국내산업의 일부

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한국의 피해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결

하였다.127)

5.평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중 하나인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다룬다.“심각한 피

해”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에서 규정한 “실질적

인 피해”의 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한 이유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공정하게 교역된 상황에서 예외적 조치로써 발동을 하기 때문에 발동

을 함에 있어 엄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세이프가드조치 규범에 대해 각

국을 비교해보면,EC는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조사

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보다 상세히 규정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반면 미

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위협”를 그대로 인용하

여 상이한 점은 보이지 않으며,한국 역시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상이한

점을 갖지는 않는다.

GATT체제 내에서는 GATT1947제XIX조에서 심각한 피해의 개념을 명

127)Ibid.,para.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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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제시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의 개념에 대해 분쟁이 있었다.이와 관련하

여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에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관한

작업반(workingparty)의 평결이 있었다.동 사건에서 작업반은 심각한 피해

의 수준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의 주관적인

문제이며,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심각한 피해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결을 하였다.동 사건 이후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개념에 대

해 GATT체제내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WTO 세이프가

드협정에서는 GATT1994제XIX조와는 달리 동 요건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패널 및 상소기관에서도 또한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에 대

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하지만 패널과 상소기관은 ‘미국-EC 밀 글루텐

사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검토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비중을 두고 각 요소를 평

가할지는 조사당사국의 몫이라고 평결하였다.또한 ‘한국-EC유제품 사건’에

서 패널은 심각한 피해를 검토함에 있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의 검

토사항은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일부분만 조사를 할 경우 설득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한다고 평결하였다.따라서 피해의 조사의 경우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서 기재된 사실들의 지표에 대해 결여가 있

어서는 안되며 조사당사국은 국내산업 전체 또는 일부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일부만 조사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한다.따라서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피해를 조사하는 각 조사당사국이 WTO세이프가드협

정 제4.2조에 기재된 객관적 지표에 따라 피해조사를 해야 하며,산업전반적

인 피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요건과 관련하여 각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규

범들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상이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다만 심각한 피

해의 발생 및 피해의 존재에 관한 조항의 개념을 GATT1994제XIX조에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명료화 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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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국들은 GATT1994제XIX조문은 물론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명시

된 요건에 따라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존재에 대한 조시를 제시하고 상소기

관 및 패널의 평결을 통해 ‘심각한 피해’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요건이 객관

적인 기초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인과관계

1.WTO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인과관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요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에 의하면,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간의 인과관

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4.1(a)조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또한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돌려서

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128)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는 인과관계

에 대한 두 가지의 법적 요건을 규정한다.하나는 증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

해 또는 피해의 위협 간의 인과관계이고,나머지 하나는 증가된 수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된 요소를 증가된 수입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요건이다

(non-attribution).수입증가 이외의 요소가 국내산업의 상황에 동시다발적으

로 영향을 끼칠 경우 인과관계는 존재할 수 있다.129)WTO 세이프가드협정

은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과관

계는 수입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할

128)WTO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Thedeterminationreferredtoinsubparagraph

(a)shallnotbemadeunlessthisinvestigationdemonstrates,onthebasisofobjectiveevidence,the

existenceofthecausallinkbetweenincreasedimportsoftheproductconcernedandseriousinjuryor

threatthereof.Whenfactorsotherthanincreasedimportsarecausinginjurytothedomesticindustry

atthesametime,suchinjuryshallnotbeattributedtoimcreasedimports.

129)성재호,앞의 책,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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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점에서 해석을 하기에 모호한 측면을 지닌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나타나 있듯이 증가된 수입과 그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다.즉 인과관계는 증가된 수입과,심

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와 관련성을 증명하고 사실관계들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해석기술의 문제인 것이다.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와의 연결고

리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기준 또한 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130)인과관계의 입증방법에 관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입

증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 패널은 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패널의 검토기준을 세운 바있

다.첫째,수입증가의 경향과 심각한 피해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간에 동시성

이 있는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보았다.둘째,국내시장에서 수입품목과 국산품

목간의 경쟁적 상태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수입과 어떠한 심각한 피해

가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여부를 보았다.셋째,수입이외의 다른요소들에 의

해 발생된 피해를 수입의 탓으로 돌렸는지를 패널은 제시하였다.131)따라서

패널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명시하지 않은 인과관계의 검토기준에

대해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제도운영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여

겨진다.132)

2.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

EC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마지막 발동요건은 심각한 피해와 수

입한 동종상품의 조건 및 수량간의 인과관계이다.EC 세이프가드조치규칙

130)하충룡․김선옥,“세이프가드협정하의 인과관계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제8권 제4

호(2006.12),213쪽.

131)WTO,PanelReportonArgentina– SafeguardMeasuresonImportsofFootwear,WT/DS121/R,

1999년 6월 25일,para.8.229.

132)조복연,앞의 주 11,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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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09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b)조와 같이 산업피해조사는 객관적

인 증거를 기초하여야 하며,심각한 피해와 수입상품의 조건 및 수량간의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또한 관련 수입품이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에 대한

판정은 내려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증가된 수입상품 이외의 요

소가 공동체산업과 동시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상품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WTO 세이프가드 협정

과 비교해 볼 때 EC의 세이프가드규칙은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WTO 회원

국과 비회원국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EC세이프가

드조치규칙 260/2009제16.2조는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수입

증가와 피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는 반면,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증가와 피해요건 둘 중 하나만 입

증을 해도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3)‘미국-EC

밀 글루텐 세이프가드조치 사건’에서 EC는 미국에 대해 미국의 ITC가 증가

된 수량과 심각한 피해의 사이에서의 동시발생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미

국의 인과관계의 입증 여부를 실패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EC는 미국의

ITC는 수입의 절대적 증가만을 고려하며,미국 내의 밀 글루텐의 총수요와

시장안에서 분배(sharemarket)되는 수입과 관계된 수입경향은 참고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수입의 증가가 38%가 오른 것을

강조했다.더욱이 미국시장내의 밀 글루텐의 소비가 올랐을지라도 2년의 기

간 동안 시장내로 밀 글루텐의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밀

글루텐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실상의 요소들 중 특히 1996년과 1997년에 밀

글루텐 산업이 쇠퇴하였다는 사실을 EC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뿐

133)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8of31.3.2009.제16.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AsregardsmembersoftheWTO,the

measuresreferredtoinparagraph1shallbetakenonlywhenthetwoconditionsindicatedinthe

firstsubparagraphofthatparagrapharemet.(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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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밀 글루텐의 생산과 선적은 급격하게 밀 글루텐의 수

입이 미국 내로 증가되었을 때 감소하였고,1996년과 1997년에 가장 낮은 수

치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했다.134)이에 패널은 동 주장들에 대해 피해의 요소

들 중 수입의 이동 속에 동시 다발적인 것을 고려하였다.즉,동시 다발적인

것은 심각한 피해와 증가된 수입사이의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패널은 미국의 ITC의 보고서는 수입의 이동과 심각한 피해의 사실 사이

에서 심각한 피해와 증가된 수입사이의 동시 다발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미국

의 조치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결하였다.135)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다.패널은 세

이프가드 조치발동을 위한 조사기간 중에 수입의 전체적 경향과 전체적인 산

업상태에 관한 경향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일치현상이 나타나고,손해를 일으

키는 요소들과 수입 간에 일치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서 인과

관계의 긍정을 방해할 정도의 요소가 아니므로 미국이 WTO 세이프가드 협

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패널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다수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을 묵시하고 있다고 하였다.하지만 패널은 인과관계는 수입의 증가 그

자체만으로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심각한”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해석하였다.136)

3.미국 통상법 제201조

앞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1974년 미국통상법 제201조-204조는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조문이며 제201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의 법적근거를 제시하

고있다.그러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명시적인

134)WTO,supranote78,paras.8.92-8.94.

135)Ibid.,paras.8.95-8.100.

136)Ibid.,paras.8.1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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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없다.하지만,ITC가 수입증가가 피해발생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인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수입의 증가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포함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137)실질적 원인(substantialcause)은 직접적인 수입

외에도 수입이외의 요건 역시 미국 내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직접적인 수입 그 자체를 의

미한다.138)139)‘미국-EC철강제품 세이프가드조치 사건’에서 노르웨이·브라질

및 다른 제소국들은 국내산업에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 인과

관계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 그리고 제2.1조에 의해 회원국들에게

반드시 증명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중국과 뉴질랜드는 이 전의 상소

기관의 평결들을 기초로 하여 원인과 결과의 실질적인 관계와 사실에 입각한

심각한 피해는 존재하여야 하고 수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제소

국들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증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해간의 필요한 인

과관계를 수립하지 못하였고,또한 심각한 피해가 수입에 귀속되지 않을 의

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140)

이에 미국은 이제껏 상소기관들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 다양한

인과관계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밝혀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일반적 문제로서 두 가지의 특별한 조건이 부합되어야 WTO 세이프

가드협정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첫째,WTO 세이프가드협정 제

4.2(b)조에 규정된 첫 문장에서 조사당사국은 반드시 심각한 피해의 위협 또

137)UnitedTradeofAct1974제201조(19U.S.C §2251(a))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astobea

substantialcauseofseriousinjury,orthethreatofinjury thereof,tothedomesticindustry

producinganarticlelikeordirectlycompetitivewiththeimportedarticle…(…동 수입품목과 동종 또

는 직접적이거나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발생 위협 사이에 실

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밑줄 강조추가)

138)조복연,앞의 주 11,141쪽.

139)앞의 주,140쪽.

“실질적 원인이라는 표현은 WTO세이프가드협정 상의 수입증가와 피해발생의 인과관계와는 다소 다른

표현이며,또한 그 개념도 중요할 뿐 아니라 다른 것에 못지않은 원인이라고 표현하여 다소 의미가 다

르다고 볼 수 있다.수입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때 어떤 다른 요인도 수

입보다 중요하지 않고 수입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140)WTO,Panel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Steel

Products,WT/DS248∼259/R,2003년 7월 11일,paras.7.841-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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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밝혀야 하며 둘째,WTO 세이프가드협

정 제4.2(b)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증가된 수입이외 기타의 요

소들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고 하였다.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세이

프가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

다.패널은 동 주장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들의 카테고리

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미국이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증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적절한 설명이 아니

라고 평결하였다.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9개의 제품 중 7개 제

품에 대해 패널은 ITC의 인과관계 결정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3.1조,4.2(b)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동 제품들 중 2개의 제품

Tinmill과 stainlesswire의 두 제품들은 ITC의 결정이 융화될 수 없는 대

안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ITC 보고서가 제2.1조,3.1조,4.2(b)조에 따

른 구체적 이유를 포함한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패널은 평결

하였다.141)이와 같은 패널의 평결에 대해 미국은 불복하여 상소하였지만,상

소기관 역시 이미 패널에서 언급했던 인과관계에 문제에 관한 7개의 제품은

평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따라서,9개의 제품 중 7개를 제외한 2개의

제품에 관해 다시 분석하였는데,상소기관은 “증가된 수입”에 대한 결정에서

패널의 평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두 제품들과 관련된 인과관계 역시 부

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다.142)

하지만 상소기관은 애초에 ITC가 동 철강제품들에 관한 인과관계를 밝히

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평결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

다.따라서 상소기관은 두 철강제품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평결을 하지 않

고 모든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1994제XIX:1(a)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

정 제2.1조,3.1조 및 4.2조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평결을 기초로 하여

상소기관은 철강제품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결정은 불필요하다고

141)WTO,supranote72,paras.475-477.

142)Ibid.,para.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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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143)

4.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산업피해구제법

한국의 경우 인과관계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은 WTO 세이

프가드협정에서의 발동요건과 동일하다.수입수량의 증가,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그리고 인과관계가 발동요건이 되며,인과관계의 요건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원인을 요건으로 삼는다.144)한국과 관련된분쟁 사

례인 ‘한국-EC 유제품 세이프가드조치 사건’에서 EC는 WTO 세이프가드협

정 제4.2조와 관련하여,한국은 증가된 유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발생 원인을 검토함에 있어 한국이 유제품 품질논쟁으로 인한 영향을 일

시적인 것으로 간단히 여겼으나,한국이 주장한 유제품 품질논쟁 시점과 분

유재고의 증가가 일치하였으므로 유제품 품질논쟁으로 인한 분유의 수요감소

가 분유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145)이에 한국은 EC의 주장

에 대해 유제품 품질논쟁과 같은 일시적인 변화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또한 유제품 품질의 논란이 있은 후에

도 분유의 재고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과 그 이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후에 분유의 재고가 하락하는 것을 보아 유제품 재고의 증가는 수입급

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서 유제품 품질논란의 영향을 증명하는 분석자료

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다.146)패널은 한국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그 이유는 한국은 WTO 세이

143)Ibid.,paras.492-493.

144)대외무역법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제39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위협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

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

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45)WTO,supranote126,paras.4.516-4.517.

146)Ibid.,paras.4.5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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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드 협정 제4.2조에서 열거된 피해의 사실요소를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

이였다.추가적으로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제출한 산업피해조사보고서에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분석이나 평결을 이끌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한국의 심각한 피해를 검증할 만한 사실적 요소

들이 결여 되어 있다고 평결했다.패널은 이러한 결론을 이끌면서 이전의 상

소기관이 내렸던 결론을 인용하여 한국이 조사한 산업피해조사보고서에는 증

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분석에 관한 일반적인 코멘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패널은 한국이 분유와 우유를 생산하는 한국 내 생

산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수입의 증명을 조사보고서에서 자세히 밝혔어야 했

다고 지적하였다.패널은 심각한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이 다른 요소

들에 의한 심각한 피해의 발생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패널은 인

과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사당사국이 증가한 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

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조사당사국내의 산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따라서 인과관계 평가를 함에 있어

조사당사국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모든 관련된 요

소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결론적으로 패널은 EC와 한국의 인과관계 성

립여부에 관련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의 입증”자체가 불완전

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관한 검토를 할 이유가 없다고 평결하였다.147)

5.평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증가된

수입과 그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 존

재이다.즉 인과관계는 증가된 수입과,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과 관련

성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사실관계들을 입증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WTO

147)Ibid.,paras.7.87-7.96.



- 58 -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명시적인 제시를 하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

서 패널이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제시를 주어 향후 인과관

계의 입증에 관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WTO 세이프

가드협정에서 명시한 인과관계와 각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을 비교하자

면,EC는 EC의 특성상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나눠 판단한다는 점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인과관계 요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인다.반면 미

국은 인과관계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나 수입증가가 피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인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실질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수입의 증가와 관련이 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한국

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인과관계와 비교했을 때 상이한 점을 갖진 않는

다.이처럼 인과관계가 각국내의 규범으로서 제시가 되어있지만 WTO 세이

프가드협정에서 인과관계의 규정을 명확히 두고있지 않아 인과관계를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한 해석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명시적인 인과관계

의 규정은 향후 있을 분쟁사례에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따라

서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와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의 존재

에 대한 판단기준 또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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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공정무역행위에 가하는

예외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기타 무역구제 제도와는 다른 점을 지닌다.하지

만,공정무역행위에 가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정당한 방법 및 요건이 요

구되는데,WTO세이프가드협정은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

의 위협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른 합치된 조건만을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

건으로써 인정한다.WTO 세이프가드협정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국제무역의

경향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따르기보다는 수출자율규제(VERs)와 같은 회색지

대조치를 이용하는 것이였다.왜냐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엔 발동

조건이 엄격하였고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해석하기에 각국들

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입장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었다.이에 WTO 세이프가

드협정이 설립되기 전까지 선진국은 선별적 적용을 통한 수입을 요구하였고,

수출국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용하기 보다는 수입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

입규제로 규율될 위기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수출 규제를 승

낙해왔다.따라서 선진국들은 세이프가드조치 대신 GATT체제범위 내에 규

제가 될 소지는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국제무역을 반하는 회색지대조치들을

이용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1994년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된 이후 체결된 WTO

설립협정에서는 GATT1947제XIX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GATT1947제

XIX조를 기반으로 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따로 규정하게 되었고 회색

지대조치를 금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통해 국제교

역은 무역자유화의 취지에 맞는 무역환경이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앞서

언급했듯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제무역에서의 무역구제로서 안전판의 역할

을 도모했지만,엄격한 운영과 자의적으로 이용된 만연한 회색지대조치들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무역자유화로 인한 국제 무역은 불가

피하고,예외적인 조치로서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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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소 한계를 보였지만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WTO 설립협정에까지 이

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GATT체제 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쟁점은 불거지고 있다.이는 실

체법적으로서 다루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요건,즉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GATT1994제XIX조에는 언급되었지만,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삭제된

규정이다.하지만 상소기관은 세이프가드 분쟁사례를 평결할 때 여전히

GATT1994제XIX조에 의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의 규정으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따라서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비록 WTO세이프가드협정에는 규정되어있지는 않

지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규정이란 것을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알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주요 다룰 것은 GATT1994제XIX조에서 문언

으로 언급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논의이다.GATT1994제

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지닌 협정이다.

하지만 상이한 내용을 가진 동일한 취지의 문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

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서로 교역

하는 국가들마다 각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주요국내의 국내법에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발동요건들을 각국에 맞춰 도입하고있다.대개 주요

국들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동일한 내용을 이루

지만 약간의 차이점들 또한 보인다.예컨대,EC의 경우 유럽연합의 공동체의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유럽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을 EC의 세이프가

드규칙 260/2009를 통해 알 수 있다.EC는 무역교역을 통해 유럽공동체의 이

익에 침해가 되는 경우,세이프가드 조치를 즉시 발동시킬 것을 EC의 세이

프가드규칙 260/2009에서 규정하고 있다.이는 유럽위원회가 연합으로서의

유럽의 공동체의 이익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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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경우는 유럽과 같은 특이한 점을 보이지는 않고 WTO세이프

가드협정과 거의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렇지만,EC,미국,한국

역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간의 연결고

리는 문언으로 찾아볼 수 없다.EC의 경우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제16.1

조148)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마찬가지로,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은 기재하지 않아 WTO 분쟁사례 속에서 상소기관의 평결을 인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미국과 한국 역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각국내

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으로서 기재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

소기관의 인용을 따른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과 관련된

분쟁이 중요 쟁점이 된다면 WTO에서 이미 평결이 났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

에 관한 언급부분을 각국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각국들이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을 부재로 놔둔다면 동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

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사라진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명시적인 객관적 기준을 세우긴 어려울지라도

분쟁해결을 위해서 상소기관이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할 것으로 판

단된다.왜냐하면 상소기관은 비록 WTO 세이프가드협정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언급되어있지 않지만,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

드협정을 함께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

태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이로써 제3장은 GATT1994제XIX조에서만 언

급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과연 어떠한 의의를 지녔고,WTO 세이

프가드협정과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GATT 시절부터 WTO 시절까지의 주요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148)COUNCILREGULATION(EC)No260/2009of26February2009onthecommonrulesforimports,

OJL84/7of31.3.2009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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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사례를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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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GATT/WTO협정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개념

제1절에서는 GATT/WTO협정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다루

는 부분으로서,본장에서는 GATT/WTO협정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내용을 다루고자한다.이에 따라 제2절에서는 과거 GATT체제에 있었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분쟁 사례를 분석한다.이어서 WTO체제

내에서 쟁점이 됐던 분쟁사례들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어떻게

해석이 됐고 인용이 됐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이와 같이 제3장은 GATT/WTO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한다.특히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규정된 직

후 WTO에 최초로 제소되었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관한 분쟁

사례를 통해 핵심적인 사법적 쟁점들을 상소기관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1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개념의 변화

I.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1947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Agreement on Triffs and

Trade:이하‘GATT’라 함)은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Safegruard:

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함)를 제XIX조에 규정하였다.동 조치는 공정하게

교역하는 양 국가사이의 무역자유화의 촉진 및 수입국 내의 동종상품의 막대

한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엄격한 발동요건들이 요구된다.

GATT1947제XIX조에서 규정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들 중 하나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언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orldTrade

Organization:이하 ‘WTO’라 함)의 출범이후 규정된 WTO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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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협정(AgreementonSafeguard:이하 ‘세이프가드협정’이라 함)에서 삭

제되었다.왜냐하면 동 문언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를 입증하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자체가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WTO 세이프가드협정 전문 넷째문단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GATT1994제XIX조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

인 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

가드협정은 별개의 규정이 아닌 일치하는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1)따라서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요건으로서 법적 효

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이미 사문화된 요건이므로 해석을 배제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WTO체제에 이르러 상소기관이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을 다시 부활시켰음을 볼 때,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여전히 포함되고 있음

을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알 수가 있다.2)

WTO가 설립된 이후,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쟁점이 된 최초

의 사건은 ‘한국-EC 유제품 사건’이며 동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은 비록 독립적인 요건으로서 볼 순 없지만,실체법적으로 함

께 적용을 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3)이 이후에도 여러 사례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관한 법적 효과 및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하지만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실체법적으로 다뤄지기에는 애매모호성과 해석을

하기에도 곤란한 여지가 있다.따라서 국가들의 세이프가드조치사건과 관련

한 분쟁속에서 동 요건은 자주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이와 같이 WTO 세이

프가드협정에 동 문언이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분쟁사례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상소기관을 통해 실체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으로

1)WTO세이프가드협정 전문(preambles).

2)안덕근,『WTO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연구』,법무부,2006,10쪽.

3)동 사건에 대한 평결은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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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에 대한 법적 의미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GATT1994제XIX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GATT1994

제XIX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요건으로서 존재하지만,WTO 세

이프가드협정에는 그 문언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각국별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각국내의 국내법으로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한국,미국,EC 조차도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 그리고 인과관계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

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에 실체법적

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는 구체적으론 차이를 갖고 있

는데 GATT1994의 규정은 제XIX조의 하나의 조항에서 세이프가드를 전부

규정하는 반면,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GATT1994제

XIX조의 규정보다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자면 ‘절대적

인 수입의 증가’에서 ‘상대적,절대적 수입의 증가’로 규정이 전환되었다.또

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국내 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 및 위협이 있을

정도의 수량 및 조건으로 수입될 것만을 요구하지만 수입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및 의무의 효과의 결과여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GATT의 규정과 상이하다.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자 할

때 GATT의 규정에 속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규정을 세이프가드조치

의 구체적 발동요건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전문에서 GATT의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근거하

여 WTO세이프가드협정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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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GATT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의 관계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또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GATT1994제XIX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품무역에

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4)또한 조약

규정상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세계무역기구창설을위한마라케쉬협정(Marrakech

AgreementEstablishingthe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 설립협

정’이라 함)은 GATT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별개의 협정으로 둘 다 상

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에 속하며,두 협정 모두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에 속해있다고 규정한다.따라서 두 협정은 WTO설립협정의 통합적인 부

분을 구성하며 동 조항에 의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라

고 WTO설립협정은 규정하고 있다.5)WTO세이프가드협정 규정에 따른 상

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전문에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GATT1994의 기본법리를 따르

며 GATT1994의 설명을 명확히 하며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GATT1994의 기

본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6)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는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별개의 것이 아닌 같은 동일

한 선상임을 인정하며 동일하게 상품무역에 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7)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회원국이 GATT1994제

XIX조에 명시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에 따라 적용되는 동 11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은 경우,긴급조치를 취하거

나 모색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GATT1994제XIX조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있다.8)이는 WTO세이프가드협정

4)WTO세이프가드협정 제1조.

5)WTO설립협정 제2.2조.

6)WTO세이프가드협정 전문(Preamble)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Recognizingtheneedto‘clarifyand

reinforce’thedisciplinesofGATT1994,andspecificallythoseofitsArticleXIX…acomprehensive

agreement,applicabletoallMembersandbasedonthebasicprinciplesofGATT1994,iscalledfo

r;… (밑줄 강조추가)

7)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whichshallbeunderstoodtomeanthose

measuresprovidedforinArticleXIXofGATT1994.(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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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GATT1994제XIX조에 합치되지 않은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GATT1994제XIX조 역

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합치되지 않은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따라서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

드협정은 서로 상호간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된다.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상호관계는 다시 요약

하면 이미 WTO 세이프가드협정 전문에서 GATT1994제XIX조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원칙을 근거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발동할 것을 밝히고 있으

며,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별개의 규정이 아닌 불

가분한 관계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데 협력적인 조문으로 이해가

된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삭제되어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WTO 분쟁사례의 평결을 통해 해석을 하고자 한

다.

8)WTO세이프가드협정 제11.1조.



- 68 -

제2절 분쟁사례를 통해 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

I.미국-체코슬로바키아의 여성용 수입모피모자(Hatter’sFur)사건9)

1.개관

미국정부는 1947년 제네바에서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인하 중 일

부를 철회한다고 1950년 10월 토키라운드(TorquayRound)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발표를 하였다.그 중 해당되는 제품은 모피를 이용해서 제작한 여성용

모자였다.10)미국이 여성용 수입모피 모자의(Hatter’sfur)수입급증으로 여성

용 모피모자가 미국시장내의 95%를 점유하게 되자 1951년 미국은 여성용모

자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 내의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종가관세를

혼합관세로 전환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였다.미국은 프랑스,이탈리

아 등에 대해서는 토키라운드(TorquayRound)에서 보상조치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미국 내로의 수입을 하던 수출국들과 미국 정부는 협의를 진행하여

대부분 협의에 성공하였다.하지만 여성용 모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던 체코

슬로바키아와는 협의를 실패하였다.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의 세이프가

드 조치부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GATT1947제XXIII조에 의한 세이프

가드조치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였다.11)

따라서 동 사건의 제소국은 체코슬로바키아이며 피소국은 미국이다.그리

고 미국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쟁해결을 위해 작업반(Workingparty)12)이 소

9)GATT,ReportofTheIntersessionalWorkingPartyonTheComplantofCzechoslovakiaConcering

the Withdawalby The United States ofa Concession Under the Terms ofArticle XIX,

GATT/CP/106,1951년 3월 27일.

10)안덕근,앞의 책,86쪽.

11)조복연,“긴급수입제한제도에 관한 고찰(상)”,『통상법률』,제34권(2000.8),129쪽.

12)안덕근,앞의 책,86쪽 각주 93,94재인용.

여성용 모피모자사건의 분쟁해결에서는 아직 GATT1947제XXIII조 하에서 분쟁해결절차가 제대로 마련

되지 못하여 작업반에 의한 분쟁해결이 시도되었다.작업반은 분쟁해결을 위해 사법적 역할을 도모하는

패널이 공식화되기 이전,GATT초기단계에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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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었다.

미국은 1950년 10월 19일 미국의 대표 위원장을 통해 의사소통을 개시

하였으며,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단의 제안서(memorandom)는 1950년 11월

7일 유포되었다.이후 체약당사국들의 총회의가 기록되었으며 여성의 모피모

자에 관한 1950년 9월에 작성된 미국의 관세위원회보고서는 작업반의 평결을

위해 회람되었다.13)

미국의 대표들은 작업반의 다른 체약국들에게 미국 관세위원회의 면책조

항의 규정과 절차를 규정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회람하였다.작업반은,동 보

고서를 미국의 조사보고서를 위해 참고할 수 있지만 GATT1947제XIX조의

판단을 위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14)

결론적으로 동 사건에 대해 작업반은 미국이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1947제XIX조에 의거한 합치된 조치라고 평결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장을 파기하였다.

2.당사국의 주장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이유로 관세양허 협상 당시에 모자제

품에 관한 유행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모자제품의 변화수준에 대해서

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미국은 유행의 변화 이후

1948년과 1949년을 비교하고 이후 1950년의 6개월의 기간 동안 비교해봤을

때 모자수입이 미국 내에 95%나 증가하였으며,이러한 수치는 급격한 수입

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미국은 특별하고 우수한 제품의 인기 때

문에 수출국에서 보다 미국 내의 제품의 가격이 더욱 비싸며 미국 내의 생산

자들은 수입으로 인한 격렬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미국은

13)GATT,supranote9,para.1.

14)Ibid.,par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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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상 당시에 모자제품의 교역으로 인한 모자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

었지만 모자제품의 변화수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재언급하였

다.15)

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GATT1947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 요건은 관세양허 협상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

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특히 체코슬로바키아는 누구나 알

다시피 유행이란,변하는 것이며 이러한 패션의 변화는 유행의 법칙(change

isthelaw offashion)이라고 주장하였다.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루어의

유행변화가 발생한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태라고 주장하였다.체코슬로바키

아는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의 협상자는 미국내에 벨루어가 유행할 것이란

걸 예감하고 있었고,그 이후에 무역저널에서 미국이 언급하였다는 것을 지

적했다.또한 유행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동 제품과 관련

한 유행의 변화는 협상을 할 당시에 파리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시작되고 있

었던 것을 상기시켰다.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이 체코슬로바키아로부

터 여성용모피모자의 제품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예상할 수 있

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16)

3.작업반의 평결

작업반은 GATT1947제XIX조 발동을 위해 필요한 요건 세 가지를 제시

하였다.

① 수입상품의 비정상적인 사태(abnormaldevelopments)가 있어야 한다.

ｉ)증가된 수량으로의 수입이 있어야한다.

ⅱ)수입의 증가가 관세양허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여야

한다.

15)Ibid.,para.8.

16)Ibid.,paras.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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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수입의 증가가 동종 또는 직접적이거나 경쟁적인 상품으로 국내생

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으로의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의 존

재를 방지하고 제거하는데 필요한 수준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③ GATT 체약국단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한 협의

가 수행되어야 한다.17)

이후 작업반은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의 사건을 평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당시 미국을 제외한 작업반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주장한 모자의 유행사실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하지만 양 체약국의 쟁점에 대해 유행이 변했다는 사실

즉,모자스타일의 변화사실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그러나 작업반은 유행의 변화가 수입의 증가 후에 미

국내의 경제상황에 미치는 정도를 1947년 양허협상 당시에 미국이 예측하였

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발동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다.더욱이

증거(evidence)로서 작업반이 나타나기 이전에 미국내의 여성용모피모자의

수입증가는 1948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8)따라서 작업반은

미국의 조사가 GATT1947제XIX조에 의거하여 세이프가드조치발동요건에

부합한 조치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작업반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실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문제에 접근하였으며,따라서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1947제XIX조를 위배한 바가 없다고

평결하였다.19)20)

17)Ibid.,para.1.

18)Ibid.,paras.11-12.

19)Ibid.,para.48.

20)안덕근,앞의 책,89쪽.

“GATT초기의 분쟁사례인 여성용모피보자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였으나 작업반의 평결은 향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왜냐하면 유행에 민감한 여성용 모자에

대한 취향의 변화에 따른 수입증가 수준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때문이였다.작업반이 평결을 내린 유행에 대한 수입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의 귀결은 거의 모든 수입의 증가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였다.따라서 동 평결을 이후로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은 사문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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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은 GATT 초기시절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사건이다.동 사건은 미국

내로 수입되는 여성용 수입모피모자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이 미국내의 국

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여성의

유행변화를 1947년 양허협상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당시 작업반은 패션의 유행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거론하면서도 여성용 수입모피모자가 양허 협상 당시 유행하여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국이 기대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평결을

내려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하였

다.하지만,체코슬로바키아가 주장한대로 패션의 변화는 유행의 법칙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유행의 변화 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사태라고 규정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따라서 동 사건의 작업반의 평결은 사실

상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GATT체제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이후 WTO에 이르러서야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동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1947년 GATT체제를 도입한 이후 초기의 분쟁사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을 다뤘다는 점이다.비록 WTO체제에 이르러서야 다시 재언급이 되

었지만 동 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최초로 평결했다는 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에 대한 작업반의 평

결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사문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왜냐하면 동 사건을 이후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다룬

GATT의 사건을 찾을 수가 없으며,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아예 예측

는 평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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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GATT체제에

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다룬 최초의 사건이자 중요한 의미를 담은

사건이란 점에서 본 사건은 의의를 갖는다.

II.한국-EC유제품 세이프가드조치 사건21)

1.개관

동 사건은 특정유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한 한정적 세이프가

드조치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이다.1996년 5월 2일 한국축산업협동조합중

앙회는 무역위원회에 유럽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제품산업

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세이프가드 조사 발의를 하였다.이에 무역위원

회는 1993년부터 1월에 실시된 유제품의 수입의 개방 이후,네덜란드,스웨

덴,벨기에 등으로부터 특정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한국내의 낙농업 및

분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따

라서 이와 관련한 동 품목의 관세품목 재분류,4년간의 관세인상 또는 10,000

톤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을 요청하는 내용의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

회에 제출하였다.이에 1997년 3월 7일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수입유제품과

국산 원유 및 분유는 가공유,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

고 수요자가 국산 원유 및 분유를 대체하여 수입유제품의 구매를 늘린 사실

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입유제품과 국산원유 및 분유는 동종상품으로 직접적이

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수

입의 상대적·절대적 증가를 판단하고 심각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여 세이프가

드조치 시행을 결정하였다.22)이후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정에

21)WTO,PanelReporton Korea-Definitive Safeguard Measureson ImportsofCertain Dairy

Products,WT/DS/98/R,1999년 6월 21일.

22)Ibid.,paras.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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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업피해조사단계별로 그 내용을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하였

다.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EC는 한국이 세이프가드협정을 위배

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Body:이하 ‘DSB’라

함)에 제소하였다.23)따라서 1997년 8월 12일 EC는 유제품 수입의 확정적인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였고24),1997년 8월 25일 오스트레일리아는 동 협의에

참가하였다.25)한국은 1997년 8월 28일 EC의 협의를 받아들였다.26)하지만

1997년 9월 10일과 10월 16일에 Gevena에서 한국과 EC,오스트레일리아는

협의를 하려하였으나 협의에 실패하였다.

1998년 1월 9일 EC는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고27),1998년 1월 22일

DSB는 EC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다.1998년 8월 20일,패널은 Mr.Ole

Lundby위원장 하에 위원들은 Ms.LeoraBlumberg,Ms.LuzElenaReyes

로 구성되었다.28)

이후 한국과 EC는 ‘한국-EC 유제품 사건’에 관한 패널보고서의 일부 법

적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소를 통보하였다.따라서 1999년 9월 15일 한국

은 DSB에 상소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9월 27일 상소를 제기하였다.EC또

한 9월 30일에 상소를 제기하였다.29)1999년 11월 3일 당사국들이 참여한 가

운데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과 EC는 각각의 입장을 변론하였다.30)

2.당사국 주장

EC는 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1994제XIX:1(a)조의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EC는 GATT1994제

23)Ibid.,paras.3.1-3.2.

24)WTO,WT/DS98/1,G/L/181,G/SG/D2/1,1997년 8월 15일.

25)WTO,WT/DS98/2,1997년 8월 28일.

26)WTO,WT/DS98/3,1997년 9월 3일.

27)WTO,WT/DS98/4,1998년 1월 12일.

28)WTO,WT/DS98/5,1998년 8월 20일.

29)WTO,WT/DS98/7,1999년 9월 15일.

30)WTO,WT/DS98/9,199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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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조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의한 수입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 세

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한국이 GATT의 규정을 준

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또한 혼합탈지유(milkpowderblends)와 기타 유제품들의 한국내의 수

입의 증가는 예측가능한 사태였다고 주장하였다.31)

한국은 이에 동경라운드에서의 협상실패 이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으로 마침내 WTO 회원국들은 세이프가드협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세이프가드협정의 의도는 세이프가드의 부과 의무를 위한 시스템의

재구축과 다양한 국가들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는 명확하게 GATT1994제XIX조 아래에서

제공된 어떠한 추가적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국은 WTO 세이

프가드협정만을 지지하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고 따라야

만 하는 규칙은 단독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EC는 한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부분만을 선별하여 의존하고 있으며

WTO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에 따르면 WTO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

조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이러한 EC의 주장

에 대해 한국은 GATT는 WTO체계 속의 통합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32)

3.패널의 평결

EC는 GATT1994제XIX조와 관련된 두 가지의 주장을 하였다.첫째,EC

는 한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결과인 수입의 경향을 파악하

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다.한국은 이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뚜렷한 독

자적인 체계를 설립하는 규정이며 따라서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한 세이

31)WTO,supranote21,paras.4.143-4.146.

32)Ibid.,paras.4.14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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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응답하였다.둘째,EC는 한국이 세이프

가드 조치를 조사함에 있어 수입된 상품의 특별한 가격과 증가된 수입의 상

품을 검증하는데 실패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였다.33)

패널은 동 사건을 평결하기 위해 우선 EC가 주장한 GATT1994제XIX조

에서 규정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반복되어 있지 않은 문언이라고 지적하였다.따라서 패널은 GATT1994제

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34)패널은 양 조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설

립된 목적과 객관적인 견지에서의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문언의 원래 의

미를 해석해야한다고 하였다.따라서 효과적인 해석에 의하여 협정의 모든

의미를 파악하고 불일치를 피하면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해석되는 근본

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5)결론적으로 패널은 WTO 설립

협정은 “singleundertaking”(단일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WTO 규정들은 점

진적으로 누적되고 따라서 회원국들 사이에 형식적인 “충돌”이 있지 않으면

WTO 규정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GATT1994제

XIX조의 규정과 조건들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또한

패널은 GA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는 충돌이 없는

관점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따라서 패널은 GATT1994제XIX조의 요건들

은 GATT1994제XIX조의 목적을 원래 의미들로 해석하는데 근거로 하고 있

다고 밝혔다.36)

패널은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발동요건

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의

33)Ibid.,para.7.33.

34)Ibid.,paras.7.34-7.35.

35)Ibid.,para.7.37.

36)Ibid.,paras.7.3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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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아닌 단순히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다시 말해 패널은 특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

지 못하는 그러한 설명부분이 신설된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또한 패널은 GATT1994제XIX조의 앞의 구절을 언급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

약 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의 문구는 GATT1994제XIX조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있지 않다

고 언급하였다.따라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

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의 근본적

인 의미는 오로지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만 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37)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GATT1994제XIX조를 근거한 어

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동요건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다시 말

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

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문언은 GATT1994제XIX조의 조치를

위한 어떠한 조건을 나타내지 않을 뿐 마니라 왜 GATT1994제XIX조의 규

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단순히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

한 설명을 기술하는데 그친다고 결론지었다.38)결과적으로 패널은 한국이 수

입의 경향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인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GATT1994제XIX:1(a)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39)

4.상소기관의 평결

37)Ibid.,paras.7.42-7.43.

38)Ibid.,para.7.45.

39)Ibid.,para.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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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GATT1994제

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발

동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EC는 패널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해

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한국이 GATT1994제XIX조를 위배했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40)이에 한국은 앞서 패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41)

상소기관은 WTO 설립협정은 “singleundertaking”(단일 약속)이므로 따

라서 모든 WTO 규정들은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그들

사이의 형식적인 “충돌”이 있지 않으면 동시에 WTO 규정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패널의 평결을 동의 하였다.42)따라서 상소기관은 GATT1994제

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세

이프가드협정 제1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1(a)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3)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는 “세이프가드협정은

1994년도 GATT1994제XIX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고 규정하며 제11.1(a)조는

“GATT1994제XIX조에 명시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 협

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 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은 경우,이러한 조치를 취

하거나 모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 뿐만 아니라 GATT1994제XIX조의 규정과 반드시 합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1(a)조 및 제1조의 규

정에 부합해 봤을 때,WTO 설립협정이 규정된 이후 부과된 모든 세이프가

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뿐만 아닌 GATT1994제XIX조의 규정을

40)WTO,AppellateReportonKorea-DefinitiveSafeguardMeasureonImportsofCertainDairy

Products,WT/DS98/AB/R,1999년 12월 14일,para.36.

41)Ibid.,para.51.

42)Ibid.,para.74.

43)Ibid.,par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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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44)즉,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

제XIX조의 규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누적적으로 적용되며,두 협정 간에는 아

무런 상충관계가 없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문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과 관세 양허를 포함하여,이 협정 하에서 체약 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

과로서...”의 첫 구절과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과 조건 하에서 동 체약 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의 두 번째 구절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 위

한 조건이 포함된다고 하였다.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conditions)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로 직결된다고 언급하였다.상소기관은 GATT1994제

XIX조에서 명시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첫 구절은 독립적인 구

문으로 문법적으로 두 번째 구절인 “수입되고 있는 경우”(isbeingimported)

와 즉시 연결 되며,비록 상소기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독립적인 요건으로 보진 않지만,추가적인 발

동요건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따라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은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을 위한 독립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치가 GATT1994제XIX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선 첫 구절에서 묘사되는 특정한 상황(circumstances)은 세이프가

드 조치를 위한 사실의 문제(asamatteroffact)로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이러한 견지에서 상소기관은 첫 구절인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과 의무효과의 결과로서 묘사되는 상황과 세이프가드조치의 의무를

지우는 GATT1994제XIX:1(a)조의 두 번째 구절은 서로 논리적인 연결고리

(logicalconnection)를 갖는다고 평결하였다.45)

결론적으로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독립

44)Ibid.,para.77.

45)Ibid.,par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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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건으로 볼 순 없지만,세이프가드 조치를 가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문제로서 입증해야할 조건과 같은 것이라고 평결하면서 패널의 판정을 파기

하였다.또한 패널에서 언급한 “조약 해석에 있어서의 조항의 유효성 원칙”

에 관해 이것은 모든 적용 가능한 조약의 조항에 조화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단순하

게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평결한 동 사건의 패널의 평결을 파기시켰다.46)47)즉,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인 수입의 급증,수입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국내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과 같은 독립적인 조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지

정할 순 없지만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의

발생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또한 GATT1994제XIX:1(a)조에

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상소기관은 또

최초의 GATT1994제XIX조와 관련한 분쟁사건인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

을 인용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부분의 해석에 대한 결론을 인용하

였다.또한 상소기관은 패널이 혼합탈지분유의 증가된 수입에 대한 사실적

평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그러므로 패널에 의한 사실적인 평결의

부재 또는 결여로 인해,한국이 GATT1994제XIX:1(a)조의 규정을 위배하였

는가에 대한 패널의 평결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EC가

요청했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판정 부분은 패널평결의 부재로

인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였다.48)

46)Ibid.,para.84.

47)안덕근,앞의 책,112쪽.

48)WTO,supranote40,paras.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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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가

‘한국-EC유제품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상소기관에 의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부활을 했다는 점이다.패널은 동 사건에서 예측하

지 못한 사태를 법적요건으로 보지 않은 반면,상소기관은 패널의 평결을 파

기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법적효과를

지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건이라고 제시하였다.또

한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를 결부

시키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적 효과가 있

음을 시사하였다.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발동요건의 부활은

공정한 무역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급적 제한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하기에 동 조항으로 인

해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소기관의 평결이 WTO 설립협정 교섭

과정상의 고려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의견으로 대립하게 되었다.49)

하지만 WTO 설립이후 상소기관이 다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초점

을 맞춘 것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기에 고려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그러나 ‘한국-EC 유제품사건’에서 상소기관이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아 여전히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고 판단된다.

III.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50)

1.개관

49)김승호,『WTO통상분쟁 판례해설』,법영사,2007,291쪽.

50)WTO,PanelReportonArgentina– safeguardmeasuresonimportsoffootwear,WT/DS121/R,1999

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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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gentineChamberoftheFootwearIndustry(이하:‘CIC’라 함)는 1996

년 10월 26일 신발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하기 위한 조사를 NationalForeignTradeCommision(이하:‘CNCE’라 함)에

요청하였다.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가 CNCE에 의해

이뤄졌으며 동시에 CNCE는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하였다.51)아르헨

티나는 CNCE에 의해 심각한 피해의 검증을 받았음을 WTO에 1997년 7월

25일에 통보하였고 1997년 9월 1일 아르헨티나는 WTO에 최종적인 세이프가

드 조치를 발동하였음을 통보하였다.52)

아르헨티나는 1997년 9월 12일 Resolution987/97에 의거하여 확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공표하였으며 1997년 9월 13일 Resolution987/97에 의거

한 특정 신발제품의 수입에 관한 최소특정관세(Minimum SpecificDuties)의

형태로 확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1997년 9월 26일 아르헨티나

는 Resolution 987/97의 복사본을 WTO에 전송하였고 같은 날 우루과이

MERCOSUR53)의 의장 Pro Tenpore는 아르헨티나를 대신하여 Resolution

MEYOSP987/97에 의거하여 확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보하였다.54)아

르헨티나는 1997년 2월 14일 신발수입에 관한 최소특정관세(Minimum

SpecificDuties)규정을 철회하는 Resolution을 받아들이고 같은 날 세이프가

드 소송절차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잠정적인 조치인 최소특정관세

(Minimum SpecificDuties)를 새로이 제정하는 ResolutionMEYOSP226/97

을 도입하였다.55)

확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는 1997년 9월 13일자로 시행된 이후 첫 해의

수입이 30%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우 1998년 5월 1일,1998년 12월 16일,

51)Ibid.,para.2.1.

52)Ibid.,para.2.2.

53)TheSouthernCommonMarket(MERCOSUR)는 1991년 3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브라질,아르헨티나,

우루과이,파라과이의 남미 4개국이 Asuncion에서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이다.

54)WTO,supranote50,para.2.3.

55)Ibid.,pa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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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1일자로 점진적인 자유화를 하도록 되어있었다.하지만 아르헨티

나는 1998년 4월 28일 Resolution512/98를 근거로 예정되어 있었던 자유화

계획을 연기하고 1998년 11월 16일 Resolution1506/98에 의거하여 추가적으

로 자유화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관세율쿼터제를 도입하였다.56)이에 따라 아

르헨티나는 Resolution837/98에 근거한 관세율쿼터제를 1998년 12월 7일에

시행하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1998년 4월 3일,EC는

GATT1994제XXII:1조를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협의요청을 하였고57),

아르헨티나가 신발수입에 대한 확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에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였다.하지만 1998

년 4월 24일 EC와 아르헨티나는 상호간 협의점을 이르지 못하였다.

합의도출에 실패한 EC는 1998년 6월 10일,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58),

1998년 7월 23일 DSB는 EC가 요구한 패널을 설치하였다.패널은 1998년 9

월 15일 위원장 Mr.JohnMcNab과 위원 Ms.ClaudiaOrozco,Ms.Laurence

Wiedmer를 구성되었다.59)제3당사국으로서 브라질,인도네시아,파라과이,우

루과이,미국은 패널절차에 참석하였고,1999년 4월 21일 중간 보고서를 회람

하였으며,1999년 5월 20일에 패널은 중간보고서 검토회의를 하였다.패널은

1999년 6월 4일 최종보고서를 양당사국들에게 회람하였다.이후 패널의 평결

에 불복한,아르헨티나는 1999년 9월 15일 상소를 제기하였고60),같은 해 9월

27일에 상소의견서를 제출하였다.EC는 9월 30일에 상소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999년 10월 29일에 구두변론이(OralHearing)실시되었으며 12월 14일에 상소

기관 보고서를 회람하였다.61)

56)Ibid.,paras.2.5-2.6.

57)WTO,WT/DS121/1,G/L/232,G/SG/D3/1,1998년 4월 8일.

58)WTO,WT/DS121/3,1998년 6월 11일.

59)WTO,WT/DS121/4,1998년 9월 18일.

60)WTO,WT/DS121/6,1999년 9월 15일.

61)WTO,WT/DS121/8,1999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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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국 주장

EC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를 위해선 GATT1994제XIX:1(a)조의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부터 관련된 수입의 증가가 고려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또 EC는 1991년 아르헨티나가 TreatyofAsuncion협정이

래로 수행한 통상정책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넘어선

무역구제조치의 위반을 수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62)또 EC는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은 개정이 되거나

철회가 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반복되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발동요건이 되는 것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63)

추가적으로 EC는 강조하기를 세이프가드 조치는 “긴급(Emergency)”조치

라는 정의를 지니며 “긴급(Emergency)”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상황

을 본연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취했

던 세이프가드 조치는 무역정책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상황을 도구로

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EC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가 오랜 조사기간에 발생하였던 상황을 토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다는 것이 검증이 되고 심지어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의 세

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보고서를 신발시장의 개방 직후 발생되었

던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한 보고서를 수정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검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64)

이에 아르헨티나는 EC가 앞서 제출한 1991년 이래로 남미공동시장에 아

르헨티나가 가입을 한 이후로 아르헨티나의 정부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넘어선 무역구제조치의 위반을 수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

62)WTO,supranote50,para.5.1.

63)Ibid.,para.5.2.

64)Ibid.,par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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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EC가 법적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요건을 다뤘다고 주장하였다.아르헨

티나는 아르헨티나가 조치한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다.또 아르헨티나는 GATT1994제

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사이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아르헨티나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살펴보면,EC가

주장했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어떠한 문언도 WTO 세이

프가드협정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65)아르헨티나는 GATT1994

제XIX조에서 기재된 발동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 세

이프가드협정에서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실제로 WTO 세이프가드협

정 제2조에서는 GATT1994제XIX조에서 언급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

동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즉 WTO 세이프가드협정

이 GATT1994제XIX조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WTO 세이프가

드협정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는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인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66) 또 아르헨티나는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사이에서 상충관계를 가지며,부속서 1A에서 기재된 사실에 따라 WTO세이

프가드협정이 우세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따른 수입의 증

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67)

3.패널의 평결

EC는 문제가 되는 신발품목의 수입의 급증이 아르헨티나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할 때 GATT1994제XIX:1(a)조에서 규정한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EC

65)Ibid.,para.5.31.

66)Ibid.,paras.5.32-5.33.

67)Ibid.,paras.8.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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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충돌을 야기하며,부속서 1A의 일반적

인 해석에 따라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GATT1994제XIX조보다 우세하다

고 주장하였다.68)

패널은 GATT1994제XIX조에는 규정되어있으나 WTO 세이프가드협정

에서는 문구가 삭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WTO 세이프

가드협정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 및 규범체제라고 언급하

였다.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함에 있어 GATT1994제XIX조가 WTO

에 속하는 회원국 전체의 의무를 대표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고 오히

려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GATT1994제XIX조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왜냐하면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나중에 만들어진 새로운 협정이기

때문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련된 완전한 협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이러한 견지에서 GATT1994제XIX조에서 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명확히

삭제(expressomission)된 것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였

다.69)

이어서 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제10조,제11조와 GATT1994

제XIX조를 연관지어 설명 하였는데,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0조와

11조를 병행하여 해석함으로써 GATT1947의 제XIX조에 기초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발동 조건과 비교해서 유사하기는 하나

세이프가드조항과 합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또한 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에 근거하여

WTO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에 명시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

과를 위한 원칙들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했다는 점(clarifyandreinforce)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문언이 명확히 삭제된 것은 WTO 세이프

68)Ibid.,paras.8.47-8.49.

69)Ibid.,paras.8.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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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협정의 입안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패널은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에서 작업반(workingparty)이 내린 결론을 인용하

였다.동 사건에서 작업반은 유행의 변화 사실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그런 변화가 실제로 수입의 증가에 미친 영향

의 수준을 미국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법적 요건으로 충족된다고 하였다.하지만 동 해석

에 따르면 유행의 변화가 발 빠른 여성용 모자에 대한 취향의 변화 및 경향

에 따른 수입증가의 수준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의

증가 상황에서 동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하

게 된다고 패널은 보았다.따라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작업반의 해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사문화된 영

향 등이 WTO세이프가드협정을 설립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삭

제하는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따라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 요건이 새로운 세이프가드협정이 우르과이라운드에서 협의될 때 언

급되지 않았고,만약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목적과 의무에 부합했다면 GATT1994제XIX조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하고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조항으로 재설립됐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70)결론

적으로 패널은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EC의 주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패널

은 GATT1994제XIX조보다 명료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자동적으로 GATT1994제XIX조의 요

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GATT1994제XIX조의 발동요건들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문언이 아니므로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구분해서

GATT1994제XIX조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71)

70)Ibid.,paras.8.59-8.66.

71)Ibid.,para.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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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소기관의 평결

EC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동

적으로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의 문언이 명백히 삭제된 것에 관한 패널의 법적오류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하였다.EC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은 세이프가드조치

의 발동요건으로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과정(logicalcontinuum)의 효

시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본적인 발동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72)

상소기관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데,첫째 패널이 WTO 세

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둘

째,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언의 법적효과

및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였다.73)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WTO체제하

에서 또는 WTO 설립협정상 통합된 체계의 일부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고 판단하였다.상소기관은 WTO 설립협정 제2.2조에서도 나와 있듯이

GATT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동일한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

다고 지적하였다.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 또는 제11.1(a)조

의 어느 문장에도 WTO세이프가드협정 내에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취하는 입안자의 의도는 발견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또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는 GATT1994제XIX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GATT1994제XIX조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효력을 지닌

다고 언급하였다.또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1(a)조는 WTO 세이프가드

72)WTO,AppellateReportonArgentina-SafeguardMeasuresonImportsofFootwear,WT/DS121/AB/R,

1999년 12월 14일,para.76.

73)Ibid.,par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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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뿐 아니라 GATT1994제XIX조를 함께 반드시 준수해야 규정하고 있음

을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상소기

관은 WTO세이프가드협정 뿐만 아니라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평결을 내림으로써 WTO협정이 창설된 이후 WTO 세이프

가드협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세이프가드 조사나 이에 따른 세이

프가드 조치는 GATT1994제XIX조를 자동적으로 충족한다는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다.74)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이 법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상

소기관은 검토를 하였는데,상소기관은 우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입안한 입안자의 의도를 추론하고자 하였다.상소기관에

앞서 패널은 앞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명백히 삭제(express

omission)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부분이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평결하

였다.이에 상소기관은 패널이 동 평결을 내림으로써 모든 WTO 협정에 법

적의미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상소기관

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입안했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규정을 명백히 삭제”하겠다는 의도가 입안자에게 있었다면 WTO 세이프가드

협정 내에 삭제했다는 의도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보았다.하지만 WTO 세이

프가드협정 어디에도 입안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 및 제11.1(a)조를 비추어 볼 때 WTO 세이프가

드협정이 GATT1994 제XIX조를 대안하여 만든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WTO세이프가드 협정 제1조 및 제11.1(a)조의 본연적인 의도는 입안자가 두

협정을 상호 가중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75)

다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상소기

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이전의 분쟁사례 ‘한국-EC유제품사건’에서의

상소기관의 평결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세이프가드 조

74)Ibid.,paras.83-84.

75)Ibid.,paras.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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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부과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독립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1994제XIX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위해

서 사실 관계의 차원(asamatteroffact)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시

하는 것이라고 평결하였다.76)결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수입

의 증가,인과관계,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과 같이 직접적으로 요구되

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조건은 아니지만,그러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발생을 규정한 문언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또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따라서 ‘아르헨티나-EC신발 사

건’에서 상소기관은 ‘한국-EC유제품 사건’의 상소기관의 평결과 동일한 평결

을 내려 다시 한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법적효력을 불어넣는 역할

을 하였다.

5.평가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은 ‘한국-EC유제품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

었던 사건으로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을 사문화된 조항으로만 여겼으나 상소기관이 독립적인 법적인 의미

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로써,‘한국-EC유제품사건’이후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의 상소기관 평

결이 연달아 일관된 평결을 함으로써,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단

순한 설명을 하는 기술적인 요건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적효과를 지닌 요건으

로서 구축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의 패널

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규정이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것은 WTO 입안자가 당시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여긴 반면,상소

기관은 WTO 입안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불필요성을 WTO

76)Ibid.,par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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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협정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패널의 평결은 잘못되었다고 언급하

였다.이처럼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직접적인 세이프가드요건은 아니나 정당화시

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다.따라서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의 상

소기관의 평결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하지만 상소기관이 명시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을 기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언급이 없어 동 사건은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77)

IV.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78)

1.개관

1998년 10월 7일 미국 무역 위원회는 American Sheep Industry

Association,Inc.,Harper Livestock Company,NationalLamb Feeders

Association등의 국내 회사들로부터 미국 내로 수입하는 양고기(생육,냉장,

냉동육)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탄원서를 받았다.이에 1998년 10월 23일

ITC는 수입양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사를 통지하고 10월 23일 조사에 착

수하였다.이에 따라 1999년 2월 9일자로 ITC는 만장일치로 양고기의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존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79)따라

서 1999년 7월 7일,미국은 확정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였고 7월 9일

세이프가드위원회에 동 조치를 통보하였다.80)미국은 1999년 7월 캐나다,멕시

코,이스라엘 등의 일부국가들과 미국이 통보한 적용예외에 해당되는 개발도

상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양고기에 대해 3년 시효의 관

77)김승호,앞의 책,301쪽.

78)WTO,PanelReportonUnitedStates-SafeguardMeasureonImportsofFresh,ChilledorFrozen

LambMeatfromNewZealandandAustralia,WT/DS/177∼178/R,2000년 12월 21일.

79)Ibid.,paras.2.2-2.3.

80)Ibid.,par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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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쿼터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였다.81)따라서 호주

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부과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당함을 앞세워 1999년 10

월 각각 패널의 설치를 DSB에 요구하였고 공동 패널이 11월에 설치되었다.

1999년 7월 16일 뉴질랜드는 미국이 부과한 수입양고기의 확정적인 세이

프가드조치에 대해 WTO세이프가드협정 제14조와 GATT1994제XXII조,분

쟁해결양해(DisputeSettlementUnderstanding:이하 ‘DSU’라 함)제4조에

의거해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다.82)1999년 8월 26일 뉴질랜드와 미국은

양고기 수입에 관해 협의를 하려했지만 실패하였다.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1999년 10월 14일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다.83)

1999년 7월 23일 호주는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4조와 GATT1994제XXII조,DSU 제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다.84)

1999년 8월 26일 호주는 미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실패됨에 따라

1999년 10월 14일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다.85)1999년 11월 19일 DSB는 뉴

질랜드와 호주의 패널의 설치를 받아들여 단일의 패널(asinglepanel)을 설

치하였다.2000년 3월 21일,패널의 구성은 의장 professorTommyKoh,회

원국은 professorMeinhard Hilf,Mr.ShishirPriyadarshi으로 구성되었

다.86)제3국으로는 호주,캐나다,EC,아일랜드,일본,뉴질랜드가 참석하였으

며 패널과 당사국들은 2000년 5월 25∼26일과 7월 26∼27일에 회동하였다.

2000년 10월 24일 패널은 중간보고서에 대해 회람하였으며 12월 21일에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였다.87)

2001년 1월 31일 미국은 DSB에 패널의 법률해석과 쟁점에 대한 상소를

통보하였다.88)2001년 2월 12일에 미국은 상소의견서를 제출하고,2월 15일에

81)Ibid.,para.2.8.

82)WTO,WT/DS177/1,G/L/312,G/SG/D8/1,1999년 7월 22일.

83)WTO,WT/DS177/4,1999년 10월 15일.

84)WTO,WT/DS177/2,1999년 7월 28일.

85)WTO,WT/DS178/5,1999년 10월 15일.

86)WTO,WT/DS177/5∼WT/DS178/6,2000년 3월 23일.

87)WTO,WT/DS177/6∼WT/DS178/7,2000년 9월 29일.

88)WTO,WT/DS177/7∼WT/DS178/8,2001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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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상소의견서를 제출하였다.2월 26일 미국과 호주·뉴

질랜드는 피상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3국으로서 EC가 의견서를 제출하

였다.2001년 3월 22일∼23일에 구두변론이(OralHearing)실시되었으며 EC

가 제3당사국으로 참석하였다.이후 5월 1일에 상소기관 보고서를 회람하였

다.89)

2.당사국 주장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수입 양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당사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GATT1994제XIX조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왜냐하면,비록 수입이 증

가되었지만 미국이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서 증가된 수입이 귀결된 세이프가드조치가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 내의 수입의 증가는 미국의 WoolAct(양모

법)로 말미암은 보조금의 축소로 인한 미국 내 양고기 생산의 감소의 결과이

며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90)

이에 미국은 냉동된 양고기에서 냉장된 고기 혹은 생육으로 수입의 상품

구성이 바뀐 것과 수입된 양고기의 절단 크기가 증가된 것은 GATT1994제

XIX조에서 의미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91)

이에 따라 제소국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한 세부적인 고

려에 관해 미국이 제출한 ITC 보고서에서 어떠한 언급도 발견할 수 없었으

며 또 제품의 구성이 변화된 것과 수입양고기의 절단된 크기의 증가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있었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제소국의 주

장에 따라 미국은 GATT1994제XIX조에서 의미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89)WTO,WT/DS177/9∼WT/DS178/10,2001년 5월 1일.

90)WTO,supranote78,para.7.4.

91)Ibid.,para.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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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존재의 검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명의 요구를 WTO세이프가드협

정 제3.1조에서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따라 미국은 WTO세이

프가드협정 제3.1조에서 제시한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의 내용은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의 상황을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따라

서 미국은 ITC보고서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고려 및 검

증은 조사당사국이 고려했었다는 사실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검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2)

3.패널의 평결

패널은 미국과 호주·뉴질랜드의 주장들을 검토하기 앞서,이전에 WTO에

서 최초로 GATT1994제XIX조를 다뤘던 사건인 ‘한국-EC유제품사건’과 ‘아

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WTO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

XIX조과의 관계를 누적적인 기초에 있었음을 평결하였던 것을 재확인 하였

다.93)

패널은 ‘한국-EC유제품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

1조94)에서 언급한 세이프가드협정은 GATT1994제XIX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고

기재된 내용과 WTO세이프가드협정 제11.1조95)에서 기재된 GATT1994제XIX

조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하지 아

니한다의 문언은 GATT1994제XIX조뿐만 아니라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함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세이

92)Ibid.,paras.7.6-7.7.

93)Ibid.,para.7.10.

94)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ThisAgreementestablishesrulesforthe

applicationofsafeguardmeasureswhichshallbeunderstoodtomeanthosemeasuresprovidedfor

inArticleXIXofGATT1994.

95)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lesssuchactionconformswiththe

provisionsofthatArticleappliedinaccordancewiththi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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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평결한 이전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확인했다.따라서 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반영되

지 않은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은 WTO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는 주장을 명백하게 기각하고 있으며,GATT1994제XIX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모든 규정에 적절한 의미와 효과가 주어져야 한다고 평

결하였다.96)

패널은 GATT1994제XIX조의 문언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

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국이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

로”의 문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반드시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수

입을 하는 회원국들이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GATT1994의 의무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97)

또한 패널은 제소국들이 해석한 GATT1994제XIX조의 “두 단계의 인과

관계 접근법(two-step causation approach)”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미국은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은 수입의 증가에 관

한 “수량”일 뿐이며 “그러한 요건(undersuchconditions)”과는 문법적으로

연결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98)동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GATT1994

제XIX조의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는데,제소국들이 주장한 두 단계의

인과관계 접근법(two-stepcausationapproach)에 관해 해석을 하고자 했다.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문장은 “증가된 수량(in such

increasedquantities)”과 “그러한 요건 하(undersuchconditions)”의 문구들

과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고 밝혔다.패널은 두 단계의 인과관계 접근

법(two-stepcausationapproach)을 시사하기 보다 동 접근법의 구조를 살펴

보았는데,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는 수입이 그 자체로서(perse)

증가되는 것으로도 명백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96)WTO,supranote78,para.7.11.

97)Ibid.,para.7.12.

98)Ibid.,paras.7.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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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또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존재는 “그러한 요건 하

(undersuchconditions)”에서 증가된 수입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사실적 상황의 존재로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따라서 패널은

‘한국-EC유제품 사건’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주목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의 결과로서 수입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발생의 위

협을 끼친다는 평결을 인용하였다.99)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이전의

GATT 사례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과 ‘한국-EC 유제품 사건’과 ‘아르헨

티나-EC 신발 사건’을 재언급하였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한 규정은 사실관계의 차원(asmatteroffact)으로서 검증이 되

어야 하는 사실적 상황(asafactualcircumstance)이라고 평결한 이전의 사

건을 주목하였다.100)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사실적 관계의 차

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법적인 요건을 갖는다고 보았다.101)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상소기관이 “unforeseen”의 용어와 “unforeseeable”의 용어상 차이를 지적하

였다는 것을 주목하였다.패널은 사실관계의 차원(asmatteroffact)에서 예

측하지 못한 것은 과학적인 전망과 같이,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foreseen)상황속의 예상할 수 있거나(foreseeable)뻔한 것(predictable)이더

라도 특별한 개개의 사건 또는 특별한 상황속의 독립체에 의해 예상할 수 없

었던(unexpected),뜻밖의 일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따라서 패널은 패널의 세

이프가드 검증의 평가는 반드시 사실적 상황(asafactualcircumstance)으로

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102)따라서 패널은 특수한 상황에서 기대되

지 못한 “unforeseen”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기대할 수 없는 “unforeseeable”의 범주에 속하는 것보다 더 협소한 것으로서

99)Ibid.,para.7.16.

100)Ibid.,paras.7.17-7.18.

101)Ibid.,para.7.20.

102)Ibid.,para.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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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unforeseen”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

다.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과거 GATT 사례인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에

서 작업반이 평결한 것을 재인용하며,작업반은 패션의 변화를 그 자체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의 특별한 변화의 범위는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았다.다시 말해 패션

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미국 시장내에서 여성의 수입

용모피모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였다.103)

즉 패션의 변화 자체는 “foreseenable”한 것이나,해당 사건에서의 상황

과 관련하여 패션 변화의 규모,기간,경쟁조건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미국시장에서의 패션 변화의 정도가 “unforeseen”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고 보았다.104)

따라서 패널은 앞서 제소국들이 해석한 두 단계의 인과관계 접근법

(two-stepcausationapproach)은 GATT1994제XIX:1(a)조에서 요구되는 요

건이 아니며,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심각한 피해로의 발생 또는 피해

의 위협의 존재는 증가된 수입의 결과로서 경쟁의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

는 변화라고 보았다.또한 GATT1994제XIX:1(a)조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서 요구하듯이 조사당사국에서 검증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를 검증해야한다고 보았다.105)

이후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두 가지의 주장을 파악하였는데,패널은 조사

당사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사실 관계의 차원으로서 입증해야한

다고 밝혔다.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상품의 구성 변화와,절단된 면의

크기 변화를 다루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06)

미국은 주장하기를 냉동된 수입양고기가 냉장 또는 생육으로 바뀐 상품

의 구성이 변화된 것은 조사기간이 끝날 무렵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103)Ibid.,para.7.24.

104)안덕근,앞의 책,187쪽.

105)WTO,supranote78,para.7.31.

106)Ibid.,para.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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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또는 수입된 양고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이라고 주장하였다.따라서 미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GATT1994제

XIX조에 의거한 합당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미

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와 GATT1994제XIX조에서 나타나는 수

입양고기의 구성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의 변화로서 두 조문에서 기재

된 “조건(condition)”에 해당되므로 미국으로의 증가된 수입이라고 주장하였

다.107)

패널은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상품의 구성의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왜냐하면 패널이 검토한 바로는 미국이 주장한

상품의 구성변화는 조사기간 이전 부터인 1993년도에 시작된 오래된 기간의

사태이기 때문이였다.뿐만아니라 관련된 관세양허는 1994∼1995년도에 만들

어졌고 또한 가장 최근의 년도의 종합수입의 최저 비율을 조사했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108)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ITC 보고서에서 나타난 상품구성의 변화가

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충족하려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증가된 수입의 결과로서 예측하지 못했거나,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야 했다고 밝혔다.109)또한 패널은 미국의 ITC 보고서에서의

상품의 구성 변화의 검증은 “동종 상품(like product)”과 “경쟁의 요건

(conditionsofcompetition)”으로 변화되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였다.110)따라서 패널은 ITC 보고서에서 상품의 구성의 변화와 절

단된 양고기의 크기의 변화를 사실관계의 입증차원에서 검증하지 않았기 때

문에 GATT1994제XIX조에서 의미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111)

107)Ibid.,para.7.34.

108)Ibid.,para.7.36.

109)Ibid.,para.7.37.

110)Ibid.,para.7.39.

111)Ibid.,para.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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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서의 “추론된

(reasoned)”결론이 미국의 ITC보고서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를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

론지었다.112)

동 사건에서 패널은 WTO 회원국이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합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귀결로서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피해의 위협의 존재가 있었어야

함을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입증해야 함을 밝혔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상

황에서 법과 사실에 관련된 쟁점으로서 조사당사국이 증명을 해야하고,그러

한 증명이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합치되기 위해서는 조사당사국의 보고서

에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반드시 입증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

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

입의 증가로 귀결되어 미국 내의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이 발생 하였음

을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그러므로 미국이 세이프

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은 GATT1994제XIX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았다.

4.상소기관의 평결

상소기관은 패널이 내린 평결,즉 ITC의 보고서가 수입양고기의 상품의

구성변화와 절단된 양고기의 크기에 관해 단순한 묘사적인 사태라고 언급하

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내린 결론을 주목하였

다.113)

112)Ibid.,paras.7.44-7.45.

113)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SafeguardMeasureonImportsofFresh,ChilledorFrozen

LambMeatfromNewZealandandAustralia,WT/DS/177∼178/AB/R,2001년 5월 1일,par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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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패널이 법적 해석의 오류를 범했다고 두 가지를 지적하며 상소를

제기하였다.첫째,패널의 평결 중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조사당사국

에서 검증했었어야 하며,미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

분에 대해 미국은,미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사실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이 근거는 WTO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이러한 검증의 존재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미국은 패널이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의 존재를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의 평결은 잘못되었

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존재는 미국의 ITC보고서에

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미국은 상소기관에서 이러한 쟁점

들을 재확인하기를 요청하였다.114)

상소기관은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과 ‘한국-EC유제품 사건’을 통해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상소

기관은 WTO 회원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고자 할 때,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따라서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조문 모두 “조화롭

고(harmoniosly)분리할 수 없는 규율과 권리(an inseparablepackage of

rightsanddisciplines)”의 관계라고 명시하였다.이와 같이 상소기관은 이전

의 사건에서 상소기관들이 해석한 평결을 기초로 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는 상호 충족해야하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기초

함을 밝혔다.115)

상소기관은 비록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두개의

조문으로 나뉘지만,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반드시 사실관계의 차원에

서 검증(mustbedemonstratedasamatteroffact)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관은 우선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

114)Ibid.,para.63.

115)Ibid.,paras.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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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은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결하였다.

그렇지 않으면,동 조치의 법적인 기초는 결함을 갖는다고 보았다.상소기관

은 GATT1994제XIX조의 검증이 어디서,어떻게 되는지는 두 문장의 사이

의 “논리적 연결고리(logicalconnection)”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

GATT1994제XIX조의 첫 번째 문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상황

(circumstance)과,두 번째 문구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을 위한 세 가지의 요

건(conditions)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서 명

시한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동 조사 보

고서에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상

소기관은 “요건(conditions)”과 GATT1994제XIX조의 “상황(circumstances)”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조사당사국의 보고서 특성상 반드시 상황의 존재의 검

증을 밝혀야 함을 지적하였다.하지만 상소기관은 미국의 ITC보고서에서 이

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관한 어떠한 언급을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

고,또한 ITC보고서에서 나타난 수입양고기의 구성변화와 절단된 수입양고

기의 크기 증가는 GATT1994제XIX조를 의거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에 간주한 변화의 상황 또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미국의 ITC보고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로서 증가된 수입을 증명하

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116)

결론적으로 상소기관은 패널이 평결한 모든 부분의 이유에 전적으로 동

의할 수는 없지만,미국이 GATT1994제XIX조에서 요구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를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검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동의

한다고 밝혔다.117)상소기관은 동 사건에서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인 예

116)Ibid.,paras.68-69.

117)안덕근,앞의 책,188쪽.

“상소기관은 최종적으로 패널의 결론을 재확인하면서,패널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

급하였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향후

동 쟁점의 논의에 있어 여전히 불명확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논리 차이의 한 예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은 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관련하여 제소국들이 쟁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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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사실관계의 차원으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할 때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의 존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 하에 “사실과 법에 관련된 쟁점

(pertinentissueoffactandlaw)”으로서 검증되어야 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반드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의 추론된 결론(reasonedconclusion)또는 평결(finding)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18)

5.평가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사건’은 ‘한국-EC유제품 사건’과 ‘아르헨티나

-EC 신발 사건’이후 세이프가드관련 사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의 증명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동 사건은 이전의 상소기관의 평

결인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다

시 재조명시키는 평결을 함으로써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의 요건이 법적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사실관계의 차원으로서 입증

되어야 하는 절차적인 요건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동 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전의 사건

들과는 다른 평결을 하여 중요한 사건으로서 의의를 갖는다.이에 대한 이유

는 동 사건에서 패널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측 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서 증가된 수입의 증가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다.또한 상소기관 역시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증가된 수입의 인과관계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입증해

야 한다고 평결하였다.따라서 동 사건은 이전의 사건들과 다르게 예측하지

시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조사당사국의 최종 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

한 논리적인 결론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118)WTO,supranote113,paras.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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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귀결을 명확히 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반면 ‘미국-호주·뉴질랜드 사건’의 평결은 한계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동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패널의 모든 평결을 동의하면서도 전

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하지만,패널의 어떠한 평결이

논리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따라서 앞에

서 밝혔듯이,향후 동 문제를 포함한 쟁점이 제기될 경우 상소기관이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소기관의 평결이 패널의 오

류를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왜냐하면 동 사건 이후에 발생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상소기관의 이 같은 평결은 구체적인 제

시를 통해 명확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미국-EC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확정 세이프가드조치 사건119)

1.개관

2001년 6월 22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USTR은 1974년 미국의 통상법

제201조 하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그 이유는 미국

내의 특정철강제품의 수입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때문

이였다.이에 USTR은 ITC에 철강제품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USTR은

2002년 3월,10개의 철강품목120)에 대해 제품별로 8∼30%에 달하는 4년간의

관세 인상,tariffquota실시 등을 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하지

119)WTO,Panel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steel

products,WT/DS248∼259/R,2003년 7월 11일.

120)10개의 철강제품은 다음과 같다.CertainCarbonFlat-RolledSteelitems(CCFRS),Tinmillproducts,

Hot-rolledbar,Cold-finishedbar,Rebar,Weldedpipe,Fittings,FlangesandToolJoints(FFTJ),

Stainlesssteelbar,Stainlesssteelwire,Stainlesssteel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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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라 함)의 회원국인 캐나다,멕시코,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된 이스라엘,요르단이 수출하는 상품,그리고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

에 해당되는 개발도상국의 철강제품 등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대상에서 제

한하였다.121)이에 대해 한국,EC,일본,중국 등 8개국은 미국이 GATT1994

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을 실패하였고 또한 세이프가

드발동조치의 요건인 수입의 증가, 인과관계를 위배하였으며,동등대우

(parallelism)을 위반하였다고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이에 따라 EC는 2002년 3월 7일122),한국123)과 일본은 3월 20일124),중국

은 3월 26일125),스위스는 4월 3일126),노르웨이는 6월 3일127),뉴질랜드는 5

월 14일128),브라질은 3월 20일에129)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2.3조에 의거

하여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2002년 5월 7일 EC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했으며130),한국131)과 일본은 5

월 21일에132),중국은 5월 27일133),스위스134),노르웨이는 6월 3일135),뉴질랜

드는 6월 27일136),브라질은 8월 19일에137)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패널

의 구성은 2002년 7월 25일에 이뤄졌으며 위원장은 MrStefanJohannesson이며

위원은 MrMohanKumar,MsMargaretLiang으로 구성되었다.138)

121)WTO,supranote119,para.1.1-1.19.

122)WTO,WT/DS248/1,G/L/527,G/SG/D20/1,2002년 3월 13일.

123)WTO,WT/DS251/1,G/L/531,G/SG/D22/1,2002년 3월 26일.

124)WTO,WT/DS249/1,G/L/529,G/SG/D21/1,2002년 3월 26일.

125)WTO,WT/DS252/1,G/L/532,G/SG/D23/1,2002년 4월 2일.

126)WTO,WT/DS253/1,G/L/533,G/SG/D24/1,2002년 4월 8일.

127)WTO,WT/DS254/1,G/L/534,G/SG/D25/1,2002년 4월 10일.

128)WTO,WT/DS258/1,G/L/551,G/SG/D26/1,2002년 5월 21일.

129)WTO,WT/DS250/1,G/L/530,2002년 3월 26일.

130)WTO,WT/DS248/12,2002년 5월 8일.

131)WTO,WT/DS251/7,2002년 5월 24일.

132)WTO,WT/DS249/6,2002년 5월 24일.

133)WTO,WT/DS252/5,2002년 5월 27일.

134)WTO,WT/DS253/5,2002년 6월 4일.

135)WTO,WT/DS254/5,2002년 6월 4일.

136)WTO,WT/DS258/9,2002년 6월 28일.

137)WTO,WT/DS250/2,2002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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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11일 미국은 DSB에 패널보고서의 법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소를 제기하였다.139)2003년 9월 29일,30일에 구두변론이 개최되었고 이후

2003년 11월 10일 상소기관 보고서를 회람하였다.140)

2.당사국 주장

EC,중국,스위스,노르웨이 및 뉴질랜드는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 조사한 ITC 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검토

없이 작성이 되었으며,그러한 사태의 발전 및 그러한 사태의 발전이 증가된

수입을 초래한 방식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가 첨부된 적절한 설명(reasoned

andadequateexplanation)’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뉴질랜드는 또한

조사당사국이 사실의 문제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존재자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중국,EC,뉴질랜드,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ITC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이해당사국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미국이 GATT1994제XIX:1(a)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41)

이에 반해 미국은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1994제XIX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근거로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미

국은 미국이 조사한 ITC보고서는 미국 내 산업으로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

해의 위협과 인과관계 하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검토한 것이라 주

장하였다.ITC는 GATT1994제XIX조의 근거 하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을 각 사건을 통해 인용하였다.미국은 아시아의 금융위기(Asiacrisis)는

미국의 재정적인 위기를 일으킨 발단이 되었으며,이러한 재정적인 위기가

138)WTO,WT/DS248/14,DS/249/8,DS/251/9,DS252/7,DS253/7,DS254/7,DS258/11,2002년 7월 29일.

139)WTO,WT/DS248/17,DS249/11,DS251/12,DS252/10,DS253/10,DS254/10,DS258/14,DS259/13,

2003년 8월 14일.

140)WTO,WT/DS248/19,DS249/13,DS251/14,DS252/12,DS253/12,DS254/12,DS258/16,DS259/15,

2003년 11월 12일.

141)WTO,supranote119,para.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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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들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된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의 금융 위기 및 미국 달러화의 지속적인 절상

으로 인한 위기는 같은 시기에 일어났고 또한 서로 합쳐져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미국은 ITC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의 검증은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무역

양해 그리고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수입의 양과의 관계에서 이미 검

증을 했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서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나

타났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미국은 ITC가 GATT1994제XIX조 및 세이프

가드협정 제3.1조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특정 철강제품의

증가된 수입의 결과를 초래했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규명하였다고 주장하

였다.142)

3.패널의 평결

패널은 ITC가 상세한 이유가 첨부된 적절한 설명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이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각각의 제품의 증가된

수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GATT1994제XIX:1(a)

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를 위배하였다고 평결하였다.143)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근거한 이전의 상소기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세이프가드조치가 적

용되기 전에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기재된 조건과 더불어 사실의

문제로서 증명되어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144)패널은 ITC가 예측하

지 못한 사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를 첨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된 예측하지 못한

142)Ibid.,paras.7.97-7.98.

143)Ibid.,para.10.37.

144)Ibid.,paras.10.3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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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발전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언제,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러

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해야하는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협의

할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다.우선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구성하는 것과 관

련해서 패널은 이전의 사건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과 ‘한국-EC유제품사

건’의 상소기관 보고서를 인용하였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증가된 양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관련 국내 생산자에 대

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예측되지 못한 상황이

라고 설명하였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이 회원국 자신이 예측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 요건이 주관적일 수 있음은 동의하였다.하지만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법적 기준으로서 또한 객관적요소를 갖는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적절한 초점은 상황에

비춰 무엇이 예측되어야 했었는지 또는 예측될 수 있었는지에 있다고 설명하

였다.이러한 기준은 특정 협상가가 마음속에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그들이 이성을 갖고 염두 해 둘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145)또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사실적 증명은 문제된 특정조치들

의 대상이 되는 특정상품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46)패널은

사실의 문제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증명문제를 다루었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증명은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명시되

어야 한다는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의 상소기관 보고서의 결정을

주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제소국들은 미국의 ITC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문제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보고서 중 추가보고서에서만 논의하였

다고 주장하였다.이에 패널은 보고서의 공표 요건은 보고서가 취해야 할 형

태에 대해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러므로 보고서가

부분적으로 공표될 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145)Ibid.,paras.10.41-10.43.

146)Ibid.,para.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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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특히 패널은 ITC의 보고서가 GATT1994제XIX

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을 증명하는 일관적이고 종

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들의 형태로 하나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147)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언제,어디에서,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지

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을 인용하였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증명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의 전제임을 주

목하고,그러한 증명은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가 모든 결정과 결론을 조사

당사국의 공표된 보고서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므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의 증명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전에 완료되고 공표되는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또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을 다루고 있는 것이 ITC의 2002년 2월 4일의 2차 추가보고서라는

것을 주목하였다.하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2002년 3월 20일에 발효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증명이 세이프

가드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추가 보고서에 의해 공표되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증명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148)

제소국들인 중국,EC,뉴질랜드 및 노르웨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 문제가 조사의 종결 후에 작성한 추가 보고서에만 논의가 되어있으므로

이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반한 이해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에 패널은

‘미국-EC밀 글루텐 사건’149)의 상소기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해당사자에게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증거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는 조사의 필

147)Ibid.,paras.10.48.-10.50.

148)WTO,supranote119,paras.10.51-10.54,10.58.

149)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Wheat

GlutenfromTheEuropeanCommunities,WT/DS/166/AB/R,200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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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부분이고 공표되는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패널은 동

제소국들이 주장에 대해 수입자,생산자,구매자들에게 제공된 ITC의 보고서

는 그들로 하여금 증가된 수입의 결과를 초래하는 지난 10년간의 사태를 확

인하도록 요청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질의에 응답하도록 요청을 하고

공청회에서 동 사안을 다룸으로써 미국은 이해당사자에게 증거 및 그들의 의

견을 제시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평결하였다.이러한 점에서

패널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조사당사국의 보

고서의 공표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당사국이 결정

문의 초안을 발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당사국이 의견을 진

술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추론이 있어야 한다는 E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50)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관한

자신들의 증거 및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151)

이후 패널은 ITC의 1차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아시아 위기(Asiacrisis)를

검토하였는데,아시아의 위기(Asiacrisis)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료된

시점 이후인 1997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에 비춰 1994년의 미국 협상가들이 아

시아의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또 ITC의 추가 보고

서에서는 아시아의 위기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태의 발전을 예측하지 못했다

고 지적하였다.패널은 이에 아시아위기가 세계철강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증명했다고 결론 내렸

다.152)

패널은 심각한 피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로 발생되었는지 여부

의 문제와 관련하여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의 결과로…”문언은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과 ‘한국-EC 유제품

150)WTO,supranote119,paras.10.61-10.65.

151)Ibid.,para.10.74.

152)Ibid.,paras.10.78-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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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증가된 수입 간의 논

리적 연결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다시 상기하였다.153)패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설명은 두 사실을 함께 제기하는 것으로 간단할 수도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 증가된 수입간에 존재하는 관

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

다.패널은 ITC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ITC 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심각한 피해간의 관계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10개 상품에 부

과된 세이프가드조치별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결하였다.패널은

더욱이 설명의 시점(timing),정도(extent)는 문제가 된 개별 사안의 성질

(nature)과 복잡성(complexity)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설명의 시점(timing),

정도(extent),수준(quality)은 그러한 설명이 상세한 이유가 첨부된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154)따라서

패널은 ITC가 언급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어떻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ITC의 설명이 상세한 이유가 아니며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155)또한 ITC보고서에 심각한 피해와 관련된 자료에 의한 주

장이 뒷받침 되지도 않았으며 사실의 문제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문제의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철강제품으로써 미국 내로의

증가된 수입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156)

패널은 ITC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된 특정

철강 제품 각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이와 같

153)Ibid.,para.10.104.

154)Ibid.,para.10.115.

155)안덕근,앞의 책,250쪽.

“동 사건에서 패널은 ITC가 철강산업부문의 수입의 증가를 발생시켰다는 적절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

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이러한 패널의 평결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대한 중요한

획을 긋게 되었다.미국-EC철강세이프가드사건 이전의 사례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동 요건의 해당사항을 조사당사국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치중되어 있

었다.하지만,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수입증가로의 귀결의 관련성을 언급함으로써 한층 더 정교

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였다.”

156)WTO,supranote119,para.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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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입의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입증하라는

GATT1994제XIX조의 규정은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된 각각의 제품 각각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미국이 취한 세

이프가드 조치는 GATT1994제XIX:1(a)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다.157)

4.상소기관의 평결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수입의 증

가로 귀결되었음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는 패널

의 평결을 불복하였다.미국은 패널이 평결을 할 때 이전의 사례에서 인용한

‘한국-EC 유제품사건’및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 사용한 검토기준

(standardofreviews)은 GATT1994제XIX조를 검토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조사

당사국의 결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일 뿐이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

명 없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패널의 평결에 불복하였다.또

한 미국은 GATT1994제XIX조가 조사당사국으로 하여금 각 상품에 대한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다양한 영향을 차별화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철강 물품 각각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패널의 평결역시 불복하였다.또 미국은 비록 각 상품의 수입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논리적으로 연결하는데 사용하진 않았

지만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ITC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패널은 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을 검토할 때 ITC보고서 내의 이러한 자료도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주장

하였다.

157)Ibid.,paras.10.145-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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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ATT1994제XIX조에 따른 패널의 검토기준

패널이 평결의 기준으로 삼은 검토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은 패널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제4조를 다루었던 이전의 분쟁사례로부터 “상세한 이

유가 첨부된 적절한 설명 테스트”(reasonedandadequateexplanationtest)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

조에 포함된 의무상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따라서 “상세한 이유가 첨부된

적절한 설명 테스트”는 GATT1994제XIX조를 검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고 지적하였다.158)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전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인용하며

별도의 다른 기준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상소기

관은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과 ‘미국-한국 탄소강관 사건’에서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a)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였

다.이러한 사례들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에 따라 제기되는 주장에

적절한 검토기준을 단독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

다.따라서 GATT1994제XIX조에 따른 의무뿐 아니라 WTO 세이프가드협

정에 따른 의무에도 동일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

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는 WTO 세이프가

드협정 제3.1조 상의 ‘사실과 법의 관련 문제’로서 동 규정에 따라 조사당사

국에 의해 공표되는 보고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결정이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또한 미국의 주장은 DSU 11조

의 ‘객관적인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상소기관은 조사당사국

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할 설명을 제시하지 않

았다면 GATT1994제XIX조와의 일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평

158)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

SteelProducts,WT/DS248∼259/R,2003년 11월 10일,para.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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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였다.159)이에 따라 상소기관은 패널이 GATT1994제XIX조에 따른 적절

한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결하며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60)

(2)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해석

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 규정상의 주

요 고려사항은 조사당사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

했는지 여부라고 주장하였다.미국은 WTO세이프가드협정이 명시적으로 ‘설

명’을 요구한다기 보다 단순히 사실과 법의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결론’을 요구하는 정도의 설명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적절한 설명’이 없이도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결론’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상소기관은 미국이 주장하

는대로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이라는 문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WTO 세이

프가드협정 제3.1조 전체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

석이라고 지적하였다.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c)조는 제3조

의 규정에 따라서 상세한 분석의 신속한 공표를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제4.2(c)조가 제3조의 상세규정이고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마지막 문장이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 법에 관련된 사안 중 하나임을 볼 때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c)

조 또한 조사당사국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증명에 적용되어야 한

다고 평결하였다.이를 근거로 상소기관은 오직 논리적 근거만을 요구한다는

미국의 해석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패널의 평결에 대해 미국은 ‘시점’(timing)또는 ‘정도’(extent)가 조사당사국

159)Ibid.,para.275.

160)Ibid.,para.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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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이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는 평결에

대해 WTO세이프가드협정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161)

상소기관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상소기관은 단순히 ITC

가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상소기관은 단순히 ITC가 상세한 이유가 포함

된 적절한 설명을 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보았다.162)상소기관은

패널이 검토한 방식에 대해 패널의 검토기준과 마찬가지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1조에 일치한다고 결정하였다.상소기관은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포함된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결론’(reasoned conclusion), ‘상세한 분

석’(detailedanalysis),‘검토된 요소의 관련성의 증명’은 패널이 조사당사국이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강조하였다.163)

미국은 패널이 ITC가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평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오직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1조 위반에 대해서만 평결을 내렸어야 했고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및 제4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상소기관은 이에 조사당사

국이 그 결정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가 포함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

다는 패널의 평결은 옳다고 판단하였다.더욱이 패널이 조사당사국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 신규검사(denovoreview)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

어 패널이 조사당사국의 협정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조사당사국의 설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64)

(3)GATT1994제XIX:1(a)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각 특정 세

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증가된 수입과 귀결되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지

161)Ibid.,para.293.

162)Ibid.,para.295.

163)Ibid.,paras.296-299.

164)Ibid.,paras.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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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패널은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문제가 된

각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

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는 증가된 수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고 평결하였다.패널은 ITC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증가된 수

입으로의 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GATT1994제XIX:1(a)조 및 WTO 세

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이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하나 하나의 제품에 연결을 시키

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165)

미국은 이러한 패널의 평결에 대해 GATT1994제XIX조는 분석의 특정

한 형태를 특정하지 않았고,관련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제

품에 대하여 조사당사국에 의한 다양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영향의 차별화

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66)

하지만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1(a)조의 규정을 분석한 후,동 규

정상의 “such product”의 문언을 강조하였다.상소기관은 GATT1994 제

XIX:1(a)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그러한 증가된 양으로 수입되고 있는 그 상

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 평결하여 미국의 주장을

기각했다.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1(a)조가 규정한 대로 모든 상품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그 특정상품의 증가된 수입의 결과로써 발생시

켰다면 잠정적으로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관은 조사당사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문제가 된 각 세이프

가드조치에 대해 증가된 수입을 초래하였음을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

하였다.또한 수입국이 여러 제품의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하고자 할 때 조사당사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각각의 결정의 대상이 된

165)Ibid.,paras.307-311.

166)Ibid.,para.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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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품을 포함하는 폭 넓은 상품 범주는 증가된 수입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167)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이 ITC

의 분석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수입품이 폭 넓은 상품그룹

에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ITC의 설명을 전적으로 기각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상소기관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며 ITC가 인용한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복잡성은 보다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168)그

결과 ITC가 각 특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비

추어 상소기관은 세이프가드 조치들 각각의 적용이 GATT1994제XIX:1(a)조

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평결에 동의

한다고 평결하였다.169)

(4)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요소를 ITC보고서의 다른 부분

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

미국은 ITC보고서 중 특히 증가된 수입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ITC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이에 미국은 ITC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하여 ITC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언급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WTO 세

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일치하는 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ITC가 주장했던 자

료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0)

상소기관은 이에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상의 ‘상세한 이유가 포함

된 결론’의 의미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패널이 조사당사국의 보고서 전체에 흩

167)Ibid.,paras.314-319.

168)Ibid.,paras.320-322.

169)Ibid.,paras.282-285.

170)Ibid.,paras.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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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있는 참조사항을 맞춰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을 찾도록 요구되지 않는

다고 언급하였다.상소기관은 문제된 자료에 해당하는 ITC 보고서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였다.상소기관은 ‘상세

한 이유가 포함된 결론’을 제공해야할 당사자는 ITC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관은 패널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결과

였다고 주장하는 ITC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설명 뿐 아니라 관련된 자료 또

한 발견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따라서 상소기관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시

켰다.171)

5.평가

‘미국-EC 철강 세이프사건’은 미국이 부과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것

으로 동 조치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철강제품의 무역전환효과를 일으켜

전세계적으로 철강산업 부문에서 수입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촉발시키는 계기

를 일으킨 사건이다.172)‘미국-EC철강 세이프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전의

사건들에 비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정교한 법적기준을 확립했

다는 점이다.이전의 사건들은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귀결을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검토해야한다고만 밝힌 반면 동 사건에서 상

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의한 수입의 증가로의 결과여부에 대

한 세이프가드조치 부과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의 기재가 반드시 보고서

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ATT1994제XIX조에서 요구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입의 증가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보고서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동 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동요

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였지만,상소기관

171)Ibid.,paras.326-329.

172)안덕근,앞의 책,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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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상소기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따라서 동 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여전히 상소기관이 제시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아 상소기관의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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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GATT1994제XIX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 중 하나였던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러 삭제가 되었다.

GATT 초기의 분쟁사례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에서 작업반의 평결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모자수입의 유행의 변화를,미국이 1947년 양허협상 당시

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동 평

결을 따르게 되면 유행의 변화와 같은 일반적인 변화 현상을 항상 예측할 수

없다고 치부하게 된다.그렇다면,결론적으로 모든 수입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이에 따라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GATT체제 내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게 되

었고,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조차 명시되지 않아 상실된 요건으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하지만 WTO 설립이후 초기의 분쟁사례인 ‘한국-EC 유제

품사건’에서 상소기관이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

계를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히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에 대한 법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 동 조항을 부활 시켰다.비록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조항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상소기관을 통해 법

적인 의미를 부여받아 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발동요건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또한 상소기관은 동 사건에서 GATT1994제XIX조의 첫 구

절과 두 번째 구절의 연결고리는 문법적으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하였다.즉,

첫 구절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두 번째 구절인 증가되는 수입의 상

황은 논리적인 연결고리(logicalconnection)를 갖으며 GATT1994제XIX조문

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한국-EC유제품사건’이후 ‘아르헨

티나-EC신발 사건’과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한 증가된 수입으로의 귀결을 조사당사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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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 밝혀야 하며 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실체적·절차적 의미로서 인정하였다.이는 법적인

의미로 재조명 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이후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사

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더욱 상세히 다뤘다.상소

기관은 단순한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측면만을 판단하

는 것이 아닌,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와의 귀결여

부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재하게 함으

로써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을 더욱 정교화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사라졌지만,상소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이

프가드요건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

건으로 인해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이 더욱 엄격화 되어 자유무역의 근본적

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173)이러한 이견을 주장하는 자

들은,GATT1994제XIX조의 발동을 위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수

입의 증가와의 인과관계의 필요라는 요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이 요건은

문구자체가 애매모호하고 해석상의 또한 없어 객관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입장

을 갖는다.174)이와 같은 입장은,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조항이 실체적으로 법적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동요건이 실체법적으로나,절차적으로나

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법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

여진다.왜냐하면,이전 GATT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

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 결여는 결국 WTO 협정에 이르러 삭

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이는 곧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실체

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함이 요구되는 것이다.이윽고,절차

173)김석호,앞의 논문,470쪽.

174)전창원․이재면,“GATT1947및 WTO(GATT1994)의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의 비교분석 및

그 대응방안”,『경영논집』,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1996,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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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능성의 의미 역시 살펴 법적요건으로 확실한 의미를 지닌 사항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제4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실체적요건 으로서 부합하는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후 절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22 -



- 123 -

제4장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의미에 대한 판단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은 1994년 세

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라 함)의 창설 이후 설립

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onSafeguard:이하 ‘세이프가

드협정’이라 함)에서 사라진 문언이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요건으로 이해되고

있었다.하지만 동 조항은 국가 간의 세이프가드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적 쟁점이 되었다.왜냐하면 제3장에서 살펴 봤듯이,WTO

초기 분쟁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인과관계를 기술하는 설명적 요소라고 평결을 내렸지

만 이후 상소기관은 독립적인 요건은 아니지만,나머지 세이프가드조치발동

요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화의 원인이라고 평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비록 WTO 세이프가드협

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상소기관의 법적 해석에 의해 ‘불가분의 조항’으로 부활

되었다.하지만 다수의 WTO 회원국들은 자국 내의 세이프가드조치발동요건

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불포함 하고 있어 WTO의 세이프가

드 평결과 각국내의 세이프가드조치 운용은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따

라서 WTO 상소기관으로 인해 부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

이 과연 실체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이 근본적인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으로서 의미있는 발동요건인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역구제 제도로서

세이프가드는 국가간의 교역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맡아왔다.또한 공

정한 무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가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의 발동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그 발동요건이 실

체법적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수불

가결의 요소라 보여진다.그러므로 제1절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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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항이 법적효력을 지닌 실체법적요건이 되는가를 판단한다.이후 제2절

에서는 절차로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가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법적 한

계를 지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결론적으로 본 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요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판단하기 앞서 중요한 발동요건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실체적 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가능성

I.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입안자의 의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과정 중 1990

년 초안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세이프가드 조치

의 발동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급작스러운 증대한 수입의 증가(unforeseen,

suddenandsignigicantincreaseinimports)”를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미

국 및 EU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

에 어려움이 있고,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동 문언을 규정하지 않았다.1)이와 같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법 과정

사항을 고려할 때,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는 이미 명시적으로 삭

제된 것이므로 동 요건은 사문화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

정의 의도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의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동 조항의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해석상의 지침이 없어 그 적용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

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따라서 동 발동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국가에게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AgreementonTriffsandTrade:

1)김석호,“GATT 제19조상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developments)’의 법적 의미”,『법학연구』,제32집

(2008.11),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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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GATT’라 함)상의 발동억제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결

국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및 “GATT

협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결과”의 규정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

기 앞서 비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제도적으로 규정

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2)또한 GATT1947은 최초의 관세협상으로서

시작된 잠정적인 협정이였으며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관

세 협상으로 인해 예상 될 수 있었지만,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3)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 초기 분쟁사례 때부터 쟁점

의 사안이 되었으며,상소기관이 내린 평결에 의하면 동 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판단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은 이미 의도적으로 삭제된 문언이고 또한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새로 만

들어진 협정이므로 GATT1994제XIX조가 WTO의 회원국 전체의 의무를 대

표해서는 안된다고 평결하였다.또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세이프가드협정 설립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4)따라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문

언이 명확히 삭제된 것은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입안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따라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WTO세이프가드협정이 우르과이라운드 에서 협의될 때 언급되지 않

았고,만약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협정의 협상 목적과 의

무에 부합했다면 GATT1994제XIX조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조항으로 재설립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5)하지만 동 사

2)김정수,“WTO세이프가드협정의 통상법적 고찰”,『국제통상연구』,제4권 2호(1999.12),234쪽.

3)김석호,앞의 논문,각주 8번 재인용.

4)WTO,PanelReportonArgentina– SafeguardMeasuresonImportsofFootwear,WT/DS121/R/

1999년 6월 25일.paras.8.57-8.58.

5)Ibid.,paras.8.5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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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상소기관은 패널의 평결을 완벽히 파기하였다.상소기관은 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6)이후 상소기관은 패널이 검토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이

법적인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다.상소기관은 패널과 마찬가지로 WTO 세

이프가드협정을 입안한 입안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패널은 앞서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명백히 삭제(expressomission)되었기 때문

에 삭제된 부분이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평결하였다.하지만 상소기

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입안자가 설립했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의 규정을 명백히 삭제”하겠다는 의도가 입안자에게 있었다면

WTO 세이프가드협정 내에 삭제했다는 의도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

다.상소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 및 제11.1(a)조를

비추어 볼 때 WTO세이프가드협정이 GATT1994제XIX조를 대체하여 만든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WTO세이프가드 협정 제1조 및 제11.1(a)조의 본연

적인 의도는 입안자가 두 협정을 상호 가중적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밝혀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다.7)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에 의

하면,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명백하게 WTO 삭제가 되었어도 삭

제된 의도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동 요건은

WTO세이프가드협정상 통합된 체계의 일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소기관의 평결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창설을위한마라케쉬협정(Marrakech

AgreementEstablishingthe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 설립협정’

이라 함)이 창설된 이후에 시행된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할지라도 WTO 세이

프가드협정 뿐만 아니라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와 제11.1(a)조가

6)WTO,AppellateReportonArgentina-SafeguardMeasuresonImportsofFootwear,WT/DS121/AB/R,

1999년 12월 14일,paras.83-84.

7)Ibid.,paras.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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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본연의 의미는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 모두 상호

보완적이고 가중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입안자의 의

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GATT1994제XIX조에

서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수

입의 증가,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인과관계는 WTO세이프가드협정의

규정과 더불어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에 따른 수입의 증가의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이후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패널 및 상소기관은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귀결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있었음을 조사당사국에

서 입증해야 한다고 평결을 내렸다.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상소기관의 평결에 따라

GATT1994제XIX조와 WTO세이프가드협정을 상호가중적으로 충족하기 때

문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안자의 의도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WTO세이프가드협정이 설립됨에 따라 함

께 충족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II.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독립요건 여부

GATT1994제XIX조의 세이프가드발동요건 중 하나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세이프가드협정이 설립한 이후 과연 독립요건으로

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WTO초기 분쟁사례에서 다룬바 있다.

일찍이 ‘한국-EC 유제품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이

기타의 세이프가드조치발동요건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제

기되었다.왜냐하면 EC가 한국이 부과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GATT1994제

XIX조에 의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한국이 위배했다고 제

소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패널은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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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 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에서의 문구는 GATT1994제XIX조에 의거하여 어

떠한 조치를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였

다.패널은 GATT1994제XIX:1(a)조의 전반부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과 “GATT의무의 효과의 결과”를 상호 관련지어 판단하였다.패널은

GATT 의무의 구속력 때문에 수량에 대비한 일반적인 금지와 다각적인 관세

규정에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관계를 동의한다고 하였다.따라서

패널은 GATT1994제XIX조는 새로운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일반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만(describe)그치는 것으로 여겨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발동요건으로 보지 않았다.8)이에 따라 패널의 입장은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GATT시절이 아닌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보

며,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반영시켜 동 조항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였다.9)하지만 상소기관은 패널의 평결

을 파기시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을 다르게 분석하였다.

상소기관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과 GATT1994제

XIX조의 규정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양자 협정간에는 상충관계가 없다고 전

제하였다.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를 연관

된 하나의 조약으로 상기시키며 비록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독립적인 세이프가드조치발동요건으로 볼 순 없지만,세이프

가드 조치를 가하고자 할 때에 실질적인 문제로서 입증해야할 조건과 같다고

하여 패널의 평결과 입장을 달리하였다.10)

상소기관은 이처럼,비록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을 독립적인

요건 자체로는 볼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세이프가드발동요건을 정당화시킬

8)WTO,PanelReportonKorea-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DairyProducts,

WT/DS/98/R,1999년 6월 21일,paras.7.42-7.43.

9)김석호,앞의 논문,456쪽.

10)WTO,AppellateReportonKorea-DefinitiveSafeguardMeasureonImportsofCertainDairyProducts,

WT/DS98/AB/R,1999년 12월 14일,paras.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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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끔 인정함으로써 세이프가드발동요건을 정당화시켰다.이와 같은 상

소기관의 평결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인정함으로써 동 조항

이 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조사당사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동 조항에 따라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이 그러한 사태 발전의 결과임을 실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이후 ‘아르

헨티나-EC신발 사건’11)에서도 상소기관은 ‘한국-EC유제품 사건’과 같은 평

결을 내린바 있다.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상소기관은 ‘한국-EC 유제품 사건’

에서의 상소기관의 평결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세이프

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독립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세이프가드조치가 GATT1994제XIX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

기 위해서 사실 관계의 차원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결하였다.12)결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수입의 증가,인과관

계,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과 같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요건처럼 독립적인 조건은 아니지만,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상황을 규정한 문언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또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분쟁사례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

건’13)에서 상소기관은 ‘한국-EC유제품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당사국은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함은 물론,이러한

상황의 존재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또한 ‘한국-EC유제품

사건’ 및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의 상소기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GATT1994제XIX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상호 관련이 있으며,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존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14)

11)WTO,supranote6.

12)Ibid.,para.91.

13)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SafeguardMeasureonImportsofFresh,Chilledor

FrozenLambMeatfromNewZealandandAustralia,WT/DS/177∼178/AB/R,2001년 5월 1일.

14)Ibid.,para.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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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조사

당사국의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논리적인 연결고리

(logicalconnection)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5)이와 같이 ‘한국-EC

유제품 사건’이후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까지 상소기관은 문제의

핵심이 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대해 일관적이고 동일한 평

결을 하였다.결론적으로 상소기관의 지속적인 평결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

동할 시,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판단을 조사당사국에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동 판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실현을 증명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은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 추가한 것

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은 결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

기 위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16)

상소기관의 일관된 평결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문언이 단순히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들을 기술하는데 지나지 않는 설명이 아닌 법적 효

과를 지닌 실체법적 의미를 갖는 조항으로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따라서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상충되지 않으며,함께 충족

되어야 한다고 앞서 평결을 내렸기 때문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의 문언은 비록 명시적으로 삭제가 되어있지만,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동일하게 발동요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다만,GATT에 기재되어 있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주장들도 있다.이는 적절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이다.17)하지만 세이프가드조치 그 자체가 공정한

교역을 통한 올바른 수입의 증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예외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동요건을 추가시킴으로써 가급적 제한시

15)Ibid.,para.68.

16)김승호,『WTO통상분쟁 판례해설』,법영사,2007,290쪽.

17)앞의 주,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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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엄격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소기관이 평결을 한 바와 같이,“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

건은 독립적인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상소기관에 의해 동 조항이

부활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III.수입증가와의 관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이전 분쟁사례들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조사당사국이 보고서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을 사실 관계의 측면에서 입증해야하는 함이 밝혀졌다.따라서 조사

당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의 위협의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님을 예상할 수 있다.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이 반드시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결과여야 하는지,그렇다면 그 수

입의 증가를 판단하기엔 어느 시점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18)

분쟁사례 ‘미국-EC철강 세이프가드조치 사건’19)에서 상소기관은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린 바 있

다.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1(a)조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상품”(such

product)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상품으로서,동상품은

“수입되고 있는 증가된 수량”의 상품을 가르킨다고 보았다.20)이는 GATT1994

제XIX조의 전체적인 문구를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동

18)김석호,앞의 논문,460쪽.

19)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steel

products,WT/DS248∼259/AB/R,2003년 11월 10일.

20)GATT1994제XIX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If,asaresultofunforeseendevelopmentsandofthe

effectoftheobligationsincurredbyacontractingpartyunderthisAgreement,…suchincreased

quantitiesandundersuchconditionsastocauseorthreatenseriousinjurytodomesticproducersin

thatterriotryoflikeordirectlycompetitiveproducts,thecontractingpartyshallbefree,inrespect

ofsuchproduct… (밑줄 강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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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적용시켜야 함을 의미하며,이러한 증가된 수량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의 결과로서 수입되고 있어야 할 것(isbeingimported)을 요구한다

고 지적하였다.또한 GATT1994 제XIX:1(a)조에서의 “그 결과로서(as a

resultof)”의 요건에서의 “결과(result)”의 본래의 사전적 의미는 “효과적(effect),

쟁점(issue)또는 어떠한 상황에서의 결과(result),도출,산출(outcome),과정

(process)또는 설계(design)”를 의미한다고 보았다.증가된 수입은 이러한 규

정에서 “효과적,또는 산출,도출”을 의미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은 “효과적 또는 산출,도출(aneffect,oroutcome)”를 의미하는 것이다.따

라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반드시 “결과(result)”이어

야 하며,이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의 증가된 수입의 상품임을

요한다고 지적하였다.21)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이 수

입증가를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수반한다면,수입증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점 또한 검토를 해야한다.22)수입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정할 때,수

입의 증가 당시의 기준시점을 정하기 보다는 수입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

해 및 피해의 위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

다.왜냐하면,수입을 개시하는 이후에 발생된 절대적 수입의 증가로 국내산

업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섣부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수입의 증가

로 인해 결과된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없었던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량이 기준이 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든다.다음으로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개별

의 상품’(eachproduct)과 ‘광범위한 상품’(abroadcategoryofproducts)중

어떤 기준을 세워야함이 양자의 논리적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하다.이

21)WTO,supranote19.paras.314-315.

22)김석호,앞의 논문,460쪽.

“수입의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량이 있어야 하며,어느 시점이 기준량을 정하는 시점이 되어

야 하는지의 문제이다.예를 들어 무역협상에서의 양허가 없었다면 수입되었을 양이 기준이 되어야 하

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없었던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량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그럼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기준시점과 수입증가의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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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수입하는 회원국이 다양

한 상품(severalpoducts)의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때,조사당사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규명하기 위해 폭 넓은 상품

범주의 증가된 수입과 귀결시키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따라서 세이

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선 폭 넓은 범주의 상품이 아닌 각각의 상품

(eachproduct)을 검증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검증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23)이는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서 물론 수입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상품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입의 증가를 확인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만약 광범위한 상품을 대상으로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확인 가능하다면,세이프가드조치의 남용을 초래할

결과로 이어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수

입의 증가는 각각의 상품마다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4)

또한 ‘미국-EC철강 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정의는 증가된 양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그러한 조건 하(such a

condition)에서 관련된 국내 생산자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예측되지 못한 상황(circumstance)이라고 설명하였다.패널은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구성요소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회원국인 당사국이 예측하

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관적

일 수 있음은 동의하였다.하지만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법적 기준

또한 객관적요소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5)따라서 ‘미국-EC철강 세이

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이 밝혔듯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법적기준으

로서 객관적 요소 또한 갖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의 관계

를 재해석한 ‘아르헨티나-칠레 복숭아 사건’26)에서 패널은 수입의 증가와 예

23)WTO,supranote19,para.319.

24)김석호,앞의 논문,460쪽.

25)WTO,Panel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certainsteel

products,WT/DS248∼259/R,2003년 7월 11일,paras.10.4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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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의 관계를 이전의 상소기관의 평결과 다른 시각으

로 보았다.

칠레는 아르헨티나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를 아르헨티나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검증하지 않았으며,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

와 GATT1994제XIX:1(a)조를 위배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주장

하였다.27)따라서 패널은 보존된 복숭아조치의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이전에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의 검증을 찾고

자 했다.

패널은 GATT1994제XIX조에서 언급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증가된 수입의 양”사이의 연결은 “결과로서(asaresult)”의 조건에 요구되

며 증가된 수입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두 관계는 별개의 관계이

AM로 개개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평결하였다.따라서 수입의 증

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두 조항의 관계를 별개의 요소로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패널은 이와 같은 평결의 접근방법은 ‘아르헨티

나-EC 신발 사건’과 ‘한국-EC 유제품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접근했던 “논리

적 연결고리”(logicalconnection)방식과 똑같다고 언급하였다.또한 패널은

GATT1994제XIX조문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증가된 수입의

양”의 두 문언을 동일시 하는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28)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의 상소기관이 “수입의 증

가는 예측하지 못한(unforeseen)혹은 예상하지 못한(unexpected)것이어야 한

다”고 평결을 내린 입장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패널은 수입의 증가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설명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존재하였음을

사실 관계의 측면에서 검증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이는 GATT1994제

XIX조에서 명시된 수입의 증가라는 요소는 또 다른 요소인 예측하지 못한

26)WTO,PanelReportonArgentina-Definitivesafeguardmeasureonimportsofpreservedpeaches,

WT/DS238/R,2003년 2월 14일.

27)Ibid.,paras.7.10-7.14.

28)Ibid.,paras.7.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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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발전의 결과로 야기되는 것이지 수입의 증가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

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29)‘아르헨티나-칠레 복

숭아사건’에서 패널은 이전 사건들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파기시킨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따라서 동 사건처럼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의 관계의 해석을 앞으로 발생될 분쟁사례에서 파기될 것인지,아니면 ‘아

르헨티나-칠레 복숭아 사건’의 패널의 판정이 수용될 것인지 주목할 만 하다.

이렇듯 앞선 분쟁사례들의 상소기관 및 패널의 평결의 결과로서,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수입의 증가의 관계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결과적으로 상소기관의 평결을 보면 우

선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서 수입의 증가는 수반된다.또한 이

러한 수입의 증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허당시의 수입의 증가가 아닌 예측하

지 못했던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량이 판단시점임을 알 수 있다.또한

수입의 증가는 광범위한 상품의 범주로서 판단하기 보다는 개개의 상품을 판

단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개개의 요소로 봐야한다는 다른

시각도 있어 앞으로의 분쟁사례의 결과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보인다.‘아르

헨티나-칠레 복숭아 사건’에서 패널이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개개의 것으로 판단한 이후 동 평결에 대한 언급을 상소기관

은 아직까지 하지 않아 앞으로 동 사건에 대한 평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수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고려된다.물론,‘아르헨티나-칠레 복숭아 사건’에서 패널은 수입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별개의 요소로 보았지만,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

한 수입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관계는 WTO 분쟁사례 초기에

서부터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소기관의 평결 속에

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29)Ibid.,para.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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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무역협상과의 관계

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입의 증가로서만 실체적인 의

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 외의 요소에 의해서도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다.따라서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는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무역협상에 관련해

서도 관계가 있음을 다뤘다.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이 무역협상으로 인한 결과인지,아니면 무관한지에 대해 언급하였다.동 사

건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위기(Russia crisis),아시아 금융위기(Asia

financialcrisis),미국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상황이 같은 시

기에 일어났으며 또 동 사실들이 합쳐져서 철강제품과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30)본 사건에서 패널은 GATT1994제

XIX조는 여러 개의 사태의 집합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보는 것

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였다.하지만 패널과 상소

기관은 제시된 사건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이후 패널은 심각한 피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의 결과로서 발생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하

지만 무역협상과의 관계를 통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의 관계는 명시

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반드시 무역협상의 결과여야 한다고 보는 입

장을 따를 경우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조치 사건’에서 미국이 제시한 러시

아의 경제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의 연관은 배제하여야 하는 논의가 생길

30)WTO,supranote25,para.10.72.

…“unforeseendevelopments”identifiedassuchbytheUnitedStates—thatis,“theRussiancrisis,theAsian

crisisandthecontinuedstrengthoftheUnitedStates’markettogetherwiththepersistentappreciationof

theUSdollar”aswellasthe“confluence”ofthoseevents—actuallyamountedto“unforeseendevelopments”

withinthemeaningofArticleGATT1994XIX: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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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는 GATT나 WTO 어디에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없었기 때문이다.31)하지만 동 사건에서 패널이 러시아의 경제위기를

포함시켜 전체적인 집합으로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 배제

할 수 없다고 평결을 내린 점을 보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가 반드시

무역협상의 결과여야 보는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또 GATT1994

제XIX조의 문언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 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의 위협의 존재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과

조건 하에서 동 체약 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적

으로 밝히고 있다.32)동 조항을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입의

증가와,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동 문언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반드시 무역협상으로 인해 수반되는 의무의 직접적인 결과임은 밝히

고 있지 않고 있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미국-EC철강세이

프가드 조치사건’에서 밝힌 것처럼,무역협상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역협상의 결과로 야기되는 마치 수입의 증가의 요소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된다.33)

31)김석호,앞의 논문,462쪽.

32)GATT1994제XIX조.

33)김석호,앞의 논문,462쪽.



- 138 -

제2절 절차적 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가능성

I.사실관계의 차원에서의 입증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실체적의미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

혔어도,절차적 요건으로서의 가능성 역시 확인해야한다.WTO세이프가드협

정이 새로 체결된 이후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가에 대한 논쟁은 WTO 초기 분쟁사례에

있었다.하지만 상소기관의 평결에 따라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

제XIX조는 상충관계가 아니며 서로 충족해야할 보완관계라고 해석되었다.34)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사실 관계의 차원으로서 반드시 입증이

요구된다.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증명을 위한 기준을 이전의 사건인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과

‘한국-EC유제품사건’보다 정교화하려고 하였다.상소기관은 ‘미국-호주·뉴질

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GATT1994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반드시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지만,사실관계의 차

원에서 증명되어야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된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다.또 상소기관은 WTO 협정과 부합하

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GATT1994제XIX조와 WTO세이

프가드협정 모두를 충족시켜 합치시켜야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이 존재하였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러한 입증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조사당사국의 보고서

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수입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사이의 “논리

적 연결고리”(logicalconnection)을 근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평결을 내렸

34)WTO,supranote10,par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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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이와 같이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언제,어디서

이뤄져야 하는지의 지침을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을 통해 제공하

였다.또한 상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

사당사국은 자신의 조사 결과와 사실 및 법에 대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도달한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한다.”문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에서 요구하는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반드시 사실의 문제(asamatteroffact)로서 세이프

가드조치 부과를 위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의 존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 의거한 사실 및 법에 관

련된 쟁점(pertinentissueoffactandlaw)이고 따라서 조사당사국은 보고서

에서 동 협정에 근거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관한 평결(finding)또는 추론

된 결론(reasonedconclusion)이 명백히 밝혀야 함을 지적하였다.36)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 사실의 관련성에 대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WTO세이프가드협정 제4

조의 규정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검증함에 있어 적용될 필요가 없

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상소기관은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상소기관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c)조는 WTO 세이프가드협

정 제3조의 정교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더욱이 GATT1994제

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마

지막 문장인 “관련된 법 및 사실의 문제(pertinentissueoffactandlaw)”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c)조 역시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당사국이 따라야하는 조문이

35)WTO,supranote13,para.68.

36)Ibid.,para.72.

…AsArticleXIX:1(a)oftheGATT 1994 requiresthat“unforeseen developments”mustbe

demonstrated,asamatteroffact,forasafeguard measuretobeapplied,theexistenceof

“unforeseendevelopments”is,inourview,a“pertinentissueoffactandlaw”,underArticle3.1,for

theapplicationofasafeguardmeasure,anditfollowsthatthepublishedreportofthecompetent

authorities,underthatArticle,mustcontaina“finding”or“reasonedconclusion”on“unforeseen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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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결하였다.37)따라서 앞서 살펴본 ‘미국-EC 철강 세이프가드 사건’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대상으로서 입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상소기관은 밝히고 있다.또한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이 입증되어야 할 사실의 문제로서 상소기관은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입증해야하는 필요성이라고 보았다.‘미국-호주·뉴

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조사

당사국이 보고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관련된 법 및 사실의 문제”에 해당

되며 따라서 조사당사국의 산업피해조사보고서에 기재해야함을 밝혔다.38)또

한 이후의 사건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도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및 제3조상의 보고서에 포

함되어야하는 법 및 사실의 문제(issueoffactandlaw)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은 앞서 밝힌 상소기관의 평결로서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로

서의 입증이 필요하며,상소기관의 평결에 따른 절차적 요건으로서 가능하다

고 보여 진다.

II.절차적 요건으로의 입증순서 및 방법

1.“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입증순위

입증의 순서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수입의 증

가,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인과관계인 직접적인 세이프

가드조치 발동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부수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상

37)WTO,supranote19,paras.290-291.

…Article4.2(c)isanelaborationofArticle3;moreover“unforeseendevelopments”underArticle

XIX:1(a)oftheGATT 1994isoneofthe“pertinentissuesoffactandlaw”towhichthelast

sentenceofArticle3.1refers.ItfollowsthatArticlealsoappliestothecompetentauthorities’

demonstrationof“unforeseendevelopments”underArticleXIX:1(a).

38)WTO,supranote13,par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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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관은 평결하였다.즉 직접적인 발동요건인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인과관계의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 EC는 아르헨티나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사태를 검토하지 않아 GATT1994제XIX조를 위배하였

다고 주장하였다.39)하지만 패널은 동 사건에 대해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는

데,패널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를 위해 보다 명료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자동적으로

GATT1994제XIX조의 요건을 충족하며,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문언이 아니므로 WTO세이프가드협정과

구분해서 GATT1994제XIX조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40)하

지만 상소기관은 이러한 패널의 평결을 파기하였는데,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전의 분쟁사례 ‘한국-EC유제품사건’에서

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인용하였다.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독립적인 요건을 제

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세이프가드조치가 GATT1994제XIX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사실 관계의 차원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

시하는 것이라고 평결하였다.41)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검

증을 주장하는 EC의 주장이 수용되는가 싶었으나,상소기관은 동 사건을 평

결한 패널의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조사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조건

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부과한 세이프가

드 조치는 법적기반이 없다고(nolegalbasis)지적하였다.이러한 이유로,상

소기관은 패널의 분석이 완벽했다는 것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예측

39)WTO,supranote4,para.8.47.

40)Ibid.,para.8.69.

41)WTO,supranote6,par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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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로서 발생된 동 사건의 증가된 수입의 입증을 한 아르

헨티나 조사는 WTO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및 제4조에 위배하였다는 평결을

내렸다.결과적으로 패널의 평결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EC의 주장에 대

해 아르헨티나의 WTO세이프가드협정을 위배한 이유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에 관한 별도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42)이후의 다른 분쟁사례 ‘미국

-EC 밀 글루텐 사건’43)에서도 상소기관은 일관된 평결을 내렸는데,동 사건

에서 상소기관은 이전의 사건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인용하였다.상소기관은 ‘미국-EC밀 글루텐 사건’을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과 같은 시각으로 보았으며 패널의 평결이 비록 다른 이유들이 있

고 그에 대한 합리적 평결이 있었을지라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및 제4.2조에 합치 하지 않았으므로 패널은 아르헨티

나-EC신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패널의 평결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평

결하였다.따라서 EC가 주장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없으며,평결의 쟁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분쟁에서 근거하

는 권고조치(recommandation)나 판단을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이하 DSB라 함)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패널의 사법적

경제의 부재(judicialeconomy)인 즉,법적인 결여는 EC가 이의를 제기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검증의 판단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배제시킨다고

상소기관은 평결하였다.44)

이처럼 입증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상소기관은 ‘아르헨티나-EC신발 사

건’및 ‘미국-EC 밀 글루텐 사건’에서 확실한 평결을 내렸다.이는 세이프가

42)Ibid.,para.98.

…Asaconsequence,thereisnolegalbasisforthesafeguardmeasuresimposedbyArgentina.

Forthisreason,wedonotbelievethatitisnecessarytocompletetheanalysisofthePanelrelating

totheclaim madebytheEuropeanCommunitiesunderArticleXIX oftheGATT byrulingon

whethertheArgentineauthoritieshave,in theirinvestigation,demonstratedthattheincreased

importsinthiscaseoccurred“asaresultofunforeseendevelopmentsandoftheeffectofthe

obligationsincurredbyaMemberunderthisAgreement,includingtariffconcessions…”.(강조 추가)

43)WTO,AppellateReportonUnitedStates-DefinitiveSafeguardMeasuresonImportsofWheat

GlutenfromTheEuropeanCommunities,WT/DS/166/AB/R,2000년 12월 22일.

44)Ibid.,paras.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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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직접적인 발동요건인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인과관계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요건은 아예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입증

순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발동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후에 부수적으로 입증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입증방법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서는 “회원국은 조사당사국이 이전에 확

립되고 1994년도 GATT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행한 후

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조사당사국은 자신의 조사 결과

와 사실 및 법에 대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해 도달한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

는 보고서를 공표한다.”라고 입증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45)입증의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EC철강세이프 사건’에서 입증의 방법을 자세히 다뤘

는데,동 사건의 패널은 미국의 ITC가 상세한 이유가 첨부된 적절한 설명을

기재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증가된 수입의 결과를 세이프가드 조치

를 부과한 각각의 제품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GATT1994제XIX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를 위배하였다고 평결하였다.46)또 패널은 WTO 세이프

가드협정을 근거한 이전의 상소기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예측하지 못한 사

태는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서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WTO 세이

프가드협정 제2.1조에 기재된 조건과 더불어 사실의 문제로서 증명되어야 함

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47)또 패널은 미국의 ITC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분

석한 결과 동 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심각한 피해간의 관계

에 대해 10개 상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조치별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는 볼

45)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

46)WTO,supranote25,para.10.37.

47)Ibid.,paras.10.3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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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평결하였다.패널은 더욱이 설명의 시점(timing),정도(extent)는

문제가 된 개별 사안의 성질(nature)과 복잡성(complexity)에 따라 결정될 것

이며 설명의 시점(timing),정도(extent),수준(quality)은 그러한 설명이 구체

적인 이유가 포함된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48)따라서 패널은 ITC가 언급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 심각한 피

해의 발생 사이의 귀결여부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아 ITC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검증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자료에 의해 주장이 뒷받침 되지도 않았으며 사실의

문제로서 그러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문제의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되

는 구체적인 철강제품의 미국으로의 증가된 수입의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증

명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49)따라서 패널은 ITC가 조사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된 특정 철강 제품 각각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수

입의 귀결이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1조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다.50)미국은 패널의 평결에 불복하여 상

소기관에 상소기관의 설치를 요구하였는데,미국은 ITC 보고서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발생이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직

접적인 설명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ITC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동 주장에 대해 상소기관은 미국

이 주장하는 ITC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동 보고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는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는 수입의 결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입의 증가로부터 구체적인 수입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설명과

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패널의 평결을 동의하였다.51)미국의 주장에 상

48)Ibid.,para.10.115.

49)Ibid.,para.10.135.

50)Ibid.,paras.10.145-10.150.

51)Ibid.,para.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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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관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c)조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의

정교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더욱이 GATT1994제XIX:1(a)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마지막 문장

인 “관련된 법 및 사실의 문제(pertinentissueoffactandlaw)”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c)조 역시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당사국이 따라야하는 조문이라고 평결

하였다.52)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검증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

러한 명시적(explicit)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그 설명이 명백하고(clear)

하고 모호해선 안된다는 것을(unambiguous)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즉,명백

한 용어를 사용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따라서

직접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암시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의 검증이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53)따라서 상소기관은 미

국의 ITC 보고서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에서 언급된 사실과 합리

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추론된 결과”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상소기관은 ITC 보고서에서 “상세하고 적절한 이유가 포함된 결

론”을 기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상소기관은 패널이 예측하지 못한 사

태가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주장하는 ITC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설명 뿐 아니라 관련된 자료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54)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입증의 방법에 대해 상

세히 다뤘다.상소기관은 WTO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와 세이프가드협정 제

4.2조는 서로 관련이 있는 조문으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데 있어

절차적 요건을 지니는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상소기관은

조사당사국은 모든 법적,사실적 문제에 대한 “추론된 결론”을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증가된 수입의 결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

52)WTO,supranote19,paras.290-291.

53)Ibid.,paras.296-297.

54)Ibid.,paras.3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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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하나의 법적 요건으로서 조사당사국이 갖는

의무라고 언급하였다.상소기관의 이와 같은 평결은 결국 조사당사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존재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

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수입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이의 발전요

건 사이의 결과는 논리적 연결성에 의의를 두어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DSB가 판단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사당사국은 논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조사당사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할 수 있는 방

법은 명백하고,논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III.“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시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당사국에 의해 입증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입증

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판단이 요구된다.이와 같으 이유는 세이

프가드 조치를 취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하지 않았다

가 WTO에 분쟁이 후에 제기될 경우,DSB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에 관한 입증을 해도 되는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5)동 문제와 관련하

여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관련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기재함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패널은 조사보고서의 공표 요건은 보고서가 취해야 할 형태에

대해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보고서가 부분

적으로 공표될 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재량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특히 패널은 조사당사국이 조사한 보고서가 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을 증명하는 일관적

55)김석호,앞의 논문,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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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들의 형태로 하나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56)동 사건에서 패널

은 입증의 시기와 관련하여 미국이 제출한 ITC 보고서가 다룬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이 ITC의 2002년 2월 4일의 2차 추가보고서라는 것을 주목하

였다.따라서 제소국들은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문제를 조사

의 종결 후에 작성한 추가 보고서에만 논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WTO세이프

가드협정 제3.1조에 위배된 이해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하지만 패널은 미국

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2002년 3월 20일에 발효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증명이 동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추가 보고서에 의해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이 위배된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57)따라

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제1차 보고서이든,제2차 보고서이

든 상관없이 시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다.다만 발표의 시기

로서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되기 이전에 제시해야함을 밝혔다.왜냐하면 조

사보고서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전에 공표되었어야 하는 것이고,사전에 보

고서를 공표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또한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위협

의 존재,인과관계의 입증만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조치발동 이후에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양

자간의 관계가 모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근본적으로 GATT1994

제XIX조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입증의 시기에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조

치사건’에서 최초의 보고서이든,2차 보고서이든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입증

은 세이프가드조치 이전에만 조사당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고

평결하였다.또한,조사보고서의 형태는 회원국의 재량으로 판단되어야 할 일

56)WTO,supranote25,paras.10.48.-10.50.

57)Ibid.,paras.10.51-10.5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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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지적하였다.따라서 세이프가드조치 이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의 입증이 이뤄져야 함은,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며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GATT1994제XIX

조에 명시함으로써 발동요건의 존재를 밝히고자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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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 한계

I.“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의 부재

상소기관은 GATT1994제XIX조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WTO세이프가드협정과 별개의 조문이 아니라고 밝

히며 이를 근거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조,제11조 등을 근거조항으로

삼은 바 있다.WTO 초기 분쟁사례인 ‘한국-EC 유제품사건’에서 이미 상소

기관은 동 평결을 하였고,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소기관의 평결은 누적적으로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의 관계가 상호 가중적으로 적

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여

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

이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새로 부활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불가분의 조항’이라 할지라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각국내의 세이프

가드조치 규범들에는 동 요건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WTO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례에

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반드시 WTO세이프가드협정과 더불어

충족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의 귀결을 밝

혀야 한다고 지적한다.하지만 각국내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에는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조항을 두고있지 않고 있다.따라서 각

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후,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의 상소기관의 평결을 인용하여 따르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조항이 각국내의 세이프가드규범에서 결여됨

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수입국의 입장에 따를 경우,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발전을 평가함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따르게 된다.‘미국-EC 철강세이프사건’에서 패널 역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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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은 객관적인 기준을 따를 수 있지만,주관적인 요소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58)따라서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다.이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분쟁이 잦아

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실체적인 의미를 갖기에 기준을 세워

준 GATT 초기의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59)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미국이

부과한 여성용 모피모자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동 주장에 대해 작업반(working

party)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란 관세양허협상이후 발생된 상황으로

서,양허국의 협상담당자가 협상당시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하였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말한다고 이유를 제시하였다.작업반

은 모자스타일의 변화사실 자체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유행의 변화가 실제로 수입의 증가에 미친 영향의 수준은 1947년 양

허협상 당시 미국이 예측하였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

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60)하지만

작업반이 내린 평결은 여성의 모자의 유행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

전으로 보았기 때문에,결론적으로 모든 수입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조항 자체를 사문화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61)동 평결이후 GATT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조항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이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설립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입안했을 당시에도 동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다.62)

58)WTO,supranote25,paras.10.42-10.43.

59)GATT,ReportoftheInternationalWorkingPartyontheComplaintofCzechoslovakiaConcerning

theWithdrawalbytheUnitedStatesofaTariffConcessionunderArticleXIX oftheGATT,

GATT/CP/106,1951년 10월 22일.

60)Ibid.,paras,11-12.

61)안덕근,『WTO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연구』,법무부,2006,89쪽 재인용.

62)앞의 주,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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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 패널은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의

평결을 상기시키면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새로 설립할 당시 입안자가

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과에 관한 발동요건들

이 포함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을

명확히 삭제(expressomission)한 것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

한바 있다.63)결론적으로 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WTO세이프가

드협정에서 동 요건을 삭제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비록 WTO 시절에 이르러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상소기관의 평결에 의해 부활되었지만,여전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각국의 세이프가드규범 내에 부재조항인

채로 있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발동요건으로써 세이프

가드 조치를 부과시키는 것은 객관적인 법적인 기준으로 정립하기엔 부족함

이 있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그러한 면에서 법적한

계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II.“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명확한 제시 결여

다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용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상

소기관의 평결은 물론 GATT1994제XIX조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앞서 언급했듯이,GATT초기 사례인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에서

작업반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관세협상 이후에 발생된 상황으로 양 당사국의 협상담당자가 협상 당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그 결과 여성용 수입모자에 대

63)WTO,supranote4,paras.8.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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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행자체를 협상 당시 미국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부과한 세

이프가드조치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평결하였다.64)동 평결에

따르면,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된 “사태(development)”란 특정한 사건

을 지칭하는 것인지,아니면 광범위하게 증가된 수입의 영향으로 인한 심각

한 피해를 주는 상황적 변화인지의 기준이 애매하게된다.만약 특정한 사건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급격하게 증가된 수입의 증가로 인한 피해의 모

든 상황적 변화 모두가 “사태”의 의미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그렇다면 결국 이 문구의 의미는 “사태”라는 의미보다는 “예측하지 못

한”의 문구에 의미를 더욱 둘 수 있다.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했다는 기준 자

체마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협상가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돤되는 것

이므로,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65)그러므

로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를 파악하

는데 일조를 하였으나,유행의 변화 자체가 수입의 증가로의 귀결이라는 평

결을 내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

다.하지만 WTO 세이프가드협정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요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상소기관은 동 조항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이전의

사건인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상황이 존재함을 밝혔다면 ‘미국-EC 철강 세이프가드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조항을 상세히 다루고자 했다.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입증이 단순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경제적 상황의 존

재 자체에 대한 판정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제적상황이 증가된

수입의 증가,국내산업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발생과 갖는 관련성을 입증해

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66)패널은 동 사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전

64)GATT,supranote59.

65)김석호,앞의 논문,469쪽.

66)안덕근,앞의 책,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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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보고서를 인용하면서,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은 조사당사국

의 보고서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에 기재된 조건과 함께 사실의

문제(asamatteroffact)로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67)패널은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EC 유제품사건’의

상소기관 보고서를 인용하였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란 급격한 수

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위협

이 있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68)따라서 패널은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사실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패널은 반드시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된 문제가 된 구체적인 상품이 구체적

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할 것을 의미하였다.이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한 상품 개개마다 세이프가드조치부과를 위한 검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그

러므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계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반드

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사실적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사실적인 검증은 증가된 수입,국내산

업의 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와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69)또 패널은 사실의 문제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증명

문제를 다뤘다.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대한 증명은 조사당사

국의 보고서에서 다뤄져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증명의 시기,위치,그리고 어

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또 패널은 예측하지 못

한 사태의 증명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의 전제임을 주목하고,그러한 증명

은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70)또한

패널은 심각한 피해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결과로 발생되었는지 여부의 문

제와 관련하여 이전의 사건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과 ‘한국-EC유제품사

건’에서 평결한 논리적인 연결고리(logicalconnection)를 다시 상기시켰다.패

67)WTO,supranote25,paras.10.38-10.39.

68)Ibid.,para.10.41.

69)Ibid.,para.10.44.

70)Ibid.,paras.10.5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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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한 증가된 수입 그리고 그로인한 심

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는 GATT1994제XIX조의 첫머리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관계성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71)

이와 같이 ‘미국-EC철강세이프사건’에서는 이전의 분쟁사례들과는 다르

게,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을 한층 더 강조하는 한편,조사당사국

의 보고서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개재하도록 의미를 강화시켰다.하지

만 이와 같은 상소기관의 평결 또한 근본적인 세이프가드취지를 보았을 때

한계를 지님을 알 수가 있다.이는 근본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의 필요성에 대

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나,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당사국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세이프가드 제도는 무역구제 제도로서 안전판의 역할을 도모

하고 있다.그러므로 WTO 회원국들의 올바른 자유무역체제를 운영하기 위

해서는 상소기관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시킬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72)또한 절차적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 및 상

소기관은 조사당사국들이 조사보고서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기재하

여야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이 원인과 결과로서

합당한 이유를 갖는다고 보았다.하지만,그러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 및

설명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상소기관은 회

피한 채 분명한 제시를 주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상소기관이 지적한 합리

적이고 적절한 이유의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왜냐하면 합리적

이고 적절한 이유 및 설명 또한 특별한 기준의 제시 없이는 당사국들의 자의

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또 같은 문제를 지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

하기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다양한 사례로서 발견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패널 및 상소기관의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를

71)Ibid.,para.10.104.

72)안덕근,앞의 책,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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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시킬 만한 명확한 제시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상소기관의 평결에 이르러 다시 부활시켜 중요성을

각인 시킨 만큼 향후 있을 상소기관 및 패널의 평결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을 더욱 정교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 밖에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하게 교역하는 국가들 사이에 일시적으

로 제재를 가하는 예외조치라는 점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있다.우

선,세이프가드조치의 근본적인 제도의 의의는 무역구제 제도로서 무역자유

화속의 국가들간의 교역을 담당하는 안전판과 같은 장치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교역 사이에서의 제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역시 발동요건을 포함시켜 더욱 발동을 엄격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다음으로,세이프가드조치가 예외적인 조치임은 틀림없으나 그렇다

고 하여 반드시 동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

이 있다.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규정까지 더해진다면,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이다.하지만 동 문제에 대해 상소기관의 평

결 등은 명확한 대답을 언급한 적이 없어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계속 될 것

으로 보인다.73)

73)김석호,앞의 논문,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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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세이프가드분쟁 사례를 다룰 시에 빠질 수 없는 사안 중 하나가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과연 실체적 요건으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GATT1994제XIX조의 문언에는

있으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삭

제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WTO 창설이후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초기사례

‘한국-EC유제품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직접적

인 세이프가드발동요건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사실적인 요소라고 평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을 부활시켰다.이에 따라 상소기관에 의

해 부활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이 실체적 의미가 있는지 동 조항

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한국-EC유제품 사건’이후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 역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에 독립

적인 요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키기에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요건이라고 지적하여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였다.따라

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실체적의미로서 법적효력을 인정받은

‘한국-EC 유제품 사건’이후,‘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관

의 평결에 따라 동 조항에 대한 상세한 지침으로서 더욱 확고한 법적인 의미

를 되새기게 되었다.‘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수입

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관련성을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기

재하도록 지적하였다.이와 같은 평결의 의미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수입의 증가로 귀결되고 이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는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함으로써 실체적의미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조사당사국이 보고서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조항의 기재를 더욱 상세히 할 것을 평결하였

는데, 상소기관은 GATT1994 제XIX조에서 나타난 “그러한 상품(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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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의 의미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결과로 인해 발생된 증가

된 수입의 상품이라고 해석하였고,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조사당

사국의 보고서로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할 것

을 요구하게 되었다.더욱이 ‘미국-EC 철강세이프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 요건의 절차적인 가능성 역시 강화시켰는데,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의 경제적 상황을 기재한 보고서는 최초의 보고서든 2차 보고서든 상

관없이 세이프가드조치 부과 이전에 판단되어야 함을 밝혀 입증의 시기를 명

확히 제시하였다.동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절차적인 입증의 방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였다.상소기관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상품은 개별적

인 상품 즉 특정 상품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따른 수입의 증

가가 초래되었음을 밝혀야 하며 명백하고 단순한 암시적인 표현 및 간접적인

표현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비록 WTO 세이프가드협정

에서 사라졌지만,상소기관에 의해 실체적의미를 재부여 받았다.또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인정되어 절차적 의미 역시 분쟁사례들을 통해 입증의 시기,순

위,방법에 대해 재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이미 WTO에서 사문화된 의견

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동 주장을 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GATT1994

제XIX:1(a)조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및 GATT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결과”와 “수입증가”라는 인과관계는 물론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수입증가”의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왜냐하면

동 조항의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해석상의 지침이 없어 그 적용에 있어 객관

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따라서 동 발동요건은 세이프가드 조

치를 발동하는 국가에게 GATT 협정상의 발동억제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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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견을 내세운다.결국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및 “GATT 협정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결과”의 규정은 세

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하기 앞서 비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또한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실제로 회원국들이 GATT1994제XIX조를 발동

한 때에 어떠한 억제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과 EC 등 주요 회원국들

역시 법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시사한다.따라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동 요건을 발동요건으로 인정하지 않

다고 보고 있다.74)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인정하지 않

는 견해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기준 자

체가 모호하며 따라서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다.하지만 동 주장과는 반대로,상소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설립할 당시에 입안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삭제할 의도가

있었다면,WTO세이프가드협정 자체에 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한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조항의 삭제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규정을 명백히 삭제”하겠

다는 의도가 입안자에게 있었다면 WTO 세이프가드협정 내에 삭제했다는 의

도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보았다.하지만 WTO세이프가드협정 어디에도 입안

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75)즉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이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인 효과가 없

다는 주장도 분명 존재하지만,상소기관의 평결에 따라 동 조항은 새로 언급

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무역자유화의 본질적인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무역을 통한 각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안전장치이다.따라서 예외적인 조치로서,공정한 무역에 일시적인 조치를

74)김정수,앞의 논문,234쪽.

75)WTO,supranote7,paras.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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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만큼 엄격한 발동요건이 요구됨은 당연하다.이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수입의 증가와 귀결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을 엄격화 시키는 것은 본래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도와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필수적인 발동요건이라 판단되며 그에 대한 근거는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알 수 있다.하지만 ‘아르헨티나-칠레 복숭아 사건’에서 패널이 지적한 것처

럼,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소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아직까지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는 각국의 법규범 속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부재조항으로 남아있다.이처럼 각국내의

세이프가드 법규범 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존재하지 않

다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라 생각된

다.따라서 상소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재

조명 한 것만큼 명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명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명료화의 부족성과 더불어

각국내의 세이프가드조치규범의 부재조항으로 인해 법적 한계를 지니나,

WTO상소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분쟁사례들을 통해 구

체화 시킨 만큼 앞으로 있을 세이프가드분쟁 사례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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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법적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실체적·절차적가능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연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본 연구가 중심주제로서 이끌어 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1947

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AgreementonTriffsandTrade:이

하 ‘GATT’라 함)체제에서 국제교역상황 속에 각국내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중 하나이다.본 연구가 중요한 이

유는 GATT1994제XIX조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명시되어 있으

나 WTO세이프가드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AgreementonSafeguard:

이하 ‘세이프가드협정’이라 함)에서는 동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하여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을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중요한 발동요건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과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 실

체적,절차적으로서 의미를 갖는지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세이프가드 제도의

일반적인 연혁 및 EC,미국,한국 내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이하 ‘WTO’

라 함)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노력을

회원국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완충기능을 담당

한다.또한 WTO세이프가드 협정은 WTO회원국들의 참여로 국제통상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회색지대조치(grey-areameasure)들의 남용을 방지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제도는 무역구제 제도로써,

경쟁수입품의 수입의 증가로 특정 국내산업의 피해가 야기되거나 피해의 위

1)안덕근,“WTO세이프가드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통상법률』통권 41호(2001.10),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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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 존재하는 경우,국내산업의 피해를 한시적으로 구제하여 조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따라서 국제교역 사회 속에서 안전판의 역할을 담당한다.이와 같

은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거래의 상태에서 예외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

이므로 동 조치의 발동이 매우 엄격하다.이러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용하

는 이유는 첫째,세이프가드 조치가 경제와 정치적 현실을 함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국내 정책입법자들이 자유무역체제의 이행을 행함에 있

어서 자유화 이행을 주저하지 않게 할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건의하는 기업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함으로

써 동 기업들의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세이

프가드 제도는 초기에는 GATT1947제XIX조에 짧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

었으나 GATT의 체약국들이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ATT1947

제XIX조가 미흡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료화한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WTO가 창설되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GATT1994제XIX조에

규정된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in Importsof

ParticularProducts)를 구체적으로 명료화 함으로써 GATT체제내에서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범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항의 연혁을 살펴보자면,최초의 공식적인 세이프가

드 규정은 미국-멕시코 호혜통상협정법에 면책조항으로써 도입이 되었다.이

후 1947년 초에 소집된 뉴욕회의에서 세이프가드조항을 GATT에 포함시키도

록 합의를 보았고 이후 GATT1947제XIX조에 긴급제한조치로써 규정이 되

었다.GATT1947제XIX조는 본래 세이프가드 조치를 활성화시켜 세계 국제

무역화의 흐름에 안전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조문이 설립되었지만,GATT1947

제XIX조문 자체가 세이프가드의 절차 및 발동요건 등을 미비하게 규정하여 실

체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그리하여 선진국들이 소위 회색지대조치를 이용

하여 무역자유화의 흐름을 저해하곤 하였다.선진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

동하기 보다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ertRestraints)와 시장질서유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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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lyMarketingArrangement)과 같은 선별적 조치를 통해 복잡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회피하고자 하였다.회색지대조치는 당시 규범으로는 저촉이 되

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역거래내의 투명성의 결여와 선진국의 자의적인

운영 등으로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크게 해를 끼쳤다.따라서 무역자유화에 저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러 회색지대조치는

금하게 되었다.

GATT1947제XIX조는 단일의 조문으로써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

절차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한계를 지

니고 있었다.이러한 GATT1947제XIX조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GATT의

체약국들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세이프가드 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새로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마찰

을 빚기도 하였지만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러 선별적용의 인정여부 및

조건,회색조치의 범위 및 철폐시기,보상과 보복의 면제조치 및 기간 등을

양자가 함께 논의하였다.이후 1994년 WTO 설립협정이 체결되면서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ultilateralAgreement

inTradeinGoods)에 첨부된 13개 부속협정서 중의 마지막 문서인 세이프가

드협정으로 이르게 되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교역을 통해 거래된 수입상품이 수입국내 심

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

이다.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발동요건들

이 전제된다.WTO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 GATT1994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을 함께 충족하며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GATT1994

제XIX조에서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요건들은,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인과관계이

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된 발동요건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제외한 세 가지의 요건들이다.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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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써 어떠한 요건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예컨

대 WTO주요 회원국들 역시 각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국내 규범 속에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을 정립하였다.

하지만 주요국들인 EC,미국,한국은 GATT1994제XIX조에서 규정한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각국내의 세이프가드규범에 정립하고 있지 않

아 동 국가들은 WTO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을 적용시키고 있다.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이르러서 삭제된 문언이기 때문에 각국들이 세이프

가드규범을 정립할 때 동 조항이 부재가 되었음은 당연한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창설된 이후 최초로 야기된

분쟁사건 ‘한국-EC 유제품 사건’에서 상소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을 부활시켜 동 조항이 법적의미를 새로 부여받았다는 점이다.따라

서 각국들은 비록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

건을 규정하진 않았지만 WTO상소기관의 평결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GATT체제부터 WTO에 이르기까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어떻게 법적의미를 부여받았는

지 연구하였다.

먼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최초로 다룬 사건은 1951년 ‘미

국-체코슬로바키아의 수입여성용 모피모자사건’이다.동 사건에서 미국은 체

코슬로바키아로부터 수입된 여성용 모피모자가 미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 내지 피해의 위협의 존재가 염려되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였다.동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여성의 유행패션은 지극히 일반적이며 따라서 미

국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협상을 하였을 때 여성용 모피모자의 수입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였으며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1947제XIX조를 위배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작업반은 유행의 패션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양허 협상당시에 모피모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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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것이라는 평결을 하였다.작업반의 평결은 즉 유행의 패션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결을 한 것이다.이는 곧 수입의 증가는 모두 예측할 수 없

는 사태의 발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동 조항이 사문화된 계기를 마

련하였다.하지만,WTO가 설립된 이후에 발생된 ‘한국-EC유제품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사라졌지만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는 상호가중적이며

충족해야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평결하였다.상소기관은 비록 동 조항은 직

접적인 독립조항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조항으로써 봐야한다고 판단하여 사실

상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대해 법적인 의미를 재조명 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에서도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안자가 동 조항을 삭제할 의도를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항은 세이프가드조치 발

동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후의 사건인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

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귀결의 입증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조사당사국의 몫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미국-EC

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조사당사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과 수입의 증가로의 귀결여부를 입증할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추론

된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이와 같은 분쟁사례들은 비록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삭제가 되었으나

명시적으로 평결을 통해 동 조항을 부활시켰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같은 상소기

관들의 평결들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 판단된다.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소기관

의 평결을 통해 동 요건이 부활된 만큼 과연 실체법적이나 절차법적으로 동



- 166 -

요건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제4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

적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의 제1절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실체법적 의미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우선,WTO 입안자의 의도를 살펴보았다.‘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명시적으로 삭제된 것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안자의 의도를 추론한 것이라고 파악하였지만 동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패널의 판정을 파기시켰다.‘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

에서 상소기관은 패널이 추론한 입안자의 의도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였으

며 오히려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명시

적으로 삭제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GATT1994제XIX조는 함께 충족해야한다고 밝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

전”요건의 법적의미를 부여하였다.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독립적인 발동요건으로써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한국-EC 유제품 사건’

과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

건은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발동요건으로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여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그렇다

면 GATT1994제XIX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수

입의 증가로의 연결은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는지 파악해야한다.이에 ‘미국-

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통한 수입의 증가는 입증이 되어야 하며 이는 조사당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수입의 증가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상호관계가 논리적,문법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았다.또 ‘미국-EC철강세이

프가드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수입의 증가는 광범위한 상품의 범주로서 판단

하기 보다는 개개의 상품을 판단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종합적으로 상소기관의 결론을 살펴보자면,예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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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사태의 발전은 수입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수입의 증가로서만 실체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니

면 그 외의 요소에 의해서도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이와 관련하여

‘미국-EC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패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무

역협상으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동 사건에서 미국은 미

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이유가 러시아의 경제위기(Russiacrisis),아

시아 금융위기(Asiafinancialcrisis),미국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상황들이 합쳐져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

다.동 사건에서 패널은 GATT1994제XIX조는 여러 개의 사태가 복합적으

로 발생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

하지만 패널이나 상소기관은 제시된 사건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패널은 무역협상과의

관계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다루기 보다는 심각한 피해의 부분을

다룰 뿐,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무역협상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역협상의 결과로 야

기되는 마치 수입의 증가와 같은 실체적 의미로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후 절차적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였는데,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요건은 입증되어야 할 사실의 문제로서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조사당사국이 보고

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관련된 법 및 사실의 문제”에 해당되어 보고서에

기재해야함을 밝혔다.또한 ‘아르헨티나-EC신발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입증

의 순서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수입의 증가,심각

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위협,인과관계인 직접적인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부수적으로 입증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미국

-EC철강세이프가드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입증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

었다.상소기관은 조사당사국이 모든 법적,사실적 문제에 대한 “추론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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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조사당사국의 보고서에 논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

으며,증가된 수입의 결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존재를 입증

하는 것은 하나의 법적 요건으로서 조사당사국이 갖는 의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실체법적으로 입안자의 의도가 명

백하고,독립적인 요건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수입의 증가와 연관성을 갖는

다고 볼 수 있겠다.절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입증의 시기,순위,방법에

대해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비록 상소기관의 평결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지라도,여전히 법적 한계는 존재한다.첫째,앞에서도

열거했듯이 미국,EC,한국 등과 같은 주요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에 예

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은 부재조항으로서 각국내의 세이프가드조치 규

범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동 조항의 부재 때문에 각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을

위해 WTO 상소기관의 평결을 인용 하고 있다.이렇게 각국내의 세이프가드

조치 규범에 동 조항이 부재인 상태로 있는 이유는 상소기관이 비록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법적의미로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객관성이 결

여되고 명시적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발전을 검토하고 동 요건의 입증을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쟁해결기

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은 각국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시키기

위한 발동요건으로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상소기관의 평

결은 물론 조문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상소기관은 ‘미국-EC

철강세이프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을 조사당사국이 보고

서에서 기재할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평결

한 바 있다.하지만,상소기관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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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명을 평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따라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기

준 또한 주요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판단할 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주

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

의 정립을 세우기 위해 향후 있을 상소기관 및 패널의 평결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조항을 더욱 정교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

을 기대한다.

이처럼 세이프가드 제도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제도적 개선은 물론이고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한 확

실한 기준이 시급하다 생각된다.비록 본 연구에서 제기된 예측하지 못한 사

태의 발전요건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

지만,동 요건은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법적 의미를 부여받았고 ‘한국-EC

유제품 사건’부터 ‘미국-EC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측

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더욱 정교화 되

었다.이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중요성은 세이프가드 조

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생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조항의 부재 및 명시적인 객관성의 결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은 한계를 지님을 부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그리고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제도적 개선으로

인한 동 조항의 명확한 제시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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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world is getting closer,many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tradeforowninterests.Therefore,alotofcountrieshave

madestandardsoftradesystem forown’scriterion.

Some times,Trade Liberalization interrupts trade system to a fair

business for a trading relationship.Thus,A trade system deviser

established on safeguard measurein Agreementon Safeguard and the

provisionsofArticleXIX oftheGATT1994.buttheprovisionsofArticle

XIX ofGATT1994requiresthat“Unforeseen developments”isexistedto

takesafeguardmeasure.butAgreementonSafeguardsdoesn’thavethis

condition.Therefore,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existence of

“Unforeseen developments” is an importantmatter for the safeguard

measureornot.Accordingly,thispaperfocusinthetermsof“Unforeseen

developments”intheprovisionsofXIX oftheGATT1994byanalysing

the terms of “Unforeseen developments” through dispute case by



AppellateBody.Thenthispaperexplainbygivingspecificdisputecase

for“Unforeseendevelopments”asthemostessentialcondition.AstheWTO

members,many countries don’tadopta “Unforeseen developments” for

safeguardmeasures.EventhoughAppellateBodyhasbeenrepeatedcalls

to reinstate “Unforeseen developments”,butthe WTO was failed to

provide the appropriate method thathow to demonstrate “Unforeseen

developments”. So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legislate

independentlybyaWTO member.Thus,WTO DisputeSettlementBody

must offer the obvious and clear guidance to apply the safeguard

measures as soon as possible.If Dispute SettlementBody provides

objectivecriteria,theWTOMemberswilladoptthelegislationmeasureto

applyaSafeguardmeasurethatconsistentwiththeprovisionsofArticleXIX

oftheGATT1994andAgreementon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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